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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 사항

1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절차
가. 목 적
○ ｢장애인복지법｣ 제34조(재활상담등의 조치),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및 제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 기준과 이
용절차를 마련하여 이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용조치 과정에 대한 필
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서비스 이용의 편의 도모

나. 기본추진 방향
○ 시설 설치 시 고려사항

-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 접근로가 지형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도로관리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
여 개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 서비스 제공 의무
- 시･군･구청장과 시설장은 시설 이용 또는 통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

하여 정당하지 않은 이유(다른 지역 장애인)로 이용의뢰 또는 이용을 
거부하지 못한다.

○ 불필요한 시설 이용 방지
- 시･군･구청장은 당해 장애인이 시설 이용 자격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사회통

합의 취지로 지역사회에서 재활서비스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의
뢰 시에는 상담 및 가정실태 조사 등을 통해 불필요한 시설 이용을 지양
하여야 한다.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참여지역의 지자체 담당자는 당사자의 의사,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이용 인원 운용
- 시･군･구청장은 지역 내 긴급한 시설 서비스 수요 발생 등 특별한 사유

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개별시설의 입소정원을 초과 또는 미달하여 
이용 장애인 인원을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단, 정원을 초과하여 운용
할 때에는 초과인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해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장애영유아 거주시설의 영유아가 만 6세를 초과하여 타 시설로 전원하여야 할 

경우, 법령위반에 따라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의 입소 장애인을 타 시설로 전원하여야 할 

경우, 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자립 프로그램 참여 중 자립이 

불가하고, 기존 시설 재입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립지원 정책을 저해하지 않는 불가피

한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타 시설로 우선 전원･재입소 조치를 할 수 있다.

○ 시설 전문화 및 특성화
- 시･군･구청장은 전문적인 시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별시설의 종

류와 이용 장애인의 장애특성에 맞는 시설 선택이 가능하도록 시설의 
전문화와 특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대기자 관리
- 시·군·구청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자 명단(서식 3)을 관리하

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입소 대기가 
길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시·군·구청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재활서비스(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등)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해당 안내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에 한하여 동의를 받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자로 관리함

다. 이용대상
1) 우선 입소대상：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시설 종류 대상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 제한(X1) 점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인/아동 240점/190점

장애유형별거주시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성인/아동 120점/110점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와 관계없이 입소 가능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는 시설 입소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필수조건)으로 지자체 상황 혹은 지방 장애인

복지위원회 등에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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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비입소이용자：종합조사 결과를 충족하고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입소 결정(적격성 심사 간소화(생략) 가능)

※ 실비입소비용 중 보장시설 1인당 월 생계급여액** 이상은 보장시설 생계 급여(주･부식비, 취사

용연료비, 피복류 등)에 준하여 사용하되, 시설 수급권자의 주부식 생계비 질 저하가 초래되지 않도

록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반드시 식자재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함. 집행잔액 발생 시 사업비(교

육, 의료, 자립 등) 및 운영비로 사용가능(단, 시설 기능보강, 자산취득 등 용도로 사용은 불

가)

 * 2024년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

      

지급기준

보장시설의 규모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금액

(원/월)
334,895 304,016 292,289 292,267

※ 실비이용대상자는 시설 정원의 30%까지 허용(단. 정원 30인 초과시설은 현원 기준, ’14.12월 

기준으로 실비이용자가 30%를 초과하는 시설은 강제퇴소가 아닌 자연감소로 30% 이내로 조정 함)

※ 위 규정에도 불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하거나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위탁 운영 중인 장애인특수교육기관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기숙사가 없어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소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단, 특수

교육기관 이용이 종료된 후에는 시설에서 퇴소하여야 함) 다만, 이 경우에도 입소순위는 무료이용 

대상자가 실비이용 대상자보다 우선하며 무료이용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정원(정원 30인 

초과시설은 현원) 내에서 실비이용 대상자를 탄력적으로 입소시킬 수 있다.(단, 종합조사 결과를 

충족하여야 함)

3) 보장시설 여부에 따른 기초수급자 급여의 종류

구분 급여의 종류 시설 이용

보장시설 시설급여 무료이용

보장시설이 아닌 시설 생계급여 실비이용

※ 보장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제외)

※ 기초수급자가 생활하는 시설이더라도 동 시설의 운영주체가 개인이거나, 정부(지자체 포함)로부터 운영비와 

인건비를 전액 지원받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 받음(｢2024년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안내｣)

 



라. 이용 절차
1) 공통사항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해당 시설로 이전해야 한다.
* 「주민등록법」 제12조에 의거 해당 시설장은 시설입소자에 대하여 시설 소재지로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대행)처리하도록 할 것. 이 경우 시설 입소자는 개별 세대(원)로 구성한다.

    *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해당 시설장은 시설입소자에 대하여 시설입소자가 거주하는 

개별 주거공간 소재지로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대행)처리하도록 하고, 주소 이전으로 인해 공공지원이 

누락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체험홈,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민등록을 이전 할 수 있다. (단, 시설장은 주소이전으로 인해 공공지원(생계비, 

주거비, 활동보조 등)이 누락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

○ 기존 시설 입소자의 타 시설 전원시 종합조사 실시 여부
- 학대 피해, 시설 폐쇄(자진폐지 포함), 시설 소규모화, 장애영유아 거주

시설 입소 영유아의 연령 등의 사유로 타 시설(관내･외 불문)로 전원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없이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입소 가능

* 다만, 시설 소규모화로 인한 전원시 입소자의 장애 정도나 입소자 본인의 자립 거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부득이 전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함.

2) 대상자 자격 결정

① (시설 입소(이용) 가능 여부 확인) 읍･면･동에서는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접수 전 시･군･구에 시설 입소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시설 입소(이용) 의뢰권자인 시･군･구와 협의 필요

 ※ 지자체는 타 지자체에서 입소 의뢰 시 행정처리 사항 등 입소에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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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군·구에서는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를 접수하려는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받아 해당 장애인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자로 관리하고, 입소 가능 시설이 

생기면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희망 장애인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하는 등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 해소를 위하여 노력해야 함

② (서비스 신청 및 접수) 장애인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읍･면･동에 
신청. 다만,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군･구에 신청

③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 시･군･구 담당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의뢰

  ∙ 국민연금공단 의뢰 전 대상자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이력을 확인하여 
유효기간(3년) 이내 종합조사 결과가 거주시설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동 결과를 활용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적격 여부 결정 가능하며,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가 없거나 신청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의뢰

      * ①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② 장애
유형별거주시설은 적격이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부적격판정을 받았는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④ (의뢰 접수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는 시･군･구청의 
의뢰에 따라 현장방문을 통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전송)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는 조사결과를 시･군･구로 전송
⑥ (결과안내) 시･군･구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설장 및 대상자에게 안내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는 최소기준(필수조건)이나 해당 기준을 충족하

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자체 상황 혹은 지방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 결정 가능

[긴급이용자의 범위 및 유의사항]
○ 긴급이용자의 범위

  -인권침해상황 발생 시 구제조치를 실시해야하는 이용자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인해 무연고가 된 이용자 등

○ 긴급이용자에 대한 시설 이용 적격성 심사는 입소 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시설서비스 신청과 이용 적격성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이유를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함와 동시에 시설 이용자,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서비스 신청, 이용 적격성 심사)를 안내하여 긴급이용자가 장애인 거주시설 신청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



3) 서비스 제공

① 이용계약체결
- 시설 이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 시설장은 해당 장애인과 그 가족, 복지실시기관 

등 이용 대상자에게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장애인복지시설이용(통원)의뢰서 또는 이용 신청서”를 받은 시설장은 

이용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거주시설 이용 계약체결 여부에 대해 협의를 
거쳐 확정해야 함.

* 이용자 결정시 특정 종교인을 우선 선정하거나 배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함

- 입소희망 장애인 또는 보호자*와 해당 시설의 운영자는 서비스 이용조건, 
본인부담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 보호자의 범위：「민법」에 따른 장애인의 후견인,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 장애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 15)

* 계약체결과정에서 시설운영자는 입소희망 장애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조건을 요구해서는 아니됨.

* 계약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지역의 환경 및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6항에 따른 계약에 관한 계약서 견본을 마련하고, 시설 운영자에게 그 

이용을 권장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7항)

☞ 계약서 포함 사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6항)
1. 법 제6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운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2. 시설 이용자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 운영자가 할 수 있는 제한조치의 내용, 절차, 한계 및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3. 시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계약절차의 대행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 시설 이용 중단절차에 관한 사항

6. 시설이용에 따른 비용과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7. 계약기간

8.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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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인부담금 산정
-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입소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입소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생활능력에 따라 1인당 월 490,700원 범위 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는 월 34,000원 이하, 영유아 및 중증 

장애인에 대하여는 월 51,000원 이하의 비용을 추가하여 수납 할 수 있다.
- 본인부담금 이외의 시설이용에 따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함

(｢장애인복지법｣ 제79조제2항)
 ③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 이용보증금은 월 이용료의 1년분 이내에서 설정하고, 보증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입소자 퇴소시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 없이 반환

* 보증금 수납한도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정

마. 시설 종류별 입소 대상 장애인 유형
대  상  시  설 시설별 대상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 지체･뇌병변장애인(중복장애 포함)

성인 120점

아동 110점

  -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 시각장애인(중복장애 포함)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 청각･언어장애인(중복장애 포함)

  -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시설 - 지적･자폐성장애인(중복장애 포함)

○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대상 장애인과 동일
성인 120점

아동 110점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중증장애인
성인 240점

아동 190점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6세미만의 장애영유아

비해당○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단기간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유형별 거주시설 입소대상자와 동일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별도의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으나 와상상태의 중증장애인 또는 

6세 미만 장애영유아의 경우에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또는 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로 이용(입소)권고



바. 퇴소절차
1) 통지

○ 장애인의 요구･원가정복귀･지역사회 자립･시설폐쇄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시설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시설장은 복지실시기관 및 장애인 가정 
등에 퇴소 사실을 통보하고, 사례관리 종결 기록지(별첨 서식) 등 장애인의 
사례관리와 관련된 참고서류를 해당 시･군･구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시･군･구는 퇴소 후에도 사례관리가 연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례관리 종결 기록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서비스 연계가 이뤄지도록 하여야 함

2) 정보제공

○ 장애인의 요구 등으로 시설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시･군･구청장 및 
시설장은 전원 되는 시설에 대한 정보나 시설서비스 종료 후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본인 및 
법적대리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5)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함

< 참고：｢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5>
제36조의15(장애인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 법 제60조의2제6항에서 ʻʻ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ʼ̓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민법｣에 따른 장애인의 후견인

 2.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

 3. 장애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동의서(별첨 서식) 제출

○ 장애인의 요구 등으로 서비스가 종료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법적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함
* 단, 학대 피해로 인한 긴급분리 및 재난 발생 시 긴급대피를 위해 시설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및 복지기관(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이 우선 조치 후 동의서를 받도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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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소 시에는 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가장 우선하여야 하며, 장애인 본인의 
의사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미성년 등)한 경우 법적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다.

* 다만, 이외의 사유의 경우(법적대리인 부재 등으로 보호자에 의한 동의서 제출이 어렵고, 장애인 
본인의 의사능력은 있으나 의사능력이 부족하여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도 시･군･구 담당자가 자립
이나 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7에 따라 장애인 전담민관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여 신중한 판단하에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연계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자립지원위원회 심의로 장애인 전담민관협의체 심의를 갈음할 수 있음

- 시설장은 퇴소 희망 장애인 본인 또는 법적대리인의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이용자 퇴소 전 해당 시･군･구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모니터링

○ 시･군･구청장 및 시설장은 이용 장애인의 자립 또는 전원을 결정하기 전 
자립환경 및 전원환경이 장애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지에 대한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 시·군·구청장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연계한 장애인의 경우 개인별 
전환계획 수립, 자립지원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통해 자립환경의 적정성을 사전 확인

   ※ 시·군·구청장은 퇴소 후 지역사회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시설장은 장애인 자립 시 장애인의 상황 등 기존 시설 사례관리를 통해 파
악된 상황을 자립지원 서비스 기관과 공유하고, 퇴소 후 1년간 반기별로 퇴소 
장애인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여 시･군･구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시･군･구 담당자는 관할 구역 내 시설에서 자립한 장애인의 자립상황을 퇴소 후 
2년간 반기별로 확인하여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
하고, 관리현황을 보건복지부 및 시･도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자립지원팀 운영
- 시설장은 입소자의 퇴소 전, 자립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준비과정을 

지원하고 퇴소 후에도 일정 기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시설 내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립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 자립지원팀은 입소자의 퇴소 전, 자립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준비과
정을 지원하고 퇴소 후에도 일정기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야 함

- 시설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하여 15세 이상이 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자립 의사를 확인하고, 자립을 원하는 경우 해당 장애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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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사례관리 종결 기록지 양식(예시)
사례관리 종결 기록지

대상자명 성  별 연   령 만       세

생년월일 연락처
(본인) 

(보호자)

장애유형 

및 정도

입소일 년     월     일

퇴소일 년     월     일

건강상태 혼인관계 □ 미혼 □ 기혼 □ 기타(           )

보장구분

□ 국민기초생활수급

□ 차상위

□ 차상위초과

종결 유형

및

종결 사유

유형 사유

□ 대상자에 의한 종결

□ 타 시설 전원

□ 원가정 복귀

□ 지역사회 자립

□ 기타 사유에 의한 종결
□ 사망

□ 기타(사유 직접 적시)

기존

서비스

제공 현황

종합의견

◌ 대상자 지역사회 자립 및 케어 시 필요한 참고사항 기재

년     월     일

소속기관 

직    급

작 성 자                    

       (서명 또는 인)



Ⅰ.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서식2] 퇴소 동의서(예시)

○○시설 퇴소 동의서
시설명 시설주소

신청자
[ ]입소자     [ ] 법적대리인

입소자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주소

법적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입소자와의 관계

  상기인은 위의 시설 퇴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 입소자        성명

[  ] 법적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장애인 거주시설장 귀하

※ 법적대리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5 의거 1~3호에 해당하는 자

※ 단, 학대 피해로 인한 긴급분리, 재난상황 긴급대피 등을 위하여 시설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및 복지기관(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우선 조치 후 동의서를 

받도록 할 수 있음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3]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자 관리 대장(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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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도･감독
가. 목 적
○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는 시･군･구청장의 보장결정(조치주의)으로 제공되며 시설

서비스 제공은 시설운영자에게 대행(위임)토록 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실태(인권보호) 
등을 지도･감독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적정화 및 시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인권침해사례를 예방하고 불법사례 발견 시 주무관청의 신속한 행정조치 도모

나. 기본방향
○ 「장애인복지법」 제61조(감독)에 의거 해당시설의 관할 시･군･구청장은 

연초 관할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이고 내실 있는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설이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사생활보호･선택권 보장 등 시설서비스 

제공과 시설운영비 지원 등 시설운영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특히, 인권침해 사례, 일상생활에서 사생활 보호, 서비스 과정에서 자기

결정권 보호, 야간 서비스 제공 실태 등을 집중 점검 
 * 시설이용 장애인의 권익증진 등 시설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시설운영자 단체(한국장애인복지시

설협회)가 자체적으로 시설운영 실태조사 등을 할 경우 지자체는 적극 지원할 것

○ 시설 내 인권침해 조사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조사 전문가(인권활동가 등)를 포함하여 민･관 합동조사를 추진하도록 한다.

○ 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정기적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되,



- 특히 시설이용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권장 기준 준수, 인권침해･사생활보호･
선택권 보장 등 시설서비스 본질적인 사항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 시설 운영이 우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상여제의 실시, 다른 시설로의 확산, 
제도화 등 시설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책을 실시

○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및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 평가결과 우수 
시설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다. 미신고 시설 관리
○ 법률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1차 개선명령, 2차 시설폐쇄
○ 미신고시설：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요보호대상자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시설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
○ 미신고시설 폐쇄조치 등 정비 추진

- 사회복지(시설)서비스는 공공성에 기초하여 국가･지자체 책임주의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므로 시설 운영(설치)자의 임의적인 장애인보호 및 
시설운영은 불법임

- 법률적 근거(장애인 거주시설 입소대상 및 절차 지침 참조) 
◈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의 신청, 욕구조사 및 보호결정

  ① 시설서비스의 신청(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② 복지욕구의 조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서비스의

필요성, 대상자 여부, 시설보호의 적합성 등을 조사하게 함)

  ③ 보호의 결정(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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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시설 설치 운영자가 시설이용(입소)희망 장애인을 모집(유인)하거나 자체
적인 입소결정 조치는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위이므로 시설폐쇄 및 근절 조치

- 신고하지 않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운영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
하고 해당시설은 폐쇄조치하여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이 발생하지 않
도록 주기적인 순찰 활동 등 관리 강화

- 장애인 미신고시설에 대해 인권침해, 기초수급비･장애수당(장애인 개인
금전)등 사용에 관한 불시 조사 실시

  * 시설조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인권 관련 단체 등과 민･
관합동으로 실시

  * 조사과정에서 성추행 등 진술 확인시 전문상담을 위해 거주장애인을 타 시설 등에 분리 조치(긴급보호)

  * 필요에 따라 관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수사기관의 지원 협조하에 실시

- 시설별 조사 결과에 따라 시설폐쇄, 고발 등 단계적 조치
- 미신고시설 입구 등에 설치한 불법, 허위간판 완전제거(광고물관리부서)
  * 지역사회에 신고시설 혼란 및 미신고 시설 후원, 봉사 등 예방 효과

- 미신고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 등을 반상회보 등 지역 언론 매체에 
보도요청, 기고 등 활동 강화

 * 미신고시설의 낮은 서비스 질 문제를 지역사회에서 알 수 있도록 하여 시설이용 차단

- 시설이용 장애인 지원조치
 * 시설 이용 장애인은 장애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타 시설로 전원조치 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안내 및 연계, 지역사회 자립지원 제도 연계 등 필요한 지원 조치 시행

 * 전원조치(긴급보호)에 필요한 시･군･구내의 시설 자릿수가 부족할 경우 시･군･구 및 시･도간 

전원조치(대상 시･군･구 및 시･도는 이에 적극 협조)

- 지자체별로 미신고시설 파악, 폐쇄조치 등을 위한 상시 관리체계 마련
 * 지역 내 읍･면･동의 수급자 담당 공무원 등 주기적 순찰 요원이 미신고 시설 발견 시 시･군･구에 

보고토록 하고 즉시 조치하는 체계 구축



참고：사회복지사업법상 신고제도

○ 「행정절차법」 제40조의 신고

  - 행정절차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형식상의 신고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강학상 의미의 신고임

  - 판례에 의하면 행정절차법상 신고의 경우, 민원인이 신고서를 행정청에 접수함으로써 법적효과가 

발생하며 행정청은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신고

  ▷ ’97년 개정을 통해(법률 제5358호)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 시･군･구청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 사회복지사업법상 신고제도는 자족적 공법행위인 행정절차법 제40조의 신고보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완화된 허가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 단,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에 위배되며, 신고거부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신중을 기할 것

      *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시설설치 신고 수리와 신고된 시설에 시설이용 장애인의 입소의뢰는 

각각 개별사안으로 판단 결정

○ 사회복지시설 신고접수 절차 예시

  ① 해당 시설의 신고요건 안내

   → 면담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규모, 운영주체 등에 대해 상담한 후 관련법령의 

신고요건을 안내하고 신고서 양식 배부

  ②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개별법령 충족여부 검토

   → 신고서 제출시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신고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보완요구 

또는 수리여부 결정(필요시 현장방문)

  ③ 타 법령 충족여부 검토

   →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설 개별법령을 충족하였다면, 건축법, 그린벨트 관련법 등 타 법령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신고수리여부 결정

  ④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발급

   → 해당 민원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상 시설운영에 따른 권리･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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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권침해 발생 시 조치 및 처리 절차
1) 시설에 대한 조치

○ (피해자 보호･분리 조치)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해 성폭행, 폭행 등 사건의 
경우 피해 장애인을 우선 보호･분리(쉼터 입소 등) 조치

- 시설이용에 관한 절차 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서비스신청), 제33조의3(복지요구조사), 제33조의4(보호의 결정)

  * 「장애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제3호(재활상담조치),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이용), 제60조의

2(거주시설이용절차)：이용신청, 적격성심사, 이용결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의뢰서 송부

○ (전문기관조사) 시･군･구 주무관청의 진상 조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수사
기관에 신고, 인권전문기관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의뢰

* 형사적 처리가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 (시설폐쇄 등 처분) 시･군･구 주무관청의 지도･감독 조사로 객관적 사
실이 확인될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7[별표 5의5]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별표 4]에 따른 행정처분

* 사안의 정도에 따라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2) 법인에 대한 조치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처분 가능
-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2(임원의 직무집행정지)

- 시･도지사는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을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및 해임명령 기
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임시이사의 선임)
- 법인이 제20조에 따른 기간 내에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하여 법

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
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 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 시･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

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6.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 및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3) 시설폐쇄 시 임시시설장 선임 및 입소자 전원 기준

가) 임시 시설장 선임 및 임무
○ 시･군･구는 임시 시설장이 선임되어 시설이 정상운영되도록 조치

- (시설폐쇄 전) 법인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시설장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 시･군･구는 「장애인복지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선임 

보고하도록 조치
 ∙ 보고 기한내 선임하지 않을 경우 법 제87조제9호에 의거 행정벌 부

과 대상임을 통지하고 미이행 시 행정벌 부과
 ∙ 시･군･구는 종사자 인건비 지급 등 최소한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급 및 

운영실태 등 관리감독 실시 
- (시설폐쇄 후) 시･군･구는 시설운영위원회, 지역 장애인 관련 단체 등 

외부 추천을 받아 임시 시설장 역할을 행할 관리자를 선임
 ※ 시설폐쇄일 : 시설폐쇄 유예기간이 있을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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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시설장은 시설장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시설 운영
- 종사자 및 입소자 관리, 회계 및 시설 관리, 입소자 전원 지원
- 특히, 폭행･학대 예방 등 입소자 인권보호를 위해 상담･교육 등 철저

나) 시･군･구 조치사항
○ 시설폐쇄 행정처분 시에 전원 및 자립지원 계획, 시설 운영 지원 계획 

등을 함께 수립하여 시행
- 입소자 전원 및 자립지원 계획 수립 시에는 개별상담을 통해 본인 의

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
 ※ 입소자가 자립을 원할 경우 지자체 담당자는 입소자 자립지원에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안내 및 연계

- 시설 운영지원 계획 수립 시에는 임시 시설장 선임, 시설 운영실태 점
검, 운영비 지원 등이 포함된 계획 수립 및 시행

다) 입소자 전원에 따른 세부기준
○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의 입소 장애인을 타 시설로 전원할 경우

- 우선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에 여유가 있는 시설로 전원 조치하되, 불
가피한 경우 시군구청장 판단 하에 타 시설로 정원을 초과하여 전원 
조치 가능(한시적인 조치이며, 정원을 초과하여 운용할 때에는 초과
인원에 대한 별도 지원을 하여야 하고, 기존 입소 장애인에 대한 지
원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함)

- 시설 서비스 신청과 이용 적격성 여부 심사 생략 가능
- 실비이용대상자는 시설 정원의 50%까지 허용(전원된 장애인이 퇴소 등

으로 실비이용자가 감소할 경우 3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 실비이
용자 입소 제한)



○ 전원 요청을 받은 자치단체 및 시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입소자 전원을 
거부할 수 없으며, 추후 조사 등을 통해 비협조가 확인된 경우 운영비 예산
(국비)을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법인 및 시설은 운영비가 삭감되더라도 시설이 정상 운영되도록 자부담 
또는 후원금 등 확보를 위해 노력

마. 종사자 채용시 유의사항
○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지자체 및 시설 운영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종사자 채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노인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함)부터 일정기간
(취업제한기간)동안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제1항：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함)부터 일정기간(취업제한기간)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 시･군･구청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
으로 연 1회 이상 확인 점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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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
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
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
함)부터 일정기간(취업제한기간) 동안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
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장의 장) 및 제35조의2(종사자)에 해당
하는 사람

- 관할행정기관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 중
인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운영 중인 장애인관련기관의 폐쇄를 요
구하여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9항)

-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 등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장애인복지법」 제90조)

바. 무연고 입소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 신상카드 제출
1) 추진 근거 및 목적

○ 「실종아동법｣ 제6조 제3항~제6항(신고의무 등),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 보호시설에 무연고 아동·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이 입소하는 경우 신상

카드를 작성, 지자체·경찰·실종아동전문기관 등에 제출하여 신고의무를 이행
2) 신상카드 작성대상 아동·장애인

○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무연고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연령무관)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대상자 기본정보)에 “연고자 없음”으로 표시한 입소자



참고：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무연고 아동·장애인의 범위

○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가 없는 아동 및 장애인 
○ 연고자를 알 수 없어 새로 성과 본을 창설(호적취득)한 아동
-  단독으로 새로 성과 본을 창설한 아동 및 장애인
-  시설장 등을 보호자로 새로 성과 본을 창설한 아동 및 장애인

  - 다만, 후견인 및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양된 아동 중 친권포기각서가 있는 경우는 연고자로 인정
○ 가족관계등록부(호적)는 있지만 시설입소후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의 보호자가 시설종사자 등과 

직접면담 등 단 한번의 방문도 없는 아동 및 장애인
-  다만, 가족 연락두절 및 기피, 부양회피의 경우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므로 연고자로 

관리
   ※ 가족관계등록부(호적상)의 보호자 : 부모, (외)조부모, (외)삼촌, 이모, 고모
○ 일시아동보호시설 등 타 시설에서 전원시 구체적인 보호자 정보가 없는 아동 및 장애인

 2) 신상카드 작성 제출 방법
○ (작성자)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무연고)” “18세 미만의 아동”,「장애인

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
시설의 장

○ (작성 대상 장애인 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작성·제출방법)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상카드 정보 입력·제출
 � 대상자 인적사항 입력 
  - (시스템 경로) 대상자 관리 > 대상자 기본정보 관리 > 대상자 기본정보 
  - (작성) 대상자 기본인적사항 입력 후 저장
   ☞ 가족(연고) 유무에서 “무”로 체크 한 대상은 사진파일을 필수 첨부하며 

신상카드 정보를 반드시 입력(대상자 기본정보관리 >실종정보)
‚ 신상카드 정보 입력 
  - (시스템 경로) 대상자 관리 > 대상자 기본정보 관리 > 실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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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아동 발견 시 확인한 정보는 모두 입력하여야 하며, 특히 아동 신상 
확인에 중요한 필수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

   * 이름, 성별, 생년월일, 신장, 체중, 발견장소, 입소 동기, 보호 장소, 
DNA 채취 여부, 사진 첨부 여부 

③ (신상카드 제출) 시스템을 통한 정보공유(경찰청, 시·군·구, 전문기관 간 
시스템 연계 중)

2) 시군구 점검 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정보 조회․점검 
  - (조회 권한 부여) 시도‧시군구 일반시설법인담당/ 시도‧시군구 입소시설

법인담당/ 시군구 보건소 담당 중 선택
  - (시스템 경로) 시설법인 > 실종아동 등 신상카드 조회



○ (점검사항) ❶보호시설이 작성한 무연고 아동․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신상카드 정보 ❷시설입소자 중 “연고자 없음”으로 체크된 대상의 신상
카드 정보 ❸행려자로 입소한 아동 등의 신상 카드 정보

  - 무연고 아동 등의 신상카드 제출여부 및 정보 입력여부 확인
  - 신상카드는 생성되어있지만 기본정보에서 넘어 온 정보 외의 다른 정

보가 모두 ‘null’로 표시된 카드 정보 확인
   ※ 정보 입력상태 미흡 시 해당 기관에 정보 보완 요청 및 보완내용 확인
  - 무연고 아동․장애인 발견 시 확인한 정보는 모두 등록, 특히 대상자 신상 

확인에 중요한 필수정보*의 누락 여부 반드시 확인
   * 이름, 성별, 생년월일, 신장, 체중, 발견장소, 입소 동기, 보호 장소, 

DNA 채취 여부, 사진 첨부 여부
○ 과태료·벌칙
  - (신상카드 미제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실종아동법」 제19조제2항)
  - (미신고 보호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실종

아동법」 제17조)
사. 장애인 거주시설 통계 관리 및 행정처분 이력 관리
1) 배경 및 목적

○ 매년도 장애인 거주시설 통계자료에 대한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 제고
2) 활용범위

○ 기본 시설 현황을 통한 공식 통계자료 발간(매년도 보건복지통계연보 등)
○ 국정감사, 의원 요구자료 등 각종 외부기관 요청자료
○ 시설 현황의 추계 및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 국민 대상 시설 현황 정보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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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자료 작성요령

○ 일 정
-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 시･도로 시설 통계자료 요청(’21. 12월)
- 시･도 → 시･군･구로 즉시 통계자료 요청 및 작성 제출(’22. 1월말)
- 요청 통계자료 취합완료 후 확인 요청(’22. 2월 중)
- 통계자료 공식 통보(’22. 3월)

○ 요청정보
-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 각종 현황자료(시설유형, 소재지, 연락처, 법인

유무, 이용 장애인 정･현원, 장애유형, 연령, 성별, 입･퇴소 현황, 종사자 
정･현원, 직위, 직급, 자격증 현황 등)

4) 행정사항

○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전년도 말 기준 관내 시설 현황을 신속히 
조사･작성하고,

- 특히, 시･도는 해당 시･군･구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리 후 보건
복지부로 보고할 것

○ 시･군･구청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입력된 정보와 설문
조사 기능을 적극 참조

○ 자료작성의 기본주체인 시･군･구는 관내 시설의 현황을 전년도 말 기준
으로 엄격히 조사･파악하여 당해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 당해 자료는 보건복지부 취합 후 국･내외 기관에 공식적으로 안내되는 
만큼,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할 것

○ 행정처분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처리하며, 
행정처분 결과는 처분 부과 주체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내 
[기관관리감독]-[행정처분관리]탭에 반드시 처분 후 한 달 이내에 입
력하여 관리해야 함



장애인복지법의 행정처분 기준(시행규칙 제44조의6[별표 5의 5])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개정 시 최신 행정처분 기준을 반영하였으나, 그 후 개정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행정처분 기준은 www.law.go.kr에서 확인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

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가 넷 이상인 경우 또는 제2호라목3)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

하여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제2호라목3)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1차 위반 시 시설의 폐
쇄를 명할 수 있다.

  다.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시설장교체 또는 시설폐쇄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내용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정하여 
시설장교체의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시설폐쇄의 경우에는 시설장교
체로 갈음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
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라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라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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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장애인복지시설이 법 제59조제6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법 제62조제1항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나. 장애인복지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다. 장애인복지시설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시설폐쇄 - -

라. 장애인복지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2)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

위로 기재한 때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장교체

  3) 시설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체

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

생한 경우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4) 그 밖의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마. 장애인복지시설이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

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되는 때

시설폐쇄 - -

바. 장애인복지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

한 경우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사. 장애인 거주시설이 법 제60조의3

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유지

하지 못할 때

법 제62조제2항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시설폐쇄



사회복지사업법의 행정처분 기준(시행규칙 제26조의2[별표 4])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개정 시 최신 행정처분 기준을 반영하였으나, 그 후 개정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행정처분 기준은 www.law.go.kr에서 확인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2. 개별기준 제9

호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
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동시에 2종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라. 위반행위가 4종 이상 또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성폭력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1차 위반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
할 수 있다.

  마. 위반행위가 “2. 개별기준”에 의한 시설장 교체 또는 시설폐쇄 명령의 사
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시설장 교체에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폐쇄에 갈음하여 시설장 교체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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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1. 사회복지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40조제1항제1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법 제40조제1항제2호 시설폐쇄 - -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법 제40조제1항제3호 시설폐쇄 - -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

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

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법 제40조제1항제4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법 제40조제1항제4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다. 그 밖에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

행위가 발생된 때

법 제40조제1항제4호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라.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4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마.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임직원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종사자가 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

되는 정보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4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5.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하였을 때

법 제40조제1항제5호 개선명령 시설폐쇄 -

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

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 제40조제1항제6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7.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하였을 때

법 제40조제1항제7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8.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질문･회계감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기피했을 때

법 제40조제1항제8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9.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

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

력범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

학대관련범죄 및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

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이하 

“범죄”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9호

  가.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에 의하여 시설 

거주자･이용자에 대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

시설폐쇄

  나. 시설의 장에 의하여 시설 거주자･이용자에 

대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로서 ｢형법｣ 

제300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 경우 같은 법 제14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다. 종사자에 의하여 시설 거주자･이용자에 

대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로서 ｢형법｣ 
제300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 경우 같은 법 제14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라. 시설 거주자･이용자 간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
군수･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10호

개선명령

(6개월 내 

재개)

시설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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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가. 목적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거주시설의 대표, 종사자, 전체 

거주인 면담을 통해 시설의 인권상황 및 인권침해 사례를 파악하여 대응하고자 함
- 정기적인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시설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을 높

이고 인권 문제에 대한 지속적 환기 장치로 활용

나. 관련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 사업추진
○ (사업추진) 민간기관에 실태조사를 위탁하여 전체 거주시설에 대해 3년 단위의 

전수조사 실시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위탁기관) (시･도 및 시･군･구)
위탁기관선정

지자체에 조사 실시 
통보 및 협조 요청

조사체계마련, 
조사 실시,

결과분석 등

조사원 추천
시설 협조 요청

(필요시 조사 동행) 

- 조사 위탁기관은 조사표 및 조사매뉴얼 개발, 조사원 확보 및 교육, 실태
조사 실시 및 분석, 결과 보도 등을 추진하며,

* 조사원은 조사대상 시설과 거주지가 겹치지않는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 마련



- 보건복지부는 조사의 연속성을 위하여 예산 상황 및 수행과정의 문제가 
없을 경우 3년의 위탁기간 보장

라. 지자체의 역할
○ (지자체의 역할) 시･도 및 시･군･구는 인권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시설의 조사방해 행위 등 관리
- 조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관할 장애인단체 및 인권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조사원을 추천받아 조사기관에 제공하고 교육 장소 등 편의 제공
- 시･군･구는 조사대상 기관에 조사 관련 사항을 7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

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에 동행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
-  보건복지부의 인권실태조사와 별도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

하여 인권실태조사 등을 실시

마. 거주시설의 역할
○ 시설장 및 종사자는 인권실태조사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안되며 조사에 협조

바. 조사 결과 환류
○ 인권실태조사 매뉴얼을 마련하여 교육을 통한 조사원 양성 및 조사 수칙, 

점검 방법, 조사표 작성 등 관리 체계화
○ 인권실태 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시･도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재조사, 수사 의뢰 등 개선 결과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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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가. 설치 목적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장애인(이하 “이용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침해 발생 시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거주시설 내에 인권지킴이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제4항)

나. 설치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은 제외)

다. 구성
1) 인권지킴이단의 구성

○ 인권지킴이단의 단원은 5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하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인권지킴이단원 중 시설종사자인 단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관할 시･군･구는 변호사, 공공후견인 후보자(이하 공공후견인 포함), 인권전문가, 
지역주민, 이용장애인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함) 등으로 시설별 외부단원을 
50% 이상 지정하도록 하며, 시･군･구의 장애인 거주시설 담당 공무원이 
외부단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외부단원 제외대상：장애인 거주시설 및 동일 법인 종사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중 사무국장 이상 종사자

- 장애인 인권 관련 전문가라 함은 인권관련단체 활동가, 교수, 변호사, 
공공후견인(후보자), 사회복지사, 인권강사양성과정수료자 등을 말함.



○ 시설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입소자 및 종사자는 각 2명 이하로 제한하되, 
시설 규모(이용자 현원 50명 이상) 및 단원의 구성인원에 따라 1명을 추가
할 수 있다.(단, 전체 단원의 50%를 넘지 않아야 함)

- 시설 이용자(단, 영유아 및 중증 시설의 경우 이용자 참여가 어려울 시 제외 가능)
- 시설 직원(시설장 제외1))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 등은 직원과 이용자 등이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함에 있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인권지킴이단 담당 직원이 인권지킴이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의 기존 업무를 조정하거나, 시설장 재량의 휴가 및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군･구에 보고해야 하며 관할 시･군･구는 이에 대한 검토 후 지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필요

2) 인권지킴이단의 운영

○ 인권지킴이단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설 운영자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및 법정대리인 등
2. 해당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시설 운영자 및 해당 시설이 속한 법인의 임직

원은 제외한다)
3. 해당 시설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4. 해당 시설을 후원하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장애인복지 관련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6. 그 밖에 장애인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인권지킴이단은 시설과는 독립적으로 자율적인 논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시설장이 참여할 경우 자율적인 논의가 제한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외한다. 또한 인권지킴이단에는 시설장, 이사장 및 이사, 법인 직원의 가족･친인척이 포함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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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아 사전에 인권지킴이단 후보군을 마련하여 시설에서 추천을 
요청할 시 후보군에서 단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군에 등재
되어 있는 사람이 단원 위촉을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후보군 외의 단원을 추천할 수 있다.

- 단원은 사퇴 시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군･구는 정기회의 개최 
이전에 추천하여야 함

○ 단장은 외부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 회의의 종류 및 개최 횟수
- 정기회의：연 4회(분기별 1회) 이상 대면회의로 실시
- 임시회의：인권지킴이단 혹은 종사자 및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시 실시
○ 회의 내용

- 정기회의：이용자 인권보장과 관련한 사례회의 및 인권지킴이단의 구성, 
역할,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임시회의：회의 요청사항에 대한 사항
○ 회의는 전체단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단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의내용의 기록 및 보고

-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별지 4호 서식 참조)을 기록･관리해야 하며, 
회의에 관한 기록은 회의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전체 단원 및 관할 시･군･구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단, 인권침해 사안은 즉시 보고)

- 회의 기록 및 보고 내용에 이견이 있는 단원은 즉시 간사에게 그 사실
을 알려야 하며 이의제기를 접수한 간사는 단장에게 보고하고, 단장은 
상황을 확인 후 이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 인권지킴이단 운영과 관련하여 각 시설은 시설 현황을 반영한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별지 10호 참조)

라. 운영
○ 인권지킴이단은 아래와 같은 활동에 대해 정기회의를 통해 방향을 설정

하고 시설과 외부기관 연계를 통해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 
실시, 조정한다.

1) 외부 감시체계 정례화

○ 인권지킴이단 외부단원 중 1명 이상을 선정하여 이용자가 최소 연 1회 
이상 인권상황을 점검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월 1회 실시하며 인권지킴이단 정기회의가 있는 달에는 정기회의와 인권
상황점검 진행

- 대상 장애인 수는 시설 규모를 고려하여 인권지킴이단에서 결정
○ 분기별 실시하는 정기회의 개최 시 외부단원은 시설 내 인권상황 점검

- 대상 장애인 및 종사자의 수는 인권지킴이단에서 결정
○ 매월 및 정기회의 시 실시하는 인권상황 점검은 인권상황점검표(*별지 

2, 3호 서식)를 사용하고, 점검 결과는 시･군･구에 보고
-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유선 등 약식으로 하고 향후 별도 제출 가능
○ 관할 시･군･구는 인권침해 의심 및 확인 사항이 보고된 경우 즉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통보하여 추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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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침해 의심 사례 진정･고발(*별지 1호 절차 참조)

(1) 인권침해 의심 상황 인지
○ 이용자 및 시설관계자(직원 및 자원봉사자)가 자유롭게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정보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모색한다.(민주적인 의사
소통 분위기 조성, 고충함 및 진정함(「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 
설치, 내부고발제도2) 운영 등)

- 인권침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방법과 경로는 이용자, 직원 및 자원봉사자
들이 접근하기 쉬워야 하며 인권교육 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해야 한다.

○ 인권침해 의심 상황을 인지한 자는 인권지킴이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관할 시･군･구와 센터에 보고한다.

(2) 인권침해 의심 상황 사실 확인
○ 인권지킴이단은 침해접수 상황이 긴급을 요할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사실확인을 실시하고, 관할 시･군･구와 센터에 보고한다.(*별지 5~9 진술서 
등 서식 참조)

-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분리, 보호 후 사실확인을 
실시하여야 함.

○ 인권침해 사실 확정 시 경미한 침해 사안(말투, 태도, 사소한 다툼 등)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인사 또는 징계조치 함.

2) 인권지킴이단 위원장 및 간사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 운영.



○ 사실 확인 후 침해 사안의 경･중을 판단할 수 없을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관할 시･군･구와 
센터에 보고한다.

(3) 신고･진정･고발
○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분리, 보호 후 인권지킴이단 

명의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통해 조사를 요청하고, 
관할 시･군･구와 센터에 보고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통해 조사를 요청한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조사 의뢰는 전화(1644-8295), 우편･방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상에서 진정서를 다운받아 작성하면 되고 

전화상담, 우편･방문,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모바일 웹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진정할 

수 있음

- 경찰청：관할 경찰서 민원실,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으로 접수시키면 

해당 경찰관서에 배정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됨

(4) 사후 조치
○ 인권침해 사실 확정 시 즉시 법정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는 

서식(*별지 8호 서식 참조)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통보를 위해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후 기록을 남긴다.

○ 인권지킴이단은 인권침해를 당한 이용자가 침해한 자로부터 피해를 충분
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 주어야 한다.

○ 인권침해에 따른 시설 내 행정조치 의뢰
- 시설장은 인권지킴이단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사항에 대해 인권침해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른 신분 조치,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 
사후 예방 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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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침해 사례 신고자의 보호

○ 시설장과 관할 시･군･구는 이용자의 인권침해 사례를 제보한 시설 이용자, 
직원, 자원봉사자 등이 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시 관할 시･군･구는 이에 대한 
시정 계획을 세워 조치해야 한다.

○ 인권지킴이단은 운영상황을 분기별로 관할 시･군･구에 보고해야 하며 
관할 시･군･구는 인권지킴이단 운영상황 전반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4) 운영 활성화

5) 기타사항

○ 인권지킴이단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인권지킴이단에서 생성된 문서는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문서 송･수신 시 인권지킴이단장 명의로 팩스 및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별도로 진행되어야 한다.(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상 
시설장의 결재를 득하여 문서를 발송하는 방법 불가) (*별지 11호 서식 참조)

○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시･군･구에서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시설 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 인권지킴이단은 내부 인권점검과 인권인식개선, 자원봉사자 및 보호자 
인권교육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한다.

마.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설치･운영
1) 설치 목적

○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지킴이단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고 인권
사업 체계화, 이용자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옹호 등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
법에 대한 안내와 교육 등을 총괄 지원하여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
한 인권보장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함



2) 주관기관：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3)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역할

(1) 장애인 거주시설의 이용자 인권 관련 사례 상담 및 지원
○ 개별 시설에서 생활하는 이용자의 인권 관련 개별 사례를 접수, 상담, 옹호 

활동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지원함.
○ 개별 시설의 실태조사를 통해 이용자 인권 상황 점검 및 시설의 자정 노력을 지원함.
○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이용자 인권 보장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정책 대안을 제시함.
○ 센터에서는 인권 관련 사례 상담 및 지원을 위해 상담실을 상시 운영하여야 

하며, 접수된 상담내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2)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의 구성 및 운영 지원
○ 개별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이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역

할을 수행토록 구성 및 운영 전반을 지원함.
○ 우수 인권지킴이단 사례를 발굴하여 전국 인권지킴이단에 공유 및 보급함.
○ 전국 인권지킴이단을 조직화하여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보 및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인권지킴이단 단원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훈련, 인권지킴이단 활동 관련 

교육 등 각종 교육을 진행함.
(3)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지원
○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을 위한 강사 인력을 양성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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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및 보급, 
강사 파견 등의 사업을 함.

○ 시설 인권지킴이단 담당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훈련, 직무 관련 
교육 등 각종 교육을 진행함.

(4) 시･군･구와의 역할 분담

개별시설의 인권지킴이단

  1.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인권보장 향상

  2. 인권지킴이단의 인권옹호, 기능 강화

시･군･구(지자체)

  1. 인권지킴이단 점검 및 평가

  2. 이용자 인권침해 구제조치

인권지킴이지원센터

  1. 전국 인권지킴이단 운영지원

  2.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옹호 활용

  3. 개별 시설의 인권지킴이단 지원

⇑

+

4) 인권지킴이지원센터 구성 및 조직도

(1) 구성：인권지킴이지원센터는 센터장 1인을 중심으로 최소한 컨설팅 팀, 
조사팀, 교육팀 이상 3개 팀제로 운영한다. 각 팀은 팀장 1인, 팀원 2인 
총 3명으로 구성한다.

- 컨설팅 팀：이용자 인권 침해 사례 유권 해석 및 제도 개선 연구, 인권지킴이단 운영 지원 

및 조직화 등을 수행함.

- 조사팀：이용자 인권침해 사례 접수 상담 및 조사, 이후 구제 조치 지원, 시설 실태조사 및 

조사원 파견 등을 수행함.

- 교육팀：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관련 전문 강사 파견,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 인권지킴이단 교육 등을 수행함.



(2) 조직도
센터장

법률자문단

컨설팅 팀 조사 팀 교육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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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호]
< 인권침해 의심 사례 진정･고발 절차 >

인권침해 의심 상황 인지 및 접수 ∙ 이용자 직접적인 의사표현, 인권지킴이단 외부

점검, 내부고발, 진정함, 고충함 등

∙ 장애인학대(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가 의심될 경우 모두 중대한 사안

으로 분류

중대한 사안  경미한 사안

신고･수사의뢰

(장애인권익옹호

기관, 수사기관)

인권지킴이단 회의
∙ 의심 상황 공유

∙ 사실 확인 방법 및 절차 결정, 사실확인 팀 구성

  ∙ 선보호조치

관할 시･군･구, 센터 

보고
침해사실 조사

∙ 피해자 면담(사실 확인)

∙ 피의자(행위자) 사실면담 및 확인조사

∙ 목격자(직원, 이용자 등)의 사실 확인

∙ 자료확보：영상, 사진, 상담기록, 관찰기록 등

 

조사 진행
침해사실 여부 확인 

및 보고･통보

∙ 사실 확인 결과 경미한 사안(말투, 태도, 사소한 

다툼 등)의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인사 또는 

징계 조치

∙ 사실 확인 후 중대사안으로 판명될 경우나 경중 

판단이 난해할 시 즉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의뢰

 

조사결과 

보고･통보
➡ 사후관리

∙ 피해자, 피의자, 보호자, 시설, 관할 시･군･구 

등에 조사결과를 인권지킴이단장 명의의 문건

으로 보고(통보)

∙ 인권침해자에 대한 행정조치(인사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른 신분 조치) 등을 시설에 요구

∙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 및 사후 예방 계획 수립



[별지 2호]
이용자 인권상황 점검표 (인권지킴이단 외부단원용)

시 설 명 점검일시

장애인성명 장애유형

점검방법 � 면담   � 관찰   � 서류 점검자성명                          (인)

점 검 질 문 답변 및 관찰내용 비고

1. 귀하는 자신의 나이에 맞는 대우를 받고 있나요?

∙ 대우라 함은 이용자의 연령에 맞는 적절한 존중을 의미함.

∙ 예시) 이용자가 나이에 따라 존댓말(반말 여부)을 듣는지, 

이용자가 원하는 호칭을 듣는지, 이용자의 나이와 환경에 

맞게 옷차림이 지원되는지 등의 추가 설명 가능함.

2. 귀하는 개인 물품을 개인 수납공간에 보관할 수 있나요?

∙ 이용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적 소유물 혹은 그렇게 추정

되는 물건을 배타적 사유 공간이 있어 보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함.

∙ 예시) 다른 사람이 건드릴 수 없는 자신만의 물건을 두는 

공간이 어디 있는지? 자신의 물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를 당장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추가 질문 및 설명 

가능함.

3. 귀하는 외출이 자유로운가요?

∙ 이용자가 납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외출이 

제한된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임.

∙ 예시) 외출을 원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지 못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추가 질문 가능함.

4. 귀하는 전화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 이용자가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로 소통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제약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임.

∙ 예시) 밖에 있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지 추가 질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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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질 문 답변 및 관찰내용 비고

5. 귀하는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나요?

∙ 이용자가 원하는 음식을 바라는 만큼의 양과 충분한 시간을 

통해 먹을 수 있는지를 의미함.

  ※ 건강상의 이유로 음식의 종류나 양의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확인 필요.

∙ 예시) 밥을 더 먹고 싶을 때 더 먹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지, 

식사 시간이 넉넉한지, 먹고 싶은 간식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등의 추가 질문 가능함. 

6. 귀하는 의복과 머리 모양 등을 선택할 수 있나요?

∙ 이용자의 취향에 따라 의복 및 머리 모양 등을 제한하지 

않으려는 시설의 노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임. 

∙ 예시) 입고 싶은 옷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내가 원한다

면 파마, 염색 등을 할 수 있는지 추가 질문 가능함.

7. 귀하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고 

있나요?

∙ 지역사회 생활지원이라 함은 퇴소 후 직면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지역사회 삶의 장점, 활용 가능한 서비스

정보(생계급여, 활동지원,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등)에 

대해 알려주고, 원가정으로의 복귀를 돕거나 관련 시설

(체험홈, 그룹홈 등)에 의뢰하는 노력을 포함함.

∙ 예시) 시설 밖으로 나가서(체험홈, 그룹홈 등)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 자립생활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지역사회 자원정보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지 등으로 추가 질문이 가능함. 

8. 귀하는 자신의 금전을 자유롭게 사용, 관리하고 있나요?

∙ 이용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금전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금전을 스스로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

하고자 하는 것임. 

  ※ 이용자의 금전 사용 및 관리 능력 확인 필요.

∙ 예시) 이용자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아는지, 또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지, 내 돈을 쓰고 싶을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 등으로 추가 질문이 가능함.



점 검 질 문 답변 및 관찰내용 비고

9. 귀하는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나요?

∙ 적절한 치료라 함은 이용자의 의료적 상태(감기, 당뇨병 

등)를 관리하기 위해 시간적, 양적으로 적절한 지원을 

받는지를 의미함.

∙ 예시) 이용자가 아플 때 바로 치료를 받는지, 건강검진은 

받는지 등의 추가 질문이 가능함.

10. 귀하는 불만과 의견을 언제든지 말할 수 있나요?

∙ 불만이라 함은 시설환경, 직원과의 관계, 이용자와의 

관계 등 생활영역 전반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불편

사항을 의미함.

∙ 예시) 이용자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지, 자치회와 인권지킴이단 등에 자신의 

의견을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지 등으로 추가 질문이 

가능함.

11. 귀하는 대가 없는 노동을 한 적이 있나요?

∙ 정당한 대가 없이 지속적으로 노동력을 착취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 문항임.

  ※ 이용자 역할 분담 및 공동의 작업활동 등과 구별 필요.

∙ 예시) 이용자가 힘든 노동 후 대가를 요청해 본적이 있는지, 

일하고 월급 등을 받지 못한 적이 있는지, 이용자가 노동 

후 대가가 없었을 시 이에 대한 설명을 듣는지 등으로 

추가 질문이 가능함.

12. 귀하는 다른 이용자 혹은 직원 등 에게 체벌이나

폭력을 당한 적이 있나요?

∙ 체벌은 고통이 몸에 직접 느껴지도록 벌을 주는 것, 폭력은 

모든 신체적 폭력을 포괄하는 의미임.

∙ 예시) 체벌, 또는 가벼운 폭력부터 신체적 학대에 이르기

까지 포괄하는 것임을 부연 가능함.

13. 귀하는 성적 수치심을 받은 적이 있나요?

∙ 성적 수치심은 이용자가 성적인 부끄러움 및 성적 학대 

여부를 포괄하는 의미임.

∙ 예시) 이용자 허락 없이 몸을 만지거나 이용자 신체에 

대해 이야기 해 기분이 나쁜 적이 있는가? 창피해 본 

적이 있는가? 불쾌감을 느낀적이 있는가? 등으로 추가 

설명 가능함.



Ⅰ.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점 검 질 문 답변 및 관찰내용 비고

14. 기타 시설에 대한 불편 및 불만 사항이 있나요?

∙ 점검질문 외에 기타 불편 및 불만 사항에 대한 확인 

문항임.

∙ 예시) 오늘 말한 것 외에 힘들거나 바뀌었으면 하는 거 

있나요,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등의 추가 질문이 가능함. 

15. 기타 점검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점검총괄의견

조치사항

※ 점검 방법 및 점검표 작성법(주의사항)

- 점검자는 점검대상 장애인을 선정하여 1：1 면담 방식을 통해 점검사항 질문에 대한 답변 및 답변 시 관찰된 

내용을 기재.

- 점검으로 인해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설명 후 동의를 얻어 점검 실시.(*장애인 미동의 시 점검 

불가)

- 점검사항 질문 시 질문에 대한 설명 자료를 숙지하고 질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질문.

- 장애인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답을 얻어야 하며 강압적이거나 특정 

답을 유도해서는 안됨.

- 면담 시 장애인이 최대한 편안한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바른 용어사용과 예의를 지켜야 함. 

- 이용자 면담 및 관찰을 통한 점검이 불가할 시 답변 및 관찰내용에 점검 불가로 기재하고 이에 대한 사유 기재.

- 장애인의 답이 불명확 시 시간차를 두어 재확인 절차를 거쳐야하며 최종 불명확할 경우 관련 내용과 상황을 기재. 

(자의적인 해석이나 판단으로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점검결과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공식적인 제출처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발설･누설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환경점검：장애인과 면담을 통한 개별 인권상황 점검 외에 시설 환경 등에 대한 점검 내용 기재.

- 점검총괄의견：장애인 인권상황 점검 및 환경 점검에 대한 총괄적인 의견 기재.

- 조치사항：총괄의견 및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시설에 조정 요청이나 인권지킴이단에 관련 사항 확인요청,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신고 등의 점검자의 조치사항 기재.



이용자 인권상황점검표 (인권지킴이단 외부단원용, 그림도구)
시 설 명 점검일시

장애인성명 장애유형

점검방법 � 면담   � 관찰   � 서류 점검자성명                          (인)

점 검 질 문 답변 및 관찰내용 비고

1. 귀하는 자신의 나이에 맞는 대우를 받고 있나요?

2. 귀하는 개인 물품을 개인 수납공간에 보관할 수 있나요?

3. 귀하는 외출이 자유로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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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질 문 답변 및 관찰내용 비고

4. 귀하는 전화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5. 귀하는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나요?

6. 귀하는 의복과 머리 모양 등을 선택할 수 있나요?

7. 귀하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고 

있나요?



점 검 질 문 답변 및 관찰내용 비고

8. 귀하는 자신의 금전을 자유롭게 사용, 관리하고 있나요?

9. 귀하는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나요?

10. 귀하는 불만과 의견을 언제든지 말할 수 있나요?

11. 귀하는 대가 없는 노동을 한 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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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질 문 답변 및 관찰내용 비고

12. 귀하는 다른 이용자 혹은 직원 등 에게 체벌이나 폭력을 

당한 적이 있나요?

13. 귀하는 성적 수치심을 받은 적이 있나요?

∙ 점검질문 외에 기타 불편 및 불만 사항에 

대한 확인 문항임.

14. 기타 시설에 대한 불편 및 불만 사항이 있나요?

15. 기타 점검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점검총괄의견

조치사항

※ 점검 방법 및 점검표 작성법(주의사항)

- 점검자는 점검대상 장애인을 선정하여 1：1 면담 방식을 통해 점검사항 질문에 대한 답변 및 답변 시 관찰된 

내용을 기재.

- 점검으로 인해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설명 후 동의를 얻어 점검 실시.(*장애인 미동의 시 점검 

불가)

- 점검사항 질문 시 질문에 대한 설명 자료를 숙지하고 질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질문.



- 장애인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답을 얻어야 하며 강압적이거나 

특정 답을 유도해서는 안됨.

- 면담 시 장애인이 최대한 편안한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바른 용어사용과 예의를 지켜야 함. 

- 이용자 면담 및 관찰을 통한 점검이 불가할 시 답변 및 관찰내용에 점검 불가로 기재하고 이에 대한 사유 기재.

- 장애인의 답이 불명확 시 시간차를 두어 재확인 절차를 거쳐야하며 최종 불명확할 경우 관련 내용과 상황을 기재.

(자의적인 해석이나 판단으로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점검결과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공식적인 제출처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발설･누설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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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호]
종사자 인권지원상황점검표 (인권지킴이단 외부단원용)

시 설 명 점검일시

종사자성명 직책

점검방법 � 면담   � 서류   � 기타 점검자성명                          (인)

점 검 질 문 답변 및 관찰내용 비고

1. 귀 시설은 이용자를 나이에 맞게 대우하고 있나요?

∙ 대우라 함은 이용자의 연령에 맞는 적절한 존중을 

의미함.

∙ 예시) 이용자 나이에 따라 존댓말(반말 여부)을 하는지, 

이용자가 원하는 호칭을 사용하는지, 이용자의 나이와 

환경에 맞게 옷차림이 지원하는지 등의 추가 설명 

가능함.

2. 귀 시설은 이용자 개인 물품을 개인 수납공간에 보관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나요?

∙ 이용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적 소유물 혹은 그렇게 

추정되는 물건을 배타적 사유 공간이 있어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함.

∙ 예시) 개인 수납공간 현장 확인.

3. 귀 시설은 이용자의 외출을 자유롭게 지원하고 있나요?

∙ 이용자가 납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외출을 

제한 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임.

∙ 예시) 이용자 외출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가지 못한 경우는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에 대해 

추가 질문 가능함.

4. 귀 시설은 이용자가 전화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지원하나요?

∙ 이용자가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로 소통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제약한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임.

∙ 예시) 이용자가 밖에 있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추가 질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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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 시설은 이용자가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지원하나요?

∙ 이용자가 원하는 음식을 바라는 만큼의 양과 충분한 
시간을 통해 먹을 수 있게 지원 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임.

  ※ 건강상의 이유로 음식의 종류나 양의 지원을 제한
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확인 필요.

∙ 예시) 이용자가 밥을 더 먹고 싶을 때 더 먹지 못하게 한 
경우가 있었는지, 식사 시간이 넉넉한지, 먹고 싶은 
간식이 있을 때 어떻게 지원하는지 등의 추가 질문 
가능함. 

6. 귀 시설은 이용자가 스스로 의복과 머리 모양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하나요?

∙ 이용자의 취향에 따라 의복 및 머리 모양 등을 제한
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임. 

∙ 예시) 이용자가 입고 싶은 옷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용자가 원한다면 파마, 염색 등을 할 수 있는지 
추가 질문 가능함. 

7. 귀 시설은 이용자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나요?

∙ 지역사회 생활지원이라 함은 퇴소 후 직면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지역사회 삶의 장점, 활용 가능한 
서비스정보(생계급여, 활동지원, 장애인연금 및 장애
수당 등)에 대해 알려주고, 원가정으로의 복귀를 돕거나 
관련 시설(체험홈, 그룹홈 등)에 의뢰하는 노력을 
포함함.

∙ 예시) 이용자가 시설 밖으로 나가서(체험홈, 그룹홈 등)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 자립생활교육을 지원하는지, 
지역사회 자원정보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원을 하는지 등으로 추가 질문이 가능함. 

8. 귀 시설은 이용자 스스로 금전을 자유롭게 사용,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나요?

∙ 이용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금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금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임. 

  ※ 이용자의 금전 사용 및 관리 능력 확인 필요.
∙ 예시) 이용자에게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설명을 지원

하는지 이용자가 돈을 쓰고 싶을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등으로 추가 질문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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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귀 시설은 이용자가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나요?

∙ 적절한 치료라 함은 이용자의 의료적 상태(감기, 당뇨병 

등)를 관리하기 위해 시간적, 양적으로 적절한 지원을 

받는지를 의미함.

∙ 예시) 이용자가 아플 때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지, 건강검진은 받는지 등의 추가 질문이 가능함.

10. 귀 시설은 이용자가 자신의 불만과 의견을 언제든지 

말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나요?

∙ 불만이라 함은 시설환경, 직원과의 관계, 이용자와의 

관계 등 생활영역 전반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불편사항을 의미함.

∙ 예시) 이용자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할 수 있도록 하는지, 자치회와 인권지킴이단 등에 

자신의 의견을 언제든지 말할 수 있도록 하는지 등으로 

추가 질문이 가능함. 

11. 귀 시설은 이용자에게 대가 없는 노동을 시킨 적 

있나요?

∙ 정당한 대가 없이 지속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 문항임.

  ※ 이용자 역할 분담 및 공동의 작업활동 등과 구별 

필요.

∙ 예시) 이용자가 힘든 노동 후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이용자가 일하고 월급 등을 받지 못한 

적이 있는지, 이용자가 노동 후 대가가 없었을 시 

이에 대한 설명을 하였는지 등으로 추가 질문이 

가능함.

12. 귀 시설은 이용자에게 체벌이나 폭력을 가한 적이 

있나요? 또는 다른 사람이 이용자에게 가한 것을 

본 적이 있나요?

∙ 체벌은 고통이 몸에 직접 느껴지도록 벌을 주는 것, 

폭력은 모든 신체적 폭력을 포괄하는 의미임.

∙ 예시) 체벌, 또는 가벼운 폭력부터 신체적 학대에 

이르기까지 포괄하는 것임을 부연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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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귀 시설은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받게 한 적이 

있나요? 또는 다른 사람이 이용자에게 한 것을 본 

적이 있나요?

∙ 성적 수치심은 이용자가 성적인 부끄러움 및 성적 

학대 여부를 포괄하는 의미임.

∙ 예시) 이용자 허락 없이 몸을 만지거나 이용자 신체에 

대해 이야기 하여 이용자의 기분을 나쁘게 한 적이 

있는가?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한 적이 있는가? 

등으로 추가 설명 가능함.

14. 귀 시설에 대해 기타 불편 및 불만(건의) 사항이

있나요?

∙ 점검질문 외에 기타 불편 및 불만 사항, 건의 및 이의

제기에 대한 확인 문항임.

15. 기타 인권 관련하여 점검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점검총괄의견

조치사항

※ 점검 방법 및 점검표 작성법(주의사항)

- 점검자는 점검대상 종사자를 선정하여 1：1 면담 방식을 통해 점검사항 질문에 대한 답변 및 답변 시 관찰된 

내용을 기재.

- 점검으로 인해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에 대한 설명 후 동의를 얻어 점검 실시.

- 점검사항 질문 시 질문에 대한 설명 자료를 숙지하고 질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질문.

- 강압적이거나 특정 답을 유도해서는 안되며 바른 용어사용과 예의를 지켜야 함.

- 종사자의 답변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이나 판단으로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점검결과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공식적인 제출처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발설･누설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점검총괄의견：종사자 인권지원 상황 점검에 대한 총괄적인 의견 기재.

- 조치사항：총괄의견 및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시설에 조정 요청이나 인권지킴이단에 관련 사항 확인요청,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신고 등의 점검자의 조치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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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호]

인권지킴이단 회의록 결재

간사 단장

일    시 장  소

참 석 자

회의안건

회의내용

의결사항

비    고



[별지 5호]
사실조사 의뢰서

대상자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의뢰일자 20    년      월      일   (   요일)

의  뢰

발신자

직책
의  뢰

수신자

직책

성명                   (인) 성명  (인)                 

의  뢰

내  용

비  고

※ 침해사례접수시 피해당사자, 목격자 등이 사실조사의뢰서 직접 작성, 인권지킴이단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서면제출

(구두의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신고접수서 작성)



Ⅰ.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별지 6호]
진  술  서

진술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주  소

사고경위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진술합니다.

                                                    20    .    .    .

  

                                         자필서명               (인)

※ 필히, 진술인 본인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장소, 사건제시 및 종류 사용되어진 도구 등) 자필로 작성할 것.

  진술서 작성

- 사실조사 사안에 대한 피해자, 피의자, 목격자 동시 진술서 작성

-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장애인)：당사자의 의사내용을 가장 잘 파악한다고 추정되는(담당교사 등) 사람과 동석 후 

진술에 따른 대리 기록

- 피해자, 피의자, 목격자 용 진술서 양식은 동일함.



[별지 7호]
침해사실 확인서

구  분

성  명 조사자            (인)

일  시 장  소

내  용

질의응답

내   용

1. 질의

1-1. 응답

2. 질의

2-1 응답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    .    .  

                                         자필서명               (인)

※ 필히, 진술인 본인은 6하원칙에 의거한(장소, 사건제시 및 종류 사용되어진 도구 등) 질의 및 응답 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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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8호]
이용자 인권침해사실 통보서

제      목

수  신  자

보  고  자 소속 직명 성명 (인)

보  고  일   20    .   .   . (  )

침해 사실

내     용

비     고

※ 6하원칙에 의하여 자유롭게 서술



[별지 9호]
이용자 인권침해사실 보고서

조 사 명 ｢○○○씨 인권침해 사실조사｣
조사목적

사건개요

조사기간

조사위원

세부내용

구 분 날 짜 세부 내용 진행자

최초 사건 제보

사건 파악 및 조사팀 구성

사실조사 계획보고 및 

진행통보

피의자 진술서 확보

피해자 진술서확보

목격자 진술서 확보

조사자료 정리

인권침해사실 판단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시설장, 보호자)

인사위원회 심의요청

인사위원회 회의 진행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접수

위원회 측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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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0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규정(안) 예시

제정 20   . 00. 00
시행 20   . 00. 00

제1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OOO시설의 인권지킴이단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이 조직의 명칭은 “OOO인권지킴이단”이라 한다.
제3조(설치) 인권지킴이단은 역할의 중요성과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시설과는 별

도의 조직으로 운영한다. 

제 2 장 인권지킴이단 구성

제4조(구성) ① 인권지킴이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외부 단원은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자로 한다.
  ③ 내부 단원은 입소자, 시설직원 중 인권지킴이단 활동에 동의하고 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선임한다.
제5조(단원의 임면 및 임기) ① 단장과 간사는 외부 단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단장과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장 궐위시 잔여임기가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신임 단장을 재선출하고, 3개월 미

만의 경우에는 연장자가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제6조(단원의 책무) ① 모든 단원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단원으로서의 도덕과 품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인권지킴이단의 모든 업무와 그 구성원을 통할한다.
  ③ 간사는 단장을 보좌하고 지킴이단 실무 책임을 담당하며 인권지킴이단에서 결

정한 사항을 점검･관리하고 단장과 인권지킴이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단장 또는 단원 개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과실로 시설에 재산상의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인권지킴이단의 심의에 따라 그 피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단원의 책무 준수 및 피해 배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권지킴이단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제7조(회의의 종류와 안건) ① 회의의 종류는 그 내용과 시기에 따라 정기회의,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4회 이상(분기별 1회 이상)대면회의로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정기회의의 주요 안건은 이용자 인권보장과 관련한 사례 논의 및 인권지킴이단 운
영과 역할, 구성관련 사항과 기타사항 등이며 세부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권지킴이단 운영 계획 및 결과
  2. 인권교육 기획 및 점검
  3. 외부 감시체계 정례화
  4. 인권침해 발생시 사실 확인 팀 구성 및 계획 수립
  5. 이용자 인권침해 사례 지원 방안
  6. 이용자 인권보장을 위한 사례에 대한 자문 및 개선사항
  7. 이용자 인권보장 향상을 위한 서비스 내용과 조직 구조, 물리적 환경 개선 방안
  8. 기타 인권상황점검 및 인식개선 사업 계획
제8조(의사정족수) 회의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한다.
제9조(의결정족수) 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회의의 고지) 간사는 회의시마다 안건을 회의개최 전 위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방법은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내용의 기록)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결과의 보고) 간사는 회의에 관한 기록을 회의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전체 

단원 및 관할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단, 인권침해 사안은 즉시 보고)
제13조(기록물의 문서보관) 인권지킴이단의 활동에 관한 모든 기록은 별도의 문서로 출

력하여 간사가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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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업무협조)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설 내 각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정보 또는 의견 등의 제출이나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조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협조 요청을 받은 부서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이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

유를 명시한 공문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계획) 단장과 간사는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간계획서를 작성하여 

인권지킴이단 회의에 보고･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단원의 수당 등) 인권지킴이단의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실비와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인권지킴이단 활동 내용) 인권지킴이단의 활동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권교육 기획 및 점검
  2. 외부 감시체계 정례화
  3. 인권침해 확인 및 진정･고발
  4. 기타 인권지킴이단에서 예방활동과 관련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18조(인권교육 기획 및 점검) 인권지킴이단은 시설 이용자 연 1회 이상 4시간 이상, 

직원 연 2회 이상 8시간 이상 실시되도록 기획하고 점검한다.
제19조(외부 감시체계 정례화) ① 인권지킴이단 단원 중 외부단원 중 1명 이상이 매월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내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를 관할 시･군･구에 보고하고, 인권지킴이단 회의를 위해 자료를 간사에게 전달한다. 

  ② 공공후견인후보자 외에 외부 단원은 정기회의 시기에 맞춰 시설을 방문하여 이용자 
일부에 대해 인권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내용을 인권지킴이단 회의를 거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 사항 등을 기록한 후 회의록을 통해 관할 시･군･구에 보고한다. 

제4장 인권침해 확인 및 진정･고발

제20조(인권침해 상황 인지) ① 이용자 및 시설관계자가 자유롭게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정보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모색한다.(민주적인 의사소통 분위
기 조성, 고충함 및 진정함 설치, 내부고발제도 운영, 장애인학대신고스티커 부착 등)

  ② 인권침해 의심 상황을 인지한 자는 인권지킴이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관할 시･군･구와 센터에 보고한다.



제21조(인권침해 의심 상황 사실 확인) ① 인권지킴이단은 침해접수 상황이 긴급을 요
할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안
에 대해서만 사실확인을 실시하고, 관할 시･군･구와 센터에 보고한다.

  ② 인권침해 사실 확정 시 경미한 침해 사안(말투, 태도, 사소한 다툼 등)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에 따리 인사 또는 징계조치 한다.

  ③ 사실 확인 후 침해 사안의 경･중을 판단할 수 없을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관할 시･군･구와 센터에 
보고한다.

제22조(신고･진정･고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분리, 보호 
후 인권지킴이단 명의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통해 조사를 
요청하고, 관할 시･군･구와 센터에 보고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을 통해 조사를 요청한다.

제23조(사후조치) ① 인권침해 사실 확정 시 즉시 법정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인권지킴이단은 인권침해를 당한 이용자가 침해한 자로부터 피해를 충분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 주어야 한다.
  ③ 인권지킴이단은 시설에 인권침해에 따른 시설 내 행정조치를 의뢰하여 침해자에 

대한 징계처리,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 사후 예방 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5장 기타 운영 사항

제24조(인권침해 사례 신고자의 보호) 시설장과 관할 시･군･구는 이용자의 인권침해 
사례를 제보한 시설 이용자, 직원, 자원봉사자 등이 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
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제25조(운영 활성화) 인권지킴이단은 운영상황을 분기별로 관할 시･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26조(직원단원에 대한 보상)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은 인권지킴이단 담당 직원이 
인권지킴이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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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1호]
○○○○ 인권지킴이단

수신자：

(경유)  

제  목：

00000 인권지킴이단장

수신처

인권지킴이단      간사  000                      단장  000

협조자  

시행 00인권 00-      호 (2000.    .    .)     접수 ( 20     .      .     .)

우000-000 00시 00구 0000로      

전화 000-000-0000     / 전송 000-000-0000    /     000000@0000.or.kr



[별지 12호]

이용자 인권교육 미지원 사유서

시 설 명 대 표 자

담 당 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no 이용자명 미지원 사유 이용자 동의 비고

00000에서는 상기 이용자에 대한 인권교육 미지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00월  00일 

000000시설장：    0 0 0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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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가. 이용자 인권교육
○ 이용자 인권교육은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 1회(4시간) 이상 실시한다.
- 교육내용：이용자 인권 권리주장 방법, 인권침해 시 대처요령, 이용자 간 

인권 존중 및 직원 인권 존중, 이용자 성교육 등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6항(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 시설장은 이용자 인권교육 중 1시간 이상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교육 내용 : 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 및 성 관련 자기 옹호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대처 방법, 성적 자기 결정권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성교육에 필요한 사항

- 교육 방법 :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을 성교육프로
그램 및 교육자료 등을 활용하여 시설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며 진
행해야 함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은 장애인 성교육 전문기관(강사)에 의뢰하거나 성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등을 활용하여 시설 자체적으로 진행 가능

○ 내부교육 뿐 아니라 외부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참여도 인정한다.
○ 인권교육은 이용자의 특성에 맞추어 내용을 구성하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

(개별, 소집단으로 그림카드,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자료 활용)을 고려하
여야 한다.



○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진행이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사유 및 동의
서를 첨부하여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단, 미실시 대상
자에 대해 시설 자체적으로 인권교육의 실행 노력이 필요하며 실행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교육의 계획과 실행, 평가자료는 반드시 기록, 보관한다.

나. 직원 인권교육
○ 직원 인권교육은 시설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연 2회(8시간) 이상 실시한다.(단, 하반기 채용자는 익년부터 적용)
- 교육 내용：시설이용자 인권 딜레마 사례, 인권 감수성, 인권의 가치, 

도전적 행동 지원, 장애아동 인권 관련 내용 등
※ 장애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직원은 인권교육 시간 중 

1시간 이상은 장애아동 인권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의 중요성 및 교육의 효과를 위해 소집단교육, 대면교육 등의 형태로 
실시

○ 외부 인권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참여를 우선한다.
○ 시설장과 사무국장은 매년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 주관 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의무교육 시간에 포함 가능)
※ 교육 미이수시 전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인권실태조사 

실시

※ 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운영 상 부득이한 경우 인권위 등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인권관련 온･
오프라인 교육 수강 가능(수료증 이수 및 증명 필요)

○ 교육의 계획과 실행, 평가자료는 반드시 기록,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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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권교육 운영 및 강사 자격
○ 직원 및 이용자 인권교육은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내부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단, 강사양성과정 수료자에 의한 내부 교육은 이용자 인권교육 2시간, 
직원 인권교육은 4시간에 한해 인정)

○ 인권교육 외부강사
-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 수료자
- 인권단체 소속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 지자체, 공공기관 및 인권지킴이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인권교육 강사양

성과정 수료자
- 사회복지학과 교수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인권 관련 자격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장애인 거주시설 안전 관리
가. 배경 및 목적
○ 수해, 폭설,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및 화재, 가스누출, 전기 누전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철저를 도모하고
- 긴급사항 발생 시 관련 조치사항 등을 안내함으로써 상시 시설 안전에 만

전을 기하기 위함

나. 기본사항
○ 적용 대상：「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장애인 거주

시설(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제외)
○ 동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방, 전기, 가스 등 법령에 따른 안전 관련 

사항은 모두 준수하여야 함
○ 시설 내 안전관리 체계

- 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안전업무 실무자를 관리하고, 
안전관리 전반을 지휘･감독･지원

  * 안전관리 특성상 시설보강, 교육비 투입 등 예산 소요가 많고 훈련 시 다수의 인원을 효율적으로 동원

해야 하므로 시설장 지휘･관심 필요

- 소방안전관리 교육 이수자*를 중심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소방
계획 수립, 소방훈련 및 소화기구 점검 등을 실시하고 미흡사항은 
안전관리책임관에게 보고하여 시정

  * 「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한국소방안전협회(http:www.kfsa.or.kr)에서 실시하는 소방안

전관리자 교육

-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장애유형별 피난매뉴얼을 참고하여 각 시설의 특
성에 맞는 “자체 피난매뉴얼” 마련

-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야간근무 지침 표준(안)[별지1]”을 참고하여 
시설별 “자체 야간근무 지침”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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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 및 교육
- 시설장 주관 하에 실제 상황을 고려한 모의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연 

1회 이상은 관할 소방서 등 전문기관 합동으로 실시)
  * 주관/참여：시설장(안전관리책임관) / 종사자･이용 장애인(생활자에게 훈련 공개)

  * 필요시 보호자 참관

  * 이용 장애인 참여가 어려운 경우 대체물품(인형 등) 적극 활용, 대피 완료시간 체크 등 목표위주 훈련으로 실시

- 아울러 이용 장애인 및 종사자 대상 소화요령, 인명대피, 유도요령 등에 
대한 소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할 것

○ 방염시설 설비
- 시설 내 층별, 용도별, 방화벽, 방화문, 경계벽 등에 대해 방화구획을 설

정하고 내장재의 불연화 시설의 설비 및 커튼, 카펫, 종이류를 제외한 벽
지, 방출입문 등 목재시설에 대해서는 방염처리 할 것

○ 안전점검 사항
- 소방시설：시설은 소화시설(소화기, 자동탐지기,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피난시설(미끄럼대, 피난사다리, 유도등, 비상조명 등), 경보설비(비상벨,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등)의 작동 여부 및 비상구(복도, 계단, 경사로 등) 
등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기록

- 전기 및 가스시설：시설은 화기 사용시설(난방, 취사), 가연성 가스시설
(LNG시설, LPG시설, 도시가스시설 저장 및 취급), 전기시설(변전, 발전, 
옥내외배선, 누전경보시설, 환기시설 등), 냉난방시설(보일러, 냉동기, 공조기, 
각종 배관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기록

- 시설 노후화：시설 노후화에 따른 벽체 균열, 파손 및 옹벽, 지지대와 
같은 시설안전과 직접 관련 있는 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
하고 점검일지를 기록



○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 (관련 근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신청 절차)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복지시설로 확대

(’22.4.20.)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

이라 함)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청이 없어도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장등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호구역(어린이, 노인, 장애인) 지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4월 30일까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을 

거쳐, 시·군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장애인거주시설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을 1명 이상 지정하여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등)과 상담·신고를 지원해야 한다.

다. 화재 발생시 조치사항
○ 초동대응 철저

-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사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119에 신고하고 구내
전파 및 초기소화 등 신속한 초동대응을 취할 것

기타 대피 요령

∙ 화재발생 시 종사자들은 질서있게 이용장애인의 대피를 유도하고, 대피 유도시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큰소리를 외치는 행동은 자제하고 침착하게 행동할 것

∙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들 방지하기 위해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가능한 한 낮은 자세로 엎드려 대피토록 유도하되,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도록 

할 것

∙ 아래층으로의 대피가 불가능할 시, 옥상으로 대피시켜 구조를 기다리도록 하고 이 경우 

이용 장애인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바람을 등지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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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철저
○ 감염관리자 지정

- 장애인 거주시설은 감염관리자를 지정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의료연계체계 구축
- 지자체(보건소) 및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함
○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마련

- 시설에서는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및 만연 방지를 위한 위생관리 매뉴
얼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장애인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
하고 이를 기록할 것

○ ｢식품위생법｣에 따라 1회 급식인원(종사자 포함)이 50명 이상인 장애인 
거주시설은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을 갖추고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야 함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대상임에도 미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식품위생법｣제101조)

○ 상시 연락체계유지
- 상황발생시를 고려하여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유지 및 행정기관

에의 보고조치, 시설 내 연락체제 등을 마련할 것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 (목적)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의 위생･영양관리 지원 
및 식생활 교육 등을 통한 급식 안전관리 도모

- (지원시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노인･장애인 복지시설(50인 미만)
-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 이용자, 시설

장･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 (지원내용) ① 전문 영양사의 급식 위생‧영양 관리 방문지도 ② 맞춤형 
식단 조리안내서 제공 ③ 대상별 식생활 교육 및 상담 ④ 교육자료 등

 * 해당 시･군･구에 사회복지급식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내용 중 일부만 지원 받을 수 있음

- (운영현황) 68개소 (’23. 12월 기준)

- (신청 절차) (센터 운영 시･군･구) 홈페이지, 우편, 팩스 신청 (해당 
시･군･구 미설치) 인근 사회복지급식센터

* 상세 정보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dietary4u.mfds.go.kr) 참조



Ⅰ.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별지 1] 야간 근무지침(안)

야간 근무지침 표준(안)
1. (목적) 본 지침은 야간근무자의 근무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의 안전 및 인권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본 지침은 다음의 범위에 적용된다. 
  1) 인적범위：당직자에게 최우선 적용된다. 다만 당직자가 아니더라도 야간(22~06시)에 

시설물의 안전 및 초동대처를 책임지는 종사자는 근무의 형태와 명칭, 인원수를 불문
하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이하 당직자로 칭함)

  2) 시설범위：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제외)
  3) 시간범위：야간(22~06시). 단, 시설내 야간교대근무 시간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3. (근무준비) 당직자는 18시에(교대근무자는 근무교대시) 당일을 기준으로 야간 안전

취약요인을 확인하고 비상시 대피방법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기록으로써 유지한다.

  1) 당일 입소현황, 당일 층별 최단 대피경로 확인 
(와상환자, 거동불편자 등 취약환자 위주로 파악)

  2) 초동조치를 위한 소화기 위치 및 대피경로상 방해요인 제거
  3) 비상시 시설 내외 비상연락망(소방관서, 의료기관) 확인
  4)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지참물：마스터키 등
4. (준비확인) 당직자의 안전 준비사항은 다음 방식으로 확인한다.
  1) 확 인 자：시설장(부득이한 경우 최선임자 順)
  2) 보 고 자：당직자
  3) 확인방법：당직자는 준비상태를 기록한 문서와 함께 구두로써 이를 보고하고, 

확인자는 질의응답의 형태로 준비상태를 반드시 확인한다(크로스체킹). 이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여 보완토록 한다. 

  4) 확인종결：확인자는 준비상태가 충분함을 확인하는 의미로 기록지에 서명하고, 
관련서류는 2년간 보존한다.

5. (근무실시) 준비상태를 확인종결 받은 당직자는 규정된 시간에 근무를 하고 시설의 
순찰을 최소 2시간에 1번씩 실시한다(단 시설에 3시간 이내의 빈도로 별도 순찰 등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순찰시 특이사항은 당직일지에 기록한다. 

6. (초동대처) 순찰 또는 신고 등으로 비상상황을 인지한 경우 입소자 등을 최단경로로 
대피시키고, 비상연락망의 가동 및 가능한 범위에서 초기진화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7. (당직점검) 당직 준비확인을 한 확인자는 불시에 당직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7  응급환자 발생 및 안전사고 시 조치사항 등
가. 응급환자 관련 조치내용
○ 시설에서 위독,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간호사의 

응급 처치를 실시하고 119 호출, 협약의료기관, 인근 병원과 연락, 자체 
구급차량 이용 등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시설의 물리치료사와 간호사는 응급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시설의 여건상 
의사와 간호사가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없는 야간 등의 상황을 대비하여 
생활지도원 등 모든 직원이 조치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 시설 이용 장애인의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긴급조치 후 보호자 
연락을 신속하게 취하여야 하며, 사례보고, 의무기록지 등을 참고하여 최선의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 응급환자 발생 시 의식상태, 통증 유무, 출혈 유무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의료서비스 지원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한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

요시 의사(한의사를 포함) 또는 촉탁의사(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시간
제 계약에 따른 의사를 포함)를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으며, 시설장이 
의사인 경우에는 의사를 따로 두지 않을 수 있음.

○ 촉탁의사 운영은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 운영규정’(붙임)을 준수하여야 
하며, 촉탁의사는 시설 종사자가 아니므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경우 
촉탁의사의 인건비 범위 내(인건비 초과분은 자부담)에서 시설 내 간호사 또는



Ⅰ.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간호조무사 인력 1명을 충원하여 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채용하는 경우 시설에 간호사가 없으면 간호사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두고 있는 경우, 의사 또는 촉탁의사는 월 4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월 32시간 이상 진찰 등을 실시하도록 하되, 시설 유형, 
장애정도, 의료접근성,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에서 탄력적으로 운
영하도록 함

- (30인 미만 시설) 1회 방문 시 입소 이용자 전원을 진찰하고 진료일지 
작성 시 日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

- (30인 이상 시설) 30인 이상 시설은 현원 1/4 이상 진료하되 1/4이 30
명이 되지 않을 경우 30명 이상 진료하고 진료일지 작성 시 日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

※ 질병 등으로 진료가 필요한 인원은 반드시 진료하고 모든 입소자들은 한 달 1회 이상 진료하도록 

노력할 것

다. 의약품 관리
1) 약품 관리담당자(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책임

- 투약할 약과 관련된 최신의 지식을 갖추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투약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어야 함
- 투약할 환자를 개별적으로 사정하여야 함
- 투약기록 및 환자의 반응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간호지원일지 

등을 활용하여 기록함
- 약품을 안전하게 취급하고 보관하여야 함



2) 약물 투여방법

- 정기투약：병원진료 후 처방받은 약을 가지고 와서 각 이용자별 투약
함에 보관하고 구분된 투약 통에 요일별, 처방시간과 빈도에 따라 준
비하여 투약을 실시함

- 수시투약：시설에서 간호사의 처방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의
약품(가정에서 상비 가능한 의약품)만을 구비하고 필요시 투약함

3) 투약 시 유의사항

- 투약 전에 항시 손을 씻어서 감염을 극소화 함
- 약의 복용방법을 정확히 알고 투여함
- 약은 준비한 즉시 투여하고 경구 투약 시 투약이 끝날 때까지 환자 곁

에 있어야 함
- 투약을 한 후에 환자의 반응을 관찰함(오심, 구토, 설사, 피부 발적 등)
- 투약 전에 이름을 확인하여 약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함

4) 원내 투약 관리

- 이용자 개인별로 진료를 실시하여 처방약을 받아 개인으로 구분된 약
통에 하루 투여 횟수대로 구분하여 약을 정리함

- 투약 시 약품 관리담당자 책임 하에 투약 유의사항을 준수하며 투약 실
시할 수 있도록 함

- 투약변화 있을 시 생활지도원 등에게 알려 부작용 등을 관찰 의뢰함
- 처방이 바뀌어 폐기되는 약은 의료폐기물 수거함에 넣거나 약국에서 폐기처분
- 개인 약과 일반의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를 함
- 연 1회 이상 투약과 관련된 직원교육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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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장애인 거주시설 촉탁의사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Ⅰ.공통기준 4호다목 규정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한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
인 거주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 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두는 경우 해당 촉탁의사
가 시설을 방문하는 횟수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체결) 시설의 장은 촉탁의사와 촉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붙임 4의 서식을 
참고하여 의원 및 병원 등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해당 의사와 계약을 체결하되, 협
약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 소속 의사와의 계약체결은 신규 또는 재계약부터 적용

제3조(촉탁의사 추천) ① 시설의 장은 촉탁의사를 두는 경우, 붙임 1의 서식에 따라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의사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또는 시도의사
회･시도한의사회)에 촉탁의사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의사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또는 시도의사
회･시도한의사회)에서는 전문성, 신뢰성, 봉사성,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붙임 2의 
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촉탁의사 지정) ① 시설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의사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
사협회 또는 시도의사회･시도한의사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촉탁의사를 지정하되, 
복수 지정도 가능하다.

  ② 시설의 장은 촉탁의사를 지정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회
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붙임 3의 서식에 따라 의사단체(대한의사협회･대
한한의사협회 또는 시도의사회･시도한의사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정된 촉탁의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촉탁의사의 입소자 방문횟수) 촉탁의사는 월 4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월 32시

간 이상 이용 장애인 진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촉탁의사 활동) ① 촉탁의사는 이용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촉탁의사는 필요한 경우 시설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이하 ʻʻ간호인력ʼʼ)에게 간호
지시 및 투약처방을 할 수 있으며,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촉탁의사는 이용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기관으로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
치료를 권유하며 시설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 장애인에 대한 촉탁의사의 기록지 작성･보관) ① 원외처방한 이용 장애인에 대
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원본을 
의료기관에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간호인력의 이용 장애인에 대한 건강관리기록)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간호인력
으로 하여금 이용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 기록하게 하여야 하며, 촉탁의사가 시
설을 방문하였을때에 건강관리기록을 보고 적절한 조치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제9조(활동비용) ① 촉탁의사 활동에 따른 비용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의 장
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른다.

  ② 촉탁의사와 시설 간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거나 받게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당시 촉탁의사를 두고 있는 시설은 이 규정에 따른 
추천 및 지정절차는 기존 계약이 끝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시기 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포함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장
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의 장애인 거주시설 촉탁의사 관련 사항을 준용한다.

  부 칙<2019.2.15.>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10.>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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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촉탁의사 추천요청서

□ ○○○ 지역의사회장  귀하

□ 기관현황
    시설의 명칭：
    시설 유형：
    입소정원 및 현원：
    소재지 및 연락처：

□ 추천요청
  당해 시설에 촉탁의사를 지정하기 위하여 추천을 의뢰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추천을 요청하는 의사 

(붙임서식에 따라 성명, 소속 의료기관 및 연락처를 기재)
   2) 의사단체(대한의사협회 또는 지역의사회)를 통해 추천받은 후보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재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유 (100자 이내)
    

                                          년     월      일

                            시설장(대표자)              (인)



[별지 제2호 서식]

촉탁의사 추천서

□ ○○○ 시설장  귀하

□ 추천 대상자
순번

소속 의료기관명

(기호)

성명

(면허번호)
전공과목

촉탁의사

연락처
비고

  1.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 귀 기관에서 위 추천 대상자 중 촉탁의사를 지정한 경우, 그 결과를 

우리 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역의사회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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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촉탁의사 지정통보서

□ ○○○ 지역의사회장  귀하

□ 기관현황
   시설의 명칭：
   시설 유형：
   입소정원 및 현원：
   소재지 및 연락처：

□ 촉탁의사 지정서
소속 의료기관명(기호) 성명(면허번호) 위촉(활동)기간 비고

~

    위와 같이 촉탁의사를 지정하였기에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설장(대표자)              (인)



[별지 제4호 서식]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 촉탁계약서

장애인  

거주시설

시  설  명

주 소

시 설 장 연 락 처

촉탁의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의 료 기 관 명

계 약 내 용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상기 장애인거주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과 상기 촉탁의사(이하 “촉탁의”라 한다)가 

상호간의 협력과 적절한 의료적 접근을 통하여 시설 이용자의 건강증진과 적절한 의료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3조(업무의 협조범위) “시설”과 “촉탁의”는 이용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한다.

시설 촉탁의사

1. “촉탁의”의 촉탁의 활동을 협조한다.
2. 매일 입소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건강기록부를 

작성 보관하여 이용장애인에 대한 촉탁의의 진찰에 
도움을 준다.

3. 촉탁의 인건비는 약정일에 촉탁의 계좌에 지급한다.

1. “시설입소자”의 건강관리에 성심성의를 다하며 건강관리 
내용을 충실히 기록한다.

2. 시설의 간호인력이 작성한 이용 장애인의 건강상태, 건강
기록부 등을 점검하고 진료에 참고한다.

3. 사전 협의된 방문일(진찰일)에 방문한다.
4. 이용 장애인의 건강 상담 등 시설의 요청에 따라 적극 협조

한다.

(공통) 사정상 촉탁의의 방문 일정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일 이전에 상호 조율한다.

제4조(진찰일) “촉탁의”는 매월     ,    ,    주     요일에               (시설명)을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한다.

제5조(비밀의 보장) “시설”과 “촉탁의”는 이용 장애인과 시설에 대한 일체의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촉탁비 송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제7조(송금약정일) 촉탁비는 매월     일에 일괄하여 지급한다.

제8조(협조사항) 필요시 관계기관(지자체)에 촉탁계약에 따른 활동에 관한 기록 등을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9조(기타사항)이 계약은 “시설”과 “촉탁의” 중 어느 한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설”과 “촉탁의”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제4조, 제6조, 제7조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뒷면에 변경내용을 작성한다.

 상기내용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촉탁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시설장 성명 (인) 촉탁의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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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체험홈 설치 및 운영
가. 목 적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가운데 지역사회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지역

사회에서의 생활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 일정한 주거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상생활 및 다양한 사회

활동 등에 대한 체험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향후 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함

나.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제1항제3호, 제57조(장애인

복지시설의 이용등),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1항제1호

다. 운영 방향 
○ 장애인 거주시설은 이용 장애인이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기능

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제반 노력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체
험홈을 운영하여야 함

-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실시기관(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거주자의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지원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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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체험홈의 설치
1) 설치형태

○ 체험홈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매입 및 임차 등을 통
해 설치할 수 있으며,

- 시･도, 시･군･구가 아파트, 일반주택 등 일정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거나 
또는 주거공간 등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할 수 있음

-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의사결정에 의해 주거공간 확보에 필요한 비용
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부담할 경우 주택 매매, 임대차 계약의 
주체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되어야 함

2) 설치기준

○ 체험홈은 장애인 거주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시･군･구 내에 설치하되, 지역
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일 시･도 내 타 시･군･구에 설
치할 수도 있다. 다만, 장애인 거주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 내에는 설
치할 수 없다.

○ 설치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체험홈의 주택은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같은 일반 주거지로써 

지역사회의 각종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 체험홈의 주거 면적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설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체험홈은 집단적인 장애인거주시설 구조를 벗어나 지역사회 내 일반적인 

주거환경에서의 생활을 지향하는 것이므로 그 입지 조건 및 입주자의 장애 
및 정도에 따라,

-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 등 부가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설치지원

○ 시･도 및 시･군･구는 체험홈의 설치에 따른 시설 개･보수, 체험홈 운영을 
위한 생활가구 및 가전제품 등 생활용품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체험홈의 설치에 따른 구입비 또는 임대보증금, 시
설개･보수, 체험홈 운영을 위한 생활가구 및 가전제품 등 생활용품구입비
를 지원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경우 전세권 설정에 있어 시･
군･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이에 조력하여야 하며, 물가인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한 지원액 조정을 통하여 체험홈의 임차비 인상 
등에 따른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4) 설치신청 절차

○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지원하는 체험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해당 장애인 거주시설(운영자)이 시･군･구청장에게 관련 기능보강
사업예산을 신청할 수 있다.

○ 시･군･구청장은 체험홈 설치에 대한 신청을 받거나 직접 수요를 조사･판단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체험홈 설치에 대한 우선순
위를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예산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 체험홈 설치계획서(예시) [별표 1] 참조

○ 보건복지부는 신청 시설 가운데,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의 시급성, 
유사사업 수행경험, 최근 장애인복지시설 평가결과, 시･도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시설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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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체험홈 운영
1) 체험홈 이용자 선발

○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자(이용 장애인) 중에서 지역사회로의 이주를 희망
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이 당사자에게 더욱 나은 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체험홈에서의 생활기회를 부여한다. 

- 체험홈 운영자는 체험홈 이용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 (가칭)체험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한다.

- 체험홈 운영자는 동 위원회의 심사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해 체험홈 이용 
후보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 동 위원회는 시설운영위원회 또는 입･퇴소판정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 체험홈 이용대상자 기본정보 및 기초심사표(예시) [별표 2]

○ 체험홈 이용자로 선발되면 시설장은 각 개별 입주자와 입주 계약서를 작성한다.
* 체험홈 이용계약서 (예시) [별표 3]

○ 체험홈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체험홈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 할 수 있다. (단, 시설장은 주소이전으로 인해 공공
지원(생계비, 주거비, 활동보조 등)이 누락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

2) 이용정원

○ 체험홈에 입주할 수 있는 정원은 4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체험홈 담당 직원

○ 장애인거주 시설장은 체험홈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확보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신규 직원 인건비에 대해 필요에 따라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담당 직원은 체험홈의 성격, 체험홈 이용자의 장애 종류, 특성 및 정도를 감안
하여 상주지원, 방문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할 수 있다.

4) 이용자의 생활 지원

○ 체험홈 거주자는 24개월(2년) 범위 내에서 체험홈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체험홈 거주자가 자립을 위해 체험홈 거주 
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1년 단위로 이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기존 체험홈 이용자는 입소 당시 규정(이용 기간)에 따름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은 체험홈 담당 
직원의 소견을 들어 체험홈 거주자를 장애인 거주시설로 복귀시킬 수 있다.

- 1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 체험홈 거주자가 장애인 거주시설로 복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기타 체험홈 거주가 당사자에게 상당한 위해가 되는 등 (가칭) 체험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 체험홈 담당 직원은 체험홈 거주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

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시설을 퇴소하여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 아울러 담당직원은 체험홈 거주자가 퇴소 후 지역사회 정착 시 필요한 
자립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마련･실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체험홈 거주자는 담당 직원과 상의하여 개인 위생관리, 주택관리, 가사
활동 등에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서로 협의 하에 제정한 자체 규정
(규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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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영비

○ 운영인력 및 운영경비는 해당 거주시설의 자체 조정 계획에 의해 현재 지원하는 
생계비와 운영비 및 후원금 등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도 및 시･군･구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의 시설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과목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 체험홈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 체험홈에서는 체험홈 입주 인원을 고려한 예산 총량 범위 내에서 체
험홈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체험홈을 
1개 이상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예산 총량 범위 내에서 각 체험홈 별 세부
예산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기본적인 운영 경비 외, 입주자 공동생활 및 사회활동･참여와 관련된 비
용은 필요할 경우 입주자간 협의를 통해 입주자가 그 비용을 부담(입
주자간 각출)할 수 있다.



[별표 1]
체험홈 설치 계획서(예시)

1. 시설현황
  ○ 시설명：                               (대표자：            )
  ○ 시설소재지：                           (전  화：            )
  ○ 입소자 현황：정원    명, 현원     명 (20   .   .   . 현재)

2. 사업목적

3. 사업추진 필요성

4. 경험적 근거 
   (사례관리 결과, 장애인의 자립욕구 등) 

5. 주택 및 집기비품 등 구입 계획
  ○ 설치 개소수
  ○ 구입 예산
    - 구입 단가(1개소당) 
    - 구입 총예산
    - 예산조달 계획(*예산 전액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경우, 생략)
  ○ 구입주택 형태 
  ○ 설치지역 및 지역 선정 시 고려 사항
    - 설치지역
    - 지역선정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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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영비 및 지원인력 조정 운영계획
  ○ 운영비 조정 운영 계획
  ○ 지원인력 조정 운영 계획

7. 체험홈 이용자 선발계획
  ○ 체험홈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 선발 기준 및 절차
    - 선발 기준(* 관련 서식 포함)
    - 선발 절차

8. 체험홈 운영 시 프로그램

9. 추진 일정

10. 기타 사항



[별표 2]
체험홈 이용 대상자 기본정보 및 기초심사표 (예시)

작 성 일： 년    월    일 작 성 자： (관계：               )
1. 성      명  (한글)                                       (성별：   )         

2. 주      소  (주민등록상 주소)
3. 연고

유무
*연고/무연고

4. 장  애  명  지적장애  (    ) 급 (중복장애：        /   급)

5. 연      령  만(     )세  (생년월일：    년     월    일)

6. 현근무처  소속：           (업무내용：                 )

7. 금전현황 

1) 월간수입(월평균)：                       원

 - 장애수당：                            원  

 - 결연후원금：                           원(월평균)

 - 원가정지원금：                         원(월평균)

 - 기타：         원(                         )(월평균)

2) 금전보유현황：              원 (20  .   .   . 기준)

8. 기초생활

보장 

수급여부

*수급자/

실비

9. 건     강

 1) 현 질환여부(질병명)：

 2) 약복용여부(해당자만)：

 3) 기타 건강 관련 특이사항：

제   목 세  부  내  용 2점 1점 0점

10. 개인 생활
1) 개인위생관리(세면, 면도, 샤워, 양치, 뒤처리 등)를 한다.

2) 날씨와 상황에 맞는 의복을 고르고 착용한다.

11. 가정 생활
1) 자신에게 주어진 가사활동(청소, 식사, 빨래, 쓰레기 분출 등) 수행한다.

2) 규칙과 그것의 필요성에 대하여 안다.

12. 지역사회

이용

1) 대중교통(버스, 택시, 지하철)을 이용한다.

2) 자기 집을 찾을 수 있다.

3) 편의시설(마트, 경찰서, 은행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3. 학습 능력 1) 학습(읽고 쓰기, 대중교통 이용방법, 전기제품 사용방법, 금전관리 등) 능력이 있다.

14. 의사 소통

1)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한다.

2) 가정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심을 가지며 참여한다.

3) 아픈 증상을 정확히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4) 기타 필요 시 도움 요청을 할 수 있다.(다른 사람에게 자신 알리기, 지원자의 이름･
전화번호 알리기, 도움요청카드 사용 등)

15. 직업 생활
1) 직장 생활의 중요성을 안다.

2) 주어진 업무를 꾸준히 할 수 있다.

16. 의 지
1) 생활 가운데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

2) 활동참여(직업생활, 여가활동 등)에 대한 의지가 있다.

17. 대인 관계

1) 다른 사람과 원만하게 지낸다.

2) 낯선 사람들과 적절하게 행동한다.

3) 상황에 맞는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다.

4)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종합 총  점：     점 (만점：40점)

※ 2점：도움 없이 할 수 있다  / 1점：도움이 있으면 할 수 있다 /  0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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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체험홈 이용 계약서 (예시)

∙ 이용자 성명：
∙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원(이하 ‘본 시설’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체험
홈에 입주하면서 ○○○○○원장을 ‘갑’, 입주자 및 보호자를 ‘을’이라 하여 다
음과 같이 입주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1. ‘갑’은 생활하는 ‘을’의 자립과 안전생활을 위해 노력한다.
2. ‘갑’은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한 사회적응 및 사

회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3. ‘을’은 지켜야 할 제반규칙을 충실히 준수한다. 
4. ‘을’의 과실 또는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및 문제에 대하여 ‘갑’에

게 책임을 추궁하거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다만 시설의 하자, ‘갑’

의 관리의무 소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이용자의 수입금은 이용자 본인의 예금통장에 예치하고 금전관리 지원

이 필요할 경우, 체험홈 담당 직원이 지원한다. 
6. 이용자는 아래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시설로 복귀할 수 있다.
  - 1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 이용자 본인이 본 장애인거주시설로 복귀를 지속적으로 희망하는 경우
  - 체험홈 거주가 당사자에게 유익하지 않거나 함께 생활하는 동료 입주

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기타 (가칭)체험홈운영위원회의에서 체험홈 내 생활이 부적절하다고 인정

되어 의결을 받아 시설로 복귀를 명하는 경우



7. 1)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2) 본 계약에 대해서 양자간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1년 단위로 계속 유효

하다. 
단, ‘갑’, ‘을’ 쌍방간에 이의가 있을 때는 계약만료 2개월 전에 계약변
경의 필요성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갑) 성  명：사회복지법인  ○○○    ○○○○○○시설장   ○○○ 
주  소：

(을) 이용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보호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이용자와의 관계：

20   년     월    일

재계약일 확 인 자 재계약일 확 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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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용장애인의 소유 금전에 대한 관리
가. 금전관리 지원의 목적
○ 이용 장애인의 개인소득(장애인연금, 결연후원금, 급여 등)이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 개인의 금전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금전 활용을 통한 사회참
여 기회의 확대, 소비생활 등에 대한 개인적 욕구 해소 등 개별 장애인의 
서비스 지원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함

나. 금전관리 지원의 정의
○ 금전이라 함은 장애인 개인 명의로 국가, 지역사회, 원가정 등으로부터 개인

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함.
○ 금전관리 지원이라 함은 이용 장애인이 시설장 및 관련 직원에게 위

임한 금전에 대한 관리를 말함.
  ※ 금전의 수입과 지출 범위(예시)

○ 수입의 범위 및 구분
구   분 내          용

결연후원금 개별, 기업, 단체 등의 후원금

급  여 일반취업, 보호작업 등의 수입

위로금 특별위로금, 위문비 등

사회보장비 정부의 장애수당 등

기  타 수입이자, 원가정지원금 등

○ 지출의 범위 및 구분
  ※ 장애인 본인을 위한 지출의 경우 지출 범위의 제한은 없음. 단, 장애인의 생활 및 서비스제공에 

직접 투입되지 않는 아래의 경비로는 사용 불가



○ 종사자 인건비, 시설 기능보강, 장비보강(시설 이용자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물품 제외), 프로그램 진행 시 직원의 경비, 시설 제반 운영비
(전기세 등 제세공과금, 난방비, 4대보험료, 시설관리비 등)

다. 금전관리 지원의 원칙
○ 이용 장애인의 재산은 본인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스스로 자율적

인 관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또는 주무관청이 대리인을 지
정하고 위임장[별표 1]을 작성한 후 금전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이용장애인의 금전은 시설 회계, 시설 사업 등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 대리인에 의해 금전관리가 이루어지더라도, 금전의 지출 등은 장애인
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도록 함

○ 금전관리는 해당 장애인의 명의로 하며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

○ 시설장 및 시설직원이 대리인으로 장애인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시설
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금전관리 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야 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시설장 및 시설직원이 대리인으로 장애인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장
애인 금전관리시 증빙서류가 첨부된 개인별 금전출납부[별표 2]를 작
성･보관하고, 장애인의 금전지출 시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 
사용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함

  ※ 개인의 금전관리이므로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등은 불필요

○ 시설장 및 시설직원이 대리인으로 장애인의 금전을 관리할 경우, 이
용 장애인의 금전관리 시 장애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여 장애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설장의 책임 하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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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장은 이용장애인의 금전이 이용장애인 본인의 재활, 교육, 외부활
동, 취미 및 지역사회 참여 등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이용 장애인이 개인금전을 사용하는데 있어 자기결정과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도록 함

라. 금전관리에 대한 사후관리
○ 시설장은 시설운영위원회에 장애인의 금전관리 상황을 연 1회 보고하여

야 함(단, 본인에 의해 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보고 면제)

참고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안내)
∙ 지원대상：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및 장애인생활시설 거주아동 등

∙ 지원내용：아동이 보호자･후원자 등의 도움을 받아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할 경우(최대 50만원까지 

가능) 국가에서 매월 적립금의 2배 금액을 매칭(최대 10만원까지 가능)하여 만 18세 이후 자립자금 마련 

지원

사용용도：만기(18세) 후, 학자금･취업훈련･주거마련･의료지원･결혼자금 등 자립용도로 사용

  ※ 만 24세 도달 시 자립 용도의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가입신청：담당 시･군･구로부터 시설 보호아동에 대해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지정을 받아 디딤씨앗

통장 지원신청서(보건복지부 아동분야사업안내 참고)를 작성, 시･군･구로 제출

∙ 기타문의：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1670-1834) www.ncrc.or.kr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의 성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공공후견 심판절차청구비용(1인 연간 최대 50만원), 공공후견인 활동비용(피후견인 1인 

월 15만원, 2인 월 30만원, 3인 이상 월 최대 40만원)

∙ 공공후견인 활동내용：계좌 및 급여관리 등 재산관리와 신상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신체적･정신적･
금전적 피해구제 등을 위한 법률행위 등 지원

∙ 가입신청：신청자 본인, 가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신청서류 제출

∙ 기타문의：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53~55), 

한국장애인부모회 (02-2678-3131),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02-592-5023) 



[별표 1]

위   임   장

 본인은 아래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금전의 관리에 대해 그 권한을 위임함.

위 임 인

 

 ○ 성명(또는 직위)：               (인)

 ○ 입소자와의 관계：

 ○ 생 년 월 일：

 ○ 주  소：

 ○ 연락처：

수 임 인

  

 ○ 성명(또는 직위)：               (인)

 ○ 입소자와의 관계：

 ○ 생 년 월 일：

 ○ 주  소：

 ○ 연락처：

20   년    월    일

사회복지법인  ○○○○○시설  ○○○ 시설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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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금 전 출 납 부
소 유 자：○ ○ ○
작 성 자：○ ○ ○

연월일 통장번호 명세 수입금액 지출금액 차인잔액



10  무연고자 사망 시 유류물품 처리 방안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1)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5)
○ 장애인복지실시기관* 또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은 장례를 행할 자가 

없는 입소 장애인이 사망하여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 복지실시기관：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장애인복지법」 제34조 참조)

**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직계 혈족 등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잔여재산은 ｢민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그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장애인
복지법｣ 제60조의5, ’21. 6. 30.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

* 상속인 존부가 분명한 경우는 가족 등에게 유류금품 인계하여 처리

 • 잔여재산 목록 작성 및 유류금품 평가

- 시설장은 사망자의 재산목록 작성 및 유품처리를 단독으로 처리 할 수 없으며, 시설운영위원회 위원 

2명(내부1, 외부1 이상) 이상 동행 입회하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잔여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참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의복, 신발, 가방, 침구, 가구, 가전류 등의 생필품과 10만원 이하 시계, 반지･귀걸이･장신구 등은 

지자체와 협의 하에 재산목록작성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설에서 자체 보관 및 처분할 수 있다.

- 잔여재산목록에는 작성일시, 장소와 사유, 청구인(시설장) 성명과 주소, 입회자, 동산 및 부동산의 

종류와 금액, 채권과 채무의 표시, 장부, 증서, 기타의 서류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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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금품의 평가

   

구  분 평 가 기 준

현금, 예･적금, 수표 등 현금성 자산 사망 시점 금액

귀금속류 금은방, 전당포 등 거래소 감정가

부동산･채권･주식 등
당시 상황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금액을 산정하되, 그 평가시점 

및 방법･기준 등을 명시
 

○ 각 시･도는 매년 12월말 기준 장애인 거주시설 내  무연고 사망자 및 유류금품 
처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사업추진체계
             < 무연고자 사망시 유류금품 등 처리 적용지침
처리주체 처리내용

① 장애인
거주시설

또는
② 복지실시

기관

□ 무연고자 사망

◦ 복지실시기관*은 입소 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당해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음(「장애인복지법」 제34조)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복지실시기관 또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장례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거나, 부족 시 유류금품 등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비용에 충당*할 수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34조)

• 장례비용

- 장례비용은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사망 진단서･이송･안치･
수시비･접객실･영정사진･제단･제수･접객음식･상복･입관･염습･수의･장의차･화장장 사용료･
납골안치(매장, 묘지 등) 등의 비용 일체 (※ 영수증 처리를 통해 투명한 비용집행)

- 병원에서 사망할 경우 임종 전까지 해당 병원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 등 본

인부담금은 장례비용에 포함한다. 

- 부의금, 공적지원금(국민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지자체 지원금 등) 등을 장례비용으로 우선 충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장제급여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은 필요한 비용을 시･군･구에 신청(1인당 80만원)이 가능
 



ê

상속인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ê

ⅰ) 잔여재산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민법 처리 절차 적용)

ê
ⅱ) 잔여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민법 특례, 간소화 처리절차 적용**)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 잔여재산 보고 → (시･군･구) 6개월 공고

ê
◦ 장애인거주시설 설치･운영자는 사망자의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ê

◦ 시･군･구청장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

ê
◦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034조에 

따라 변제
◦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 또는 변제하고 남은 

재산) 지방자치단체로 귀속

◦ 친족, 기타이해관계인(장애인거주시설 등), 검사는 가정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민법 제1053조)

ê

가정법원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공고

◦ 가정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

하고, 무연고자 인적사항 등을 공고

(3개월)

ê    î

상속재산
관리인

□ 공고일로부터 3월 이내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

□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고 상속 승인한 
경우

◦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2월 이상)

◦ 상속인에게 지급(민법 제1055조) 및 종료

ê

(청구)
상속재산 관리인

↓
(공고)

가정법원

□ 상속인 수색의 공고(민법 제1057조)

◦ 2개월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상속재산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1년 이상)

ê

(청구)
장애인복지시

설
(특별연고자)

↓
(재산분여)
가정법원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민법 제1057조의2)

◦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2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은 자
(특별연고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음

 1.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2.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3.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

ê

가정법원

□ 상속재산의 국가귀속(민법 제1058조)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규정에 의하여도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

  ※ (귀속상속재산법 제1조)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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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공고 작성 예시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공고>

개별법 제00조제0항에 따라 상속인 없는 재산을 청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함, 아래 공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됨.

∙ 피상속인：000 (551212-1******), 2015.12.24.사망

∙ 등록기준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000

∙ 최후주소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000(장애인거주시설 00000)

∙ 청 구 인：장애인거주시설 0000 시설장 이순신

∙ 공고기간：2019.2.1. - 2019. 4.30.(3개월)

∙ 신고처：경기도 용인시청 0000과 홍길동(연락처)

- 2019.2.1.-

(신문공고 보통 5㎝x3.5㎝)

*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피상속인의 성명･최후주소･출생･사망장소･사망일자, 신고처 등을 기재하여 공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시 최고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보고 및 퇴소 처리
○시설은 입소 장애인 사망 후, 행정기관에 사망 1개월 이내에 제반 관련 

서식에 의거, 사망사실을 보고하여 퇴소 처리를 하여야 한다.



[붙임]
민법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개정 1990.1.13>

제1053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②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제1054조(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①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제1056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①제1053조제1항의 공고 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
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3.31>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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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
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 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본조신설 1990.1.13]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
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3.31>
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3.31.>

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전조 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
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11  장애인 거주시설 내 아동 지원
가. 배경 및 목적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아동의 인권증진 필요
‑ 장애아동은 「아동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모에 의하여 양육되고,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야 하며, 장애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불가피하게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어 장애인 거주시설 내 아동 지원 관련 내용 규정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아동(이하 “장애아동”이라 함)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

  나. 기본방향
○ 장애아동을 지원함에 있어서 장애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장애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아야 함
○ 장애아동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다. 관련 지원
○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아동이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장애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아동이 

친권자 등과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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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아동이 인성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아동이 가능한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문화예술활동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아동이 의사소통 능력, 자기결정 능력 및 자기권리 
옹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지자체와 시설장은 장애아동의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아동의 후견인을 지정해야 
하며, 후견인 지정 절차 등에 대하여 시설종사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시설장은 시설 내 장애아동을 위한 개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장애아동
이 사회와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시설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하여 15세 이상이 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자립 의사를 확인하고, 자립을 원하는 경우 해당 장애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
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자립지원계획에는 ①장애아동의 적성 및 욕구 파악, 사회성 발달 정도 및 
자립 능력·수준 등 장애아동의 상태 평가, ②정기적 진로상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③자립에 필요한 주거, 취업, 자산형성, 정서적 지원 등 
공적 서비스 및 지역 내 후원 자원 연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설장은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 해당 장애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함



12  장애인 거주시설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활용 
돌봄 시범사업 안내

가. 추진배경 및 목적

1) 추진배경

○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험이 높은 상황이거나 야간 시간 등 인력이 부족하여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시간대에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 발생 우려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성 증가

○ 장애인은 재난에 대한 취약성이 높으며,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위기 
대처 능력은 비장애인 대비 2배 이상 취약

‑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 대책 마련 필요성 증가

2) 목적

○ 장애인 거주시설 내 침상, 방, 계단, 출입구 등에 화재, 낙상 등 응급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IoT기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 
입소 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여 입소 장애인 안전 및 
생명 보호

○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입소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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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추진체계

1) 사업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

○ (보건복지부) 사업총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자 관리

○ (한국장애인개발원) IoT기기 구축‧관리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교육 및 
모니터링 등 사업관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디지털돌봄시스템 운영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장애인 응급상황 대처



2) 시범사업 관련 장애인 거주시설 내 담당 인력 및 주요 역할

구분 주요 업무 주요 역할

시설의 장

- 장애인 거주시설 IoT･AI 활용 돌봄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협력

- 시범사업 관련 총괄 조정 및 관리

- 시범사업 협력체계 마련

- 담당자별 업무 조정 및 배치

사무국장

- 시범사업 관련 돌봄 서비스(‘이하 IoT

활용 돌봄서비스’) 총괄

- IoT기기 관리 총괄

- IoT활용 돌봄서비스 상황 점검, 

응급상활 대응 총괄

- IoT기기 정상작동 여부 점검

사회재활교사/

생활지도원
- IoT활용 돌봄서비스 제공

- IoT활용 돌봄서비스 제공

  (디지털돌봄시스템 활용)

- 응급상황 대응

의료인력

(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응급상황 대응
-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의료조치, 

119 및 의료기관 연계

※ 시설 상황에 따라 업무 조정이 가능하나, IoT활용 돌봄서비스 제공(특히, 응급

상황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함

다. IoT활용 돌봄서비스

1) 서비스 대상자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은 누구든지 IoT활용 돌봄서비스 대상자임
‑ 시설의 장은 IoT돌봄사업의 취지, 목적, 내용 등을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 필요(브로슈어, 매뉴얼 등 사업설명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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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내용

< 장애인 거주시설 IoT돌봄사업 체계도>

121

⑤ 응급:119호출
비응급:지원종결

현장확인

④응급확인
무호흡

낙상

※ 보건복지부의 IoT돌봄사업은 장애인거주시설 및 노인양로시설에서 함께 실시

○ (안전생활 지원)
‑ 시설 내 침상, 방, 계단, 출입구 등에 설치된 IoT기기가 입소자의 활동량, 

심박･호흡, 방 출입 등을 모니터링하여 화재, 낙상, 감염병 등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지원

※ (IoT기기) 호흡센서, 활동센서, 문열림센서, 응급호출기, AI 스피커, 가스차단기, 화재감지기 등

‑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도 건강 취약계층인 
장애인 등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시설 내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



○ (응급지원)
‑ 시설 입소 장애인에게 낙상, 무호흡,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IoT기기가 이를 감지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시설(사무국) 종사자에게 
응급알림을 전송하여 신속한 대처를 지원

○ (정서지원)
‑ AI스피커 및 IoT기기를 통한 응급상황 관제 및 출동, 음원 제공, 인지‧정서 

발달 프로그램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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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설종사자 상황별 업무

1) 원칙

○ 아래 시설종사자의 IoT돌봄사업 상황별 업무는 표준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서 시설별 특수성, 종사자 수,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의 장이 조정하여 적용 가능함

‑ 다만, 시설의 장은 종사자 순환 배치, 당직자 근무 등을 통해 IoT활용 돌봄서비스 
중단 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종사자들이 평소에 수행하던 대면돌봄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대면 돌봄에 제

약이 생기거나 종사자가 부족한 야간시간대 등에 IoT기기를 통해 비대면으로 돌보자는 것이 

사업의 취지이므로 IoT돌봄사업 전담 종사자를 별도로 지원하지는 않음

○ (응급상황 전파체계)
‑ 사무국장(책임자)을 응급상황 총괄책임자로 일괄 지정하여, 응급알림 문자 

수신자에 등록
※ 총괄책임자는 각 방, 동 담당자와 별도로 시설 전체에서 발생하는 응급알림 문자를 수신하여 

대응

‑ 시설 규모 및 운영 체계(교대 근무)를 고려하여 응급상황 총괄책임자 외 
각 방, 동별 응급알림 문자 수신자 1인 이상 지정

2) 상황별 업무 – 평시

○ 사무국장(책임자)은 IoT활용 돌봄서비스 정상 제공 여부를 수시로 총괄 
점검하고, IoT기기의 고장, 오작동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한국장애인개발원에 A/S를 요청
※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참여시설과 IoT기기 설치사업자 간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IoT기기 설

치사업자는 IoT기기의 유지･보수 등 기술적 관리를 담당함

○ 사무국장(책임자), 사회재활교사 및 생활지도원은 디지털돌봄시스템을 통해 
IoT돌봄사업 수행상황을 상시 확인



‑ 디지털돌봄시스템 URL: https://biz.dcare.go.kr/
‑ 디지털돌봄시스템 가입 절차
  ① 디지털돌봄시스템 ‘사용자 등록신청’ 선택
  ➁ 사용자 권한 신청서, 보안서약서 등록 및 승인 신청
  ➂ 한국장애인개발원 담당자의 권한 승인
  ➃ 공인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3) 상황별 업무 – 응급상황 시

○ (원칙)
‑ 응급상황 문자 수신 시, 위급한 상황은 즉시 119에 신고함
‑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담당자가 시설 내 자체 조치 혹은 119에 신고하되, 

자체 조치를 취할 경우, 반드시 총괄책임자와 논의하여 결정
○ (화재)

‑ 화재감지기에서 화재감지에 따른 알람이 발생하는 경우 사무국장(책임자)을 
비롯한 종사자는 즉시 119 소방서에 화재 발생 사실 통보 및 진화를 요청

※ 다만 담배연기, 음식조리 연기, 스프레이 등에 화재감지기가 민감하게 작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119 연락과 동시에 알람이 발생한 시설 내 장소를 방문하여 실제 화재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위와 같은 단순 민감작동에 따른 알람인 경우 소방서에 출동 취소를 

요청

○ (낙상)
‑ 시설 내 침상에서 입소 장애인 낙상사고 발생 시, 호흡센서가 이를 감지하여 

응급알림을 전송하면, 사무국장(책임자)을 비롯한 종사자는 즉시 해당 장소
를 방문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의료진의 응급조치, 의료기관 연계 등 조치

○ (무호흡, 실신 등)
‑ 호흡센서가 시설 내 장애인의 무호흡, 실신 등을 감지하는 경우 위 낙상 

사례에 준하여 조치



Ⅰ.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 사항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마. IoT기기의 관리

1) 유지･보수

○ IoT기기의 유지・보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사업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장애인거주시설은 IoT기기 고장 발생 시,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연락하여 
A/S를 접수하여야 함.

2) IoT기기 관리

○ 유튜브 홈페이지 내 ‘디지털 통합돌봄’ 검색 후 한국장애인개발원 채널에 
게시된 영상을 참조하여 IoT기기 상시 관리

‑ IoT활용 디지털 통합돌봄 사업 1차년도 장비 매뉴얼 교육 영상
‑ IoT활용 디지털 통합돌봄 사업 2~3차년도 장비 매뉴얼 교육 영상
‑ IoT활용 디지털 통합돌봄 사업 디지털돌봄시스템 교육 영상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내 ‘자료실_교육_교육자료_정책연구’에 게시된 

매뉴얼을 참조하여 IoT기기 상시 관리
‑ IoT활용 디지털 통합돌봄 사업 1차년도 IoT기기 장비 사용 매뉴얼
‑ IoT활용 디지털 통합돌봄 사업 2~3차년도 IoT기기 장비 사용 매뉴얼
‑ IoT활용 디지털 통합돌봄 사업 디지털돌봄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바. 행정사항

1) 보안서약

○ 한국장애인개발원, 사업자, 시설의 장 등 종사자는 장애인거주시설 IoT·AI 
활용 돌봄사업을 통해 취득하거나 알게 된 입소자의 개인정보, 사업 관련 
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서약서(서식 1)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함

※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시설에 장비 설치 전 일괄 징구하여 보건복지부로 제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

○ 한국장애인개발원은 IoT장비 설치 시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입소자의 정보 
수집 및 목적 등을 사전 고지하고, 시설의 장은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서식 2)를 작성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제출하여야 함

○ 시설의 장은 입소 장애인의 서명을 받아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
식 3)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 시설에서 사용하는 기존 양식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서명을 받을 경우, 갈음이 가능함.

3) 디지털돌봄시스템 사용자 권한 신청서

○ 한국장애인개발원, 시설의 장 등 종사자는 디지털돌봄시스템 사용자 등록신청 시 
사용자 권한 신청서(서식 4), 상기 보안서약서(서식 1)를 작성하여 서명한 스캔본
을 디지털돌봄시스템에 등록하고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 디지털돌봄시스템 사용자 권한 승인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수행함.

4) 만족도 조사

○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장애인 거주시설 담당자를 대상
으로 IoT돌봄사업 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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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보안서약서
장애인 거주시설 IoT, AI활용 돌봄사업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장애인 거주시설 IoT, AI활용 돌봄사업, 디지털돌봄시스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2. 본인은 장애인 거주시설 IoT, AI활용 돌봄사업, 디지털돌봄시스템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서비스 대상자 등 당해 사업의 관계자 및 국가의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 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4.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서식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기관용)
장애인거주시설 IoT, AI활용 돌봄사업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상기와 같은 내용을 설명 받았으며, 장애인거주시설 IoT, AI활용 돌봄사업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기관명: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동의

장애인거주시설 IoT, AI활용 돌봄사업 서비스는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이용함을 알려드립니다.1.수집 및 이용목적 :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 관련 안전생활 지원을 위한 IoT 활용 돌봄 서비스 제공2.수집항목 : 대상자(성명, 생년월일, 성별, 시설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시설주소), 건물형태, 와상상태(거동가능, 거동불가) 활동량, 맥박, 호흡3.보유 및 이용기간 : 퇴소 시까지 보유하고, 퇴소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귀 기관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  의 □
　

비동의 □

민감
정보
수집

·
이용
동의

장애인거주시설 IoT, AI활용 돌봄사업 서비스는 제공서비스 특성상 대상자의 민감 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1.목적 :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관련 안전생활 지원을 위한 IIoT 활용 돌봄 서비스 제공2.항목 : 와상상태(거동가능, 거동불가) 활동량, 맥박, 호흡3.보유 및 이용기간 : 퇴소 시까지 보유하고, 퇴소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귀 기관은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  의 □
　

비동의 □

개인
정보
제3
자

제공
동의

장애인거주시설 IoT, AI활용 돌봄사업 서비스는 응급상황대응과 사업수행을 위해 서비스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해당사업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1. 제공받는 자 : U-119서비스(소방청, 소방본부, 지역소방서),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거주시설 IoT, AI활용 돌봄사업(센서구매설치, 유지보수, 시스템 구축) 위탁 수행기관2. 이용목적 :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정확한 응급 서비스 제공, 장애인거주시설 IoT, AI활용 돌봄사업(센서구매설치, 유지보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비스 연계3. 제공하는 항목 : 대상자(성명, 생년월일, 성별, 시설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시설주소), 건물형태, 와상상태(거동가능, 거동불가) 활동량, 맥박, 호흡4.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퇴소 시까지 보유하고, 퇴소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  의 □
　

비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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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개인용)
장애인거주시설 IoT, AI활용 돌봄사업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상기와 같은 내용을 설명 받았으며, 장애인거주시설 IoT, AI활용 돌봄사업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명:            (서명)     대상자와의 관계: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동의

장애인거주시설 IoT, AI활용 돌봄사업 서비스는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이용함을 알려드립니다.1.수집 및 이용목적 :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 관련 안전생활 지원을 위한 IoT 활용 돌봄 서비스 제공2.수집항목 : 대상자(성명, 생년월일, 성별, 시설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시설주소), 건물형태, 와상상태(거동가능, 거동불가) 활동량, 맥박, 호흡3.보유 및 이용기간 : 퇴소 시까지 보유하고, 퇴소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귀 기관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  의 □
　

비동의 □

민감
정보
수집

·
이용
동의

장애인거주시설 IoT, AI활용 돌봄사업 서비스는 제공서비스 특성상 대상자의 민감 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1.목적 :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관련 안전생활 지원을 위한 IIoT 활용 돌봄 서비스 제공2.항목 : 신체불편사항(시력, 청력, 거동 상태 및 보유 질병 정보), 활동량, 호흡, 맥박3.보유 및 이용기간 : 퇴소 시까지 보유하고, 퇴소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귀 기관은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  의 □
　

비동의 □

개인
정보
제3
자

제공
동의

장애인거주시설 IoT, AI활용 돌봄사업 서비스는 응급상황대응과 사업수행을 위해 서비스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해당사업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1. 제공받는 자 : U-119서비스(소방청, 소방본부, 지역소방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거주시설 IoT, AI활용 돌봄사업(센서구매설치, 유지보수, 시스템 구축) 위탁 수행기관2. 이용목적 :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정확한 응급 서비스 제공, 장애인거주시설 IoT, AI활용 돌봄사업(센서구매설치, 유지보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비스 연계3. 제공하는 항목 : 대상자(성명, 생년월일, 성별, 시설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시설주소), 건물형태, 와상상태(거동가능, 거동불가) 활동량, 맥박, 호흡4.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퇴소 시까지 보유하고, 퇴소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  의 □
　

비동의 □



<서식 4> 사용자 권한 신청서

디지털돌봄시스템 사용자 권한 신청서 
□ 신청

□ 반납

신청자 성명 신청ID  

생 년 월 일 성 별

소 속 기 관 부 서

사무실연락처       -      - 휴대폰       -      -

사용자

구분

업무담당  □ 한국장애인개발원

사업수행 

담당자

 □ 시설관리자

 □ 시설종사자

위와 같이 디지털돌봄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신청/반납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소속 직위 성명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인)

보건 복 지부 장 관 귀 하

※ 구비서류
1. 사용자 권한 신청서 1부
2. 보안서약서 1부(신규발급 신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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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1  목적
○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여 가족기능의 회복･유
지를 지원하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기본방침
○ 관할 지자체는 단기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적합한 사업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시설 운영자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이용 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한다.
○ 긴급한 일시보호(쉼터)를 요하는 이용자를 우선 배려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근거법령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사업은 ｢장애인복지법령｣,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령｣에 의하되, 세부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동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기법령과 관련한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 시설의 종류와 기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41조[별표 4]

- 시설의 설치신고 및 운영개시, 감독：「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제60조
- 시설의 설치신고 등 세부사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내지 제43조



- 시설의 재무회계 관리：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중 시설회계
- 기타 일반사항：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규정

4  설치 기준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일반주택, 연립주택 등과 같은 일반 주거형태로 

하되, 신규시설은 지역사회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역사회 공간을 임대하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설치한 경우,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이용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또한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인근에 위치토록 하여 이용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한다.

5  사업추진 방향
가. 시설운영비(인건비+관리운영비)
1) 인건비 지원기준

○ 시설 종사자에 대한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지원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의 인건비 지원기준을 참조하되, 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시설장 및 사업수행 인력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2024년 장애인거주
시설 인건비 지원기준”을 따른다.(인건비를 지원받는 다른 시설의 장 혹
은 직원의 겸임 경우 제외)

○ 시간외 수당 지급을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시간외 수당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교대근무자 40시간, 일반종사자 20시간)

○ 시설장에 대한 직책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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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 대체 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2) 관리운영비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지원기준에 준하되, 시설운영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가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개･보수비는 별도로 지원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분리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나. 인력지원기준
○ 단기거주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 상시 24시간 운영 시설에 한함
직종별 배치기준 비 고

시설장 1명
- 시설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설운영 현황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하에 타시설과 겸임할 수 있다)

사회재활직 및 
생활지도원

이용장애인 
2.5명당 2명

- 생활지도원은 사회복지사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육교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을 채용시에는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

조리직 2명 - 1일 3식 조리 인력

※ 시･군･구청장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급별 종사자 배치기준 외에 추가적인 인력

(사무원, 운전원 등)에 대해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다.

- ’21.7월부터 종사자 5인 이상 사회복지시설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 시행됨에 따라 추가 교대인력 배치 필요



다. 이용료
○ 이용료 수납대상은 모든 이용자(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 이용료는 시설운영의 제반비용(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이용료 산정은 시설운영위원회에서 1년 단위로 책정하되, 물가변동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 이용료 산정기준
○ 이용료는 월 653,300원 범위 내에서 수납할 수 있다.
○ 본인 부담금 이외의 시설이용에 따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마. 이용대상과 정원
○ 이용자는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으로 한다.
○ 정원은 상시 이용자와 수시 이용자를 포함한 최소 10인 이상으로 하고 30

인을 초과할 수 없다.
○ 이용시간：24시간 운영

* 시설의 휴무일은 시･군･구와 협의하여 정하고, 시설운영규정에 명시하여야 함

○ 1회 이용기간：30일 이내
- 필요한 경우 연장은 가능하나, 6개월 이상 이용하고자 할 경우 시･군･

구의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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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행사업
○ 개별서비스지원

- 이용자 개인의 희망과 욕구를 최대한 보장 할 수 있도록 개별 서비스지
원을 계획하여 개인의 욕구와 선택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를 보장하도록 한다.

○ 자립생활 지원
- 일상생활(식생활, 의생활, 개인위생관리,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지원하여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존성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 사회적 인지기술 지원

-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바르게 이해시
키는 교육, 사회적응훈련을 통해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도록 한다.

○ 정서안정･여가 지원
- 단조로운 일과에 변화를 주고 새로운 환경과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야외

활동, 취미생활, 종교활동 및 정서안정 지원활동을 통한 사회적응력을 키
우고 배운 기술이 일반화 되도록 한다.

○ 이용자 권리사업
-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용자가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주장할 수 있

도록 한다.
○ 직업지원 사업

- 이용자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서비스 활동 등의 지원을 통해 
한 경제주체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 가족지원사업
- 이용자의 가족에게 상담을 지원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가족에게 휴

식을 지원하여 이용자에게 지속가능한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 이용 장애인과 그 가족과의 상담을 통해 욕구를 파악하여 지원한다.

* 시설입소자의 주간이용시설 이용금지(단 아래의 경우 이용 가능)

○ 단기입소자 중 주간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한 경우

  1. 단기거주시설의 휴무일

  2.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인한 단기(연중 1개월 이내) 이용자로 단기 입소 전 주간이용시설 

이용자인 경우

  3. 지자체장이 중복 수급이 아닌 것으로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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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1  목 적
○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

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이하 ‘공동생활가정’)의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기본방침
○ 공동생활가정은 이용 장애인들의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립을 목표로 이용자 

개개인의 존엄이 유지됨과 동시에 독립적 생활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식으로 운영
○ 관할 지자체는 공동생활가정 지원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의 지원

기관을 둘 수 있음
- 별도의 지원기관은 관할 공동생활가정의 행정업무 지원과 대체인력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함

3  추진방향
가. 시설운영비(인건비+관리운영비)
1) 인건비 지원기준

○ 시설장 및 사업수행 인력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2024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지원기준”을 따른다.
(인건비를 지원받는 다른 시설의 장 또는 직원이 겸임하는 경우 제외)



○ 24시간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의 2인 이내의 종사자, 일과 이후 운영 공동
생활가정의 1인 종사자의 시간외 수당은 거주시설의 교대근무자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인건비의 보조 및 지급은 근로기준법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간외 
근무수당, 퇴직금, 기타 4대 연금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
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2) 관리운영비

○ 운영비는 지방비보조금, 운영주체의 전입금, 이용료, 민간후원금 등으로 한다.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지원기준에 준하되, 시설운영을 고려

하여 관할 지자체가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분리하여 보조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개･보수비는 별도로 지원한다.

나. 인력지원기준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 인력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직종별 인력기준 비고

시설장 1명
- 시설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설운영 

현황에 따라 타 시설과 겸임할 수 있다.

사회재활교사 1명

사회재활교사 또는

생활지도원
1명

- 상시 24시간 운영시설 또는 주 7일 운영시설에 

한한다.

※ 단, 이전의 지침에 따라 사회재활교사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던 시설장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사회재활교사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나, 시설장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지자체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시설장이 타 시설 시설장을 겸임하는 경우 등) 

추가적인 인력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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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지자체는 서비스 개선과 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직원의 휴일 및 업무
지원에 필요한 대체인력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관할 지자체는 상기 “인력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이용 장애인의 욕구,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이용료
○ 이용료는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이용료는 시설운영의 제반비용(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다만, 인건비 등 지원받는 시설의 경우 이용료는 생계급여에 준하여 사용하고, 
집행잔액 발생 시 사업비 및 운영비로만 사용 가능(「근로기준법」 준수 
및 이용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인건비로도 사용 가능)

라. 입주정원
○ 입주정원은 4인으로 한다.

* 관할 시･군･구청장은 공동생활가정의 장애인이 1년 이상 계속해서 2인 이하인 경우 등 시설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도･감독을 통해 운영을 정상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각종 장부의 비치
○ ｢사회복지사업법｣ 제37조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24조 

등에 따른다.
바. 안전관리
○ 소방, 전기, 가스등 법령에 따른 안전관련 사항은 준수해야 한다.
○ 모의훈련을 연1회 이상 포함하여 이용자 및 종사자대상 소화요령, 인명대

피, 유도요령 등에 대한 소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비상상황 발생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유지 및 행정기관에 

보고 조치, 시설 내 비상연락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



4  공동생활가정 설치 기준
가. 공동생활가정의 설치 기준
○ 공동생활가정은 일반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같은 일반 주거형태로 하

되, 신규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지역사회의 일반 주거지역 내에 설치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또한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인근에 위치토록 하여 이용 장애
인의 편의를 도모한다. 

○ 간판이나 표찰을 붙이지 말고 다수의 공동생활가정이 일정 지역 내에 밀집
되지 않도록 한다.

나. 설치비(주택) 지원
○ 공동생활가정 설치를 위한 주택자금 및 집기 비품 구입비에 관한 예산

은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운영주체의 소유부동산, 지자체 지원 시설, 국･공유 토지 및 건축물 등에 

설치할 수 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이하 “소방

법”)에 따라 1, 2층에 설치 가능하며, 3층 이상의 경우 피난구조설비를 갖
추어야 한다.

＊ 건축법과 소방법의 노유자 시설 개념이 상이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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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주자 선정
가. 입주기준
○ 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

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낮시간 동안 근로,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 기타 사회활동 등에 참

여하고 있는 자
○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자

  

나. 이용자의 생활
○ 이용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책임하에 개인생활과 공동생활의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지키면서 사회적 자립을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용자는 사회재활교사와 협의하여 개인위생관리, 주택관리, 가사 등 

역할부담을 하고 필요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 이용자는 낮 시간에는 장애인복지관, 직장 및 교육 기관, 기타 지역사회 활동 

기관 등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이용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실제 주거 및 생활하여야 하며, 취업 등을 이유로 
공동생활가정 외의 장소에서 장기간(15일 이상) 생활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설장에게 알려야 한다.

* 시설장은 이용자가 장기간 시설 외의 장소에서 생활할 경우 즉시 시･군･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

○ 한 공동생활가정의 이용 장애인은 남성 또는 여성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영유아, 남매 등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Ⅳ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1  목 적
○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는 여러 개의 개별 주거 공간

을 설치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
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기본방침
  ◦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 장애인이 사적 공간을 보장받으며,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통합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
원해야 함

  ◦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장애인 특성 및 욕
구 충족 등에 적합한 개별화된 맞춤 서비스를 지원해야 함 

  ◦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함.

3  근거법령
  ◦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사업은 ｢장애인복지법령｣, ｢사회복

지사업법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령｣에 의하되, 공통사항은 Ⅰ. 장
애인거주시설 공통사항 및 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을 준용
하고, 세부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동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기 법령과 관련한 지침을 준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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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의종류와기능)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41조 [별표4］
  - (시설의설치신고및운영개시, 감독) 「장애인복지법」 제59조및제60조
  - (시설의설치신고등세부사항)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및제43조
  - (시설의 재무회계 관리)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중 시설회계
  - (기타 일반사항) 「사회복지사업법」등 관련 규정
4  설치기준

◦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개별 주거 공간은 보건･위생･급수･안전･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

게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내 자원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곳
에 마련해야 함

◦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개별 주거 공간은 지역사회 내에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설치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나목의 다중주택 또는
다목의 다가구 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목의 연립주택 또는
다목의 다세대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개별 주거 공간이 지나치게 밀집 또는 분
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지원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개별 주거
공간들이 같은 시·군·구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별 주거 공간의
1/3 이상이 같은 건물에 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상시 20명 이상 생활할 수 있도록 복수의
개별 주거 공간을 마련하되, 각 주거 공간의 정원은 4명 이하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관할 시
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개별 주거 공간의 정원을 최대 6명
까지로 할 수 있음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 과정에서 개별 주거 공간의 크기 및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해당 개별 주거 공간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고려

하여 승인 필요

  ◦ 독립형주거서비스제공기관은관련법령에의한구조및설비를갖추어야함
    - 이용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 등에 의해 원룸형으로 1인이 생활하는

개별 주거 공간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한 공간으로 침실과 거실
을 겸할 수 있으며, 이때 그 공간의 크기는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어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개별 주거공간이 위치한 단독 및 공동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주거 공간
은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갖춘 것으로 봄

5  행정 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를 지원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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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 신고 시 사무실을 주 소재지로 하고
시설신고증 뒷면에 개별 주거 공간 전부를 부기함

* 개별 주거 공간이 여러 시·군·구에 위치하고 있는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의 관할으로 함

6 . 사업 추진

 가. 시설운영비(인건비+관리운영비)
  ◦ 종사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는 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기

준을 준용하며, 관할 지자체는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특수성
을 고려하여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관리운영비를 추가 지

원할 수 있음

 나. 인력지원기준
  ◦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지원기준은 Ⅴ. 장애인거주시설 운

영지원 사업 기준을 준용하되, 지역사회 자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경
우에는 해당 직종의 관리 및 운영 요원을 대신하여 그 수만큼 생활지

도원 또는 사회재활교사를 배치할 수 있음

   -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역사회 자원 등을 활용할 수 있어
해당 직종의 관리 및 운영 요원을 대신하여 생활지도원 또는 사회재

활교사*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이용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공백이 없
도록 해당 직종의 관리 및 운영 요원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지역사

회 자원 활용계획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생활지도원이 아닌 사회재활교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협의를 하

여야 하며, 지역사회 자원 활용 가능 직종을 대신하여 채용할 수 있는 사회재

활교사는 최대 1명임(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직종을 대신하여 이용

장애인을 직접 지원하는 생활지도원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가급적이면 생활지도원으로 채용해야 함)



※ (예시) 생활지도원정원이 15명인독립형주거서비스제공기관에서지역사회자원

활용이가능한 A 직종을대신하여생활지도원을배치하겠다는 관할지자체의승

인을받은경우, 해당독립형서비스제공기관은생활지도원을 16명까지는별도의

승인없이채용가능함(A 직종을다시채용하기위해서는지자체에승인받은내

용의 철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다시 생활지도원 정원은 15명이 됨)

 다. 안전 관리
  ◦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전 관리는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중 6. 장애인 거주시설 안전 관리에 따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각 개별 주거 공간의 안전 관리 담당자

를 지정하고, 각 개별 주거 공간에 적합한 피난 매뉴얼을 갖추어야 함
    -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각 개별 주거 공간에서 안전사고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하며, 화기
등과 같이 안전사고 또는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물건(또는 물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각 개별 주거 공간별로 비상 상황 발생
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유지 및 행정기관에 보고 조치, 
시설 내 비상연락체계 등을 마련해야 함

  ◦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 장애인의 감염병과 식중독을 예
방하기 위해 위생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 장애인 및 종사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기록해야 함

 라. 이용자의 생활
  ◦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 장애인의 특성과 능력, 욕구 등을

고려하여이용장애인이자유롭게일상생활을누릴수있도록지원해야함

  ◦ 독립형주거서비스제공기관은장애인의 인권을보호하고 이용 장애인이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관계를 정립·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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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각 개별 주거 공간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주민또는단체와네트워크를형성하는등의방법을 통해이용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 장애인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기반하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

원해야 하며, 이용 장애인의 기호가 반영되도록 해야 함
※ 급식을제공하는경우에는영양사가작성한식단에따라급식을해야하며, 영

양사를두지않는경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등에서지원하는식단에따

라 식사를 지원할 수 있음

  ◦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각각의 개별 주거 공간에 대해 이용 장
애인 생활 지원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 장애인의 장애 정도
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 장애인 지원에 지장이 없도록 개별 주거

공간 지원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  목 적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지원

2  지원근거：「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3  기본 원칙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보조금 집행 관련 법령 및 동 기준에 따라 집행･관리함
- 국고 보조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동 기준 외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동 기준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국 공통 기준으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입소자 생활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지방비 전액으로 지원
하였던 예산(부식비, 간병비, 직책보조비, 연가보상비 등) 등이 축소되
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지방비 
지원 등을 통해 국고보조 지원 시설에 준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여야 함

○ 입소 인원 자연감소에 따라 정원을 초과하는 종사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
설 내 신규 채용이나 초과 인원에 대한 대체인력에 대한 보조금 인건비 지
원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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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충원은 시･군･구와 반
드시 사전 협의하여 채용 시기, 인원 등을 조정함

○ 국고 보조예산 부족시 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 전액으로 추가 지원하는 등 
예산 부족분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동 기준은 국고보조금 지원을 위한 기준이며, 지자체는 소관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필요

4  예산 지원 세부 기준
○ 기존 국고 보조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거주시설 중 ｢’23년도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시설

○ ’24년 신규지원 대상시설
- 2022년 말 기준 입소자 현원 29명 이하인 시설은 최대 현원을 29명으로 

운영토록 하며 우리 부와 예산 협의 없이 현원을 증원한 경우 추가 인건비는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시설에서 부담

○ 국고 보조율：서울 50%, 지방 70%
○ 보조금 지원 비율

(단위：%)

구  분
법  인 개인

일반시설 실비시설*

지원 비율 100 85 70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중 지원유형이 실비시설로 분류된 시설

○ 지원 세부 기준
- 기본급：2024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기본급[별표 1]
  ∙ 호봉산정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호봉의 획정 준용



- 수당 등
  ∙ 명절휴가비：기본급의 120%(기본급의 60%씩 연 2회)
  ∙ 시간외 수당：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및 조리사 40시간, 일반 종사자 

등 20시간
    * 생활지도원 중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종사자로 간주

    * 법인의 대표이사 겸 시설장은 퇴직적립금 및 시간외수당 지급 불가(대법원 2015.4.23. 

선고2013다215225판결, 장애인권익지원과-5035(2021.9.13.))

    * 지방보조금 전액으로 추가 지원 가능

    * 교대근무자：야간 및 휴일 등의 구분 없이 동일직종 종사자와 동일한 교대 조건으로 근무하는 자 

(돌봄전담 종사자 포함) 

- 가족수당：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천원(배우자 40천원, 
첫째자녀 30천원, 둘째자녀 70천원,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110천원)

  * 세부 기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준용

○ 관리운영비：2024년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별표 2]

5  기타 행정 사항
가. 사업 추진 절차
○ 예산 확정 통보(’23. 12월, 보건복지부 → 시･도)

- 확정내시 공문 발송 및 D-brain 및 e나라도움 시스템 통보
○ 각 시･도 및 시･군･구 보조금 배분(’23. 12월)

- D-brain 및 e나라도움 시스템(내시액)과 e호조 시스템(내시 배분액) 매칭 
완료

○ 보조금 교부 신청(시･도 → 보건복지부)
- 월별로 구분하여 공문 및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24년분 일괄 신청

(1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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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교부
- 보건복지부 → 시･도：분기소요액을 분기시작 월에 교부
- 시･도 → 시･군･구：광역단체 특성에 따라 분기 또는 월별로 교부
- 시･군･구 → 시설：월별소요액을 매월 교부

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급여대장
○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모든 시설의 직원의 급여는 2020년 1월부터 반

드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 및 회계 기능을 사용토록 할 것
(미사용시 운영비 차등 지원)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급여관리’→‘급여현황’→‘급여대장’ 기능을 활용하고 상세 

매뉴얼은 시스템 홈페이지(www.w4c.go.kr) 참조

다. 입소자 정원 감소로 인한 정원 초과 근무인력 조정
○ 현재 정원을 초과한 인력은 광역을 중심으로 시설인력의 유휴 인원을 파악

하고 교대인력 채용으로 재배정하여 인건비 낭비 최소화할 것
○ 동일법인 내 장애인 거주시설 간 인력 배치 허용(아래의 조건 모두 충족시 가능)

- 단서조건：①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시설에 채용된 사람일 것
            ②동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

(이동하려는 시설의 시설장에 한함)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③옮기고자 하는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



라. 52시간 교대인력 채용
○ 교대인력 채용시 기존 타 시설에서 초과인력 확인서(시설장 추천 및 

자치단체장 확인)를 제출한 지원자가 있는 경우 초과인력 확인서 제출자 우선 채용
- 단서조건：기존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된 사람 및 같은 광역 단체 내에서 

채용 가능
○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입소자 편의 증진 및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위해 인건비 지원기준에 추가하여 52시간 교대인력(주간 2교대 
인력 기준 1교대 팀 인원의 60%를 야간 인력에 충원) 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은 교대인력 및 야간 근무조 편성 시에 입소 장애인 
안전사고 예방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

  ※ 지자체는 입소 장애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야간 근무조가 적정하게 편성되어 운영되는지 

점검해야 함

- 지자체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 필요
마.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이용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한 

경우(’23. 이후 이용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한 경우부터 해당)에는 해당 시범
사업 종료 시(∼’24.)까지 자립 당시 현원을 기준으로 종사자 고용을 유지
할 수 있음

예시) 현원 51명인 장애인 거주시설이 ’23년에 2명을 자립지원한 경우, 
현원이 49명이 되어도 해당 시범사업 종료시인 ’24년까지는 현원 
51명 기준 인건비 지원 가능

- 다만, 장애인 거주시설이 입소 장애인을 전체적으로 자립 지원하고 장애인
이용시설 등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고용유
지 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하며, 기존 종사자의 고용 승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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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 당시 현원을 기준으로 종사자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이 
자립지원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바. 휴일수당
○ 대상: 종사자 5인 이상 시설의 생활지도원, 조리원

- ’24년 공휴일 : 18일
1. 1. 신정 6. 6. 현충일

2. 9~2. 12.
설날(3)

대체공휴일(1)
8. 15. 광복절

3. 1. 삼일절 9. 16.~9. 18. 추석(3)

4. 1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10. 3. 개천절

5. 5.~5 .6.
어린이날(1)

대체공휴일(1)
10. 9. 한글날

5. 15. 석가탄신일 12. 25. 성탄절

계 18일

- (법률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
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평일 근무 인원의 2/3 인원만 휴일수당 지원 (휴일수당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이며 이를 초과하여 휴일에 근무한 인원에 대해서는 지방비 
전액 또는 자부담으로 휴일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에 근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일대체 또는 보상휴가 부여 가능)

- 휴일수당 관련 국고 보조예산 부족시 지방자치단체와 시설에서는 지방
비 전액 또는 자부담으로 추가 지원하는 등 부족분 해소를 위해 노력하
여야 함



사. 사업 추진 실적 보고 및 집행잔액 등의 반납
○ 예산 실집행 실적 보고(시･도 → 보건복지부)

- 연 2회(’24.7월, ’25.1월) 15일까지 공문으로 제출
※ 상반기 실집행 실적 등을 참고하여 필요시 시･도별 예산 조정 예정임

○ 2024년에 교부받은 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반드시 다음 회계
연도 내에 반납

※ 보조금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공문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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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초과인력 확인서

□ 기관현황
    시설의 명칭：
    시설 유형：
    입소정원 및 현원：
    생활지도원 정원 및 현원：
    소재지 및 연락처：

□ 추천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공개채용일：
    직급 및 직종：
    호봉(승급월)：

 상기인은 동 시설의 입소자 감소로 인해 발생한 초과인력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시 군 구청장        (인)



보조금의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해당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제출이 일정기간 늦어질 경우 보조금중 일부가 감액되어 교부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5.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7.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8.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으며, 보조금 

정산시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다.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에는 아래 사항을 

부기등기(附記登記)해야 합니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 단, 사업수행기관이 법인인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는 지방비를 부담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승인 후 보건복지부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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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사자 관리
○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

에게 지급할 인건비(유급휴가 임금 및 퇴직적립금 등)를 제외한  범위 내
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 대체인력 인건비는 해당직원의 잔여 인건비 범위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 아래에 해당되는 직원의 병가에 대해 연간 30일 범위에서 병가를 유급으
로 할 수 있으며,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

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지방자치단체 지침, 시설 취업규칙 또는 근로기준에 따라 이 기준 이상의 별도 기준 적용이 

가능하며, 이 기준 이상의 별도 기준 적용 시 추가비용은 지방비 또는 시설 자체예산으로 부담함

※ 시·군·구청장 및 시설장은 병가로 인한 입소 장애인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 

지원 등의 노력을 해야 함

○ 지자체와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지침 또는 시설 취업규칙 등에 따라 특별
휴가를 지급할 수 있으나, 특별휴가 지급으로 인하여 입소 장애인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별휴가 지급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지방비 또는 시설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함

○ 생활지도원의 경우 종사자가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야간 및 시간외 근
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은 시･군･구 허가를 받아 시간외 수당 범위 내
에서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에 의한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원칙을 고려하여 신규 채용하는 생활지도원은 사회복지사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육교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을 채용시에는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단, 복지넷(www.bokji.net), 워크넷(www.work.go.kr), 사회
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or.kr) 홈페이지 2곳 이상(단,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에는 반드시 공고)에 15일 이상 공개모집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1회 
이상 다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응시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

※ 종사자 자격기준은 채용공고일 현재 대학졸업 예정자, 자격증 취득 예정자의 경우에도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채용일까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됨

-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등 의무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공가처리
○ 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직종별 지원 인원이 타 직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운영할 수 있다.
- 시설종사자로 하여금 법인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 타 직종 역할 수행 시, 시･군･구는 이용 장애인의 생활 및 안전 등에 문

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계약직 종사자의 경
우 계약 만료 시 재승인 필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종사자 배치기준(생활지도원 등)은 반드시 충족

○ 간호(조무)사의 경우 보유 면허 및 자격에 따라 시설 안내, 조직도 등에 간
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함

- 간호사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5조에 따른 면허신고
증을 사전에 확인하고 채용하여야 하며,

- 간호조무사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자격
신고증을 사전에 확인하고 채용해야 함

○ 지자체는 직급별 지원기준 이외의 추가적인 인력(간병인, 운전원, 관리인 
등)에 대해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다.



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제
2
장

장
애
인
거
주
시
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 안내

∙ 사업개요：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 파견 지원하여 

시설의 원활한 운영 도모

∙ 지원대상：직접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및 조리원

  - 현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및 소규모 시설(5인 이하) 우선지원

∙ 지원사유：휴가, 교육, 병가, 공가, 긴급사유 등으로 인한 시설종사자 결원

∙ 지원기간：1회 연속 7일 이내 (지자체별 지침으로 최대 60일 이내 지원 가능)

∙ 신청방법：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을 통한 신청

∙ 문의：시･도 대체인력지원센터

시･도 기관명 연락처

서울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02-2021-1724

부산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070-8671-4858

대구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053-210-5636

인천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032-721-6996

광주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062-607-5281

대전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042-331-8980

울산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070-4349-5805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044-864-8172

경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070-4880-3426

강원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033-248-5707

충북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043-820-3631

충남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041-330-2404

전북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063-906-4055

전남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061-287-7680

경북 경상북도사회복지협의회 054-843-8550

경남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055-230-8222

제주 제주사회복지사협회 070-4169-4627



[별표 1] 2024년도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단위：천원/월)

직위
(호봉)

시설장 사무국장 과장
간호조무사

( ’15년 3월 31일 
이전 채용)

생활지도원
관리인 기능직

선임 직원

1호봉 2,687 2,419 2,233 2,233 2,127 2,080 2,064 2,061

2호봉 2,779 2,497 2,288 2,288 2,178 2,095 2,073 2,067

3호봉 2,873 2,588 2,349 2,349 2,240 2,133 2,081 2,074

4호봉 2,979 2,681 2,445 2,445 2,301 2,174 2,119 2,089

5호봉 3,102 2,791 2,546 2,546 2,363 2,231 2,163 2,112

6호봉 3,230 2,904 2,651 2,651 2,450 2,288 2,200 2,160

7호봉 3,357 3,016 2,760 2,760 2,538 2,374 2,276 2,196

8호봉 3,490 3,145 2,869 2,869 2,631 2,468 2,358 2,254

9호봉 3,623 3,279 2,976 2,976 2,738 2,556 2,424 2,325

10호봉 3,749 3,406 3,089 3,089 2,828 2,633 2,509 2,405

11호봉 3,885 3,530 3,194 3,194 2,918 2,702 2,570 2,466

12호봉 4,000 3,630 3,288 3,288 2,998 2,761 2,640 2,526

13호봉 4,107 3,725 3,371 3,371 3,066 2,817 2,701 2,590

14호봉 4,194 3,814 3,451 3,451 3,140 2,875 2,736 2,637

15호봉 4,282 3,900 3,528 3,528 3,210 2,935 2,767 2,679

16호봉 4,365 3,968 3,601 3,601 3,278 3,000 2,821 2,721

17호봉 4,443 4,040 3,670 3,670 3,342 3,065 2,874 2,773

18호봉 4,517 4,112 3,737 3,737 3,404 3,126 2,927 2,824

19호봉 4,586 4,176 3,797 3,797 3,461 3,181 2,972 2,878

20호봉 4,648 4,237 3,856 3,856 3,517 3,235 3,015 2,923

21호봉 4,709 4,298 3,911 3,911 3,573 3,284 3,066 2,974

22호봉 4,767 4,354 3,964 3,964 3,622 3,333 3,124 3,033

23호봉 4,821 4,407 4,015 4,015 3,670 3,378 3,185 3,091

24호봉 4,872 4,457 4,059 4,059 3,715 3,422 3,241 3,148

25호봉 4,922 4,506 4,103 4,103 3,763 3,464 3,293 3,205

26호봉 4,963 4,549 4,146 4,146 3,806 3,502 3,338 3,259

27호봉 5,005 4,590 4,183 4,183 3,840 3,535 3,383 3,303

28호봉 5,041 4,626 4,219 4,219 3,876 3,568 3,413 3,336

29호봉 5,069 4,657 4,253 4,253 3,910 3,599 3,448 3,371

30호봉 5,093 4,689 4,285 4,285 3,941 3,629 3,469 3,402

31호봉 - 4,719 4,313 4,313 3,971 3,658 3,504 3,425

촉탁의 기본급 월 2,761천원(국고보조금으로 동 금액 이외의 추가적인(수당 및 적립금 등) 지급 금지)

직종별 
직위

∙ 과장：사회재활교사, 영양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청능사, 언어재활사, 보행훈련사, 상담평가요원
∙ 생활지도원 직원：생활지도원, 사무원, 간호조무사
 * 선임은 생활지도원만 인정(승진 최소연한은 만5년(6년차)이상인 생활지도원 중 2명 이내 지정

(3교대인 경우 3명 이내 지정), 법인 내 시설 및 동일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 기능직：조리원, 위생원 / ∙ 관리인：시설관리인
∙ 간호조무사(’15년 3월 31일 이전 채용)：’15년 3월 31일 이전 채용자는 현행 직위를 유지. 

’15년 4월 1일 이후 신규채용자부터는 생활지도원급 인건비를 적용하며, ’15년 3월 31일 이전 
채용자 중 ’19년도에 생활지도원급 인건비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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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 수당
(단위：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횟수 및 지급일 등

명절

휴가비

재직중인 종사자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기본급의 120%

기본급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시간외근무

수당 등

규정된 근무시간 외

(연장, 야간, 휴일) 

초과하여 근무한 자

시간외근로시간당

[통상임금×1/209×1.5]

시간외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천원

(배우자 40천원, 

첫째자녀 30천원,

둘째자녀 70천원,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110천원)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준용

* 시간외근무 수당의 인정은 지문인식 등 신체일부를 확인하는 시스템만 적용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지문인식 등이 불가능한 종사자는 시간외근무 대장 등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지문인식기 등 신체 일부를 확인하는 시스템 사용 시 반드시 개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도록 할 것

[별표 2] 2024년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시설종류 지원 구분
지원 단가

30인 이하 시설 30인 초과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당 기본지원 입소자 수×2,641천원/년 30인×2,641천원/년

입소자 수 가중지원 -
(입소자 수 – 30인)×

1,500천원/년

* 지원단가는 시설 이용 장애인 현원에 따른 지원 기준임

* 시설당 기본지원은 2023년도 지원 단가에 3.6% 수준 인상 적용, 입소자 수 가중지원은 2023년도 지원 단가에 40% 

수준 인상 적용

*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하여 15일까지 입소한 경우에는 관리운영비 전액 지원, 15일 이후 입소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관리운영비 지원



[별표 3] 2024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지원 기준
직 종 명 지  원  기  준

시설장 시설당 1명(동일 부지 내 타 시설과 시설장을 겸하는 경우는 중복지급 불가)

사무국장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30인 이상인 시설

사 무 원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30인 이상인 시설

시설관리인 이용장애인 현원 200인 이상 시설당 1명

사회재활교사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30인 이상인 시설

영 양 사
시설당 1명, 다만 1회 급식인원(종사자 포함) 50명 이상인 시설(집단급식소 설치 

의무) 또는 정원 30명 이상인 시설

간 호 사

(간호조무사)
시설당 1명, 중증･아동장애인 현원 150인 이상 1명 추가

물리치료사 중증･지적장애･지체･영유아 장애인 현원 30인 이상 시설당 1명 이상

작업치료사
중증･지적장애･지체･영유아 장애인 현원 30인 이상 시설당 1명 이상

* 다른 전문요원이 이를 겸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청능사 청각/언어 장애인 현원 30인 이상 시설당 1명

언어재활사 중증･청각/언어･지적･영유아 장애인 현원 30인 이상 시설당 1명

보행훈련사 시각장애인 현원 30인 이상 시설당 1명

상담평가요원
현원 30인 이상 시설당 1명

* 다른 전문요원이 이를 겸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생활지도원

(생활재활교사)

중증, 영유아장애인 현원 4.7명당 2명

* “이용자 현원÷4.7×2”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로 지원

아동장애인 현원 4명당 1명

지적장애, 시각장애인 현원 5명당 1명

지체, 청각･언어장애인 현원 10명당 1명

조리원

시설당 2명

* 이용장애인 현원이 50명 이상인 시설의 경우 1명 추가하며, 이후에는 5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예시: 50명 미만 2명, 50~100명 3명, 101~150명 4명)

위생원
시설당 1명, 다만, 이용장애인 현원 30인이상 시설

* 이용장애인 현원이 100명 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10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촉탁의사 시설당 1명

※ 인건비 지원기준 외 거주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입소자 편의 증진 및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위해 2020년 이후 
추가 지원된 52시간 교대인력은 지원 당시 기준과 입소 장애인 현원을 고려하여 지속 지원 필요

※ 지방자치단체는 위 기준 이상으로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 필요

※ 중증장애인은 서비스 이용 종합조사에 따라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장애인을 기준으로 하고, 
중증장애인거주시설뿐만 아니라 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입소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 등급제 적용 이후 입소자 중증판정 기준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성인 240점 이상 아동 19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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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대상 항목(예시)
지 원 항 목 명 지       원       내       용

가. 이용장애인보호비 ※ 시설내 장애인의 영양, 건강, 위생 등의 직접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1) 영양급식비 ◦ 장애인의 영양급식 및 간식비

 2) 의약품비 ◦ 장애인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보건위생 및 의약품 등 구입비

 3) 위생재료비 ◦ 장애인의 위생관리를 위한 용품 구입비 등

나. 시설관리비 ※ 시설을 유지, 보수, 안전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 건물유지비 ◦ 건물 유지･관리비

 2) 일상생활 용품비 ◦ 일상 생활용품 구입비(가전용품, 생활실비품 등 포함)

 3) 냉･난방연료비 ◦ 시설의 냉방 및 난방용 연료비 및 이에 소요되는 전기료

 4) 차량유지비 ◦ 실제 운행중인 시설 업무용 차량의 연료비, 보험료 등

 5) 공공요금 ◦ 시설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수도･전기･우편･전화･운송료 등

 6) 오폐수정화시설운영비 ◦ 오폐수정화시설 설치･운영 비용

 7)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금

 8) 수용비 및 각종수수료
◦ 사무용품비, 인쇄비
◦ 퇴직연금수수료 등 각종수수료

 9) 제세공과금

◦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자동차세 등)
◦ 협회(가입)비(보건복지부장관 허가 장애인복지시설관련협회에 한함)
◦ 화재･자동차보험료, 기타보험료
◦ 소멸성 화재보험료(적립식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시설은 기간종료되면 시설

운영비에 편입 활용)

다. 의료재활사업비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비급여되는 진찰, 처치, 투약, 수술 등 지역사회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 재활치료비 ◦ 장애정도를 호전시키는데 필요한 재활치료 비용

 2) 물리치료비 ◦ 지체･지적･자폐성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물리치료비용

 3) 작업치료비 ◦ 작업치료비용

 4) 언어치료비 ◦ 청각, 언어장애인 및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의 언어치료비용

 5) 청능치료비 ◦ 청각, 언어기능 장애인의 청능훈련 치료비용

 6) 청능검사비 ◦ 청각, 언어기능 장애인의 청능훈련치료를 위한 청능검사비용

 7) 보장구제작 및 수리비 ◦ 장애인 보장구 제작 및 수리비용

라. 직업재활사업비 ※ 직업재활활동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

마. 교육재활사업비 ※ 교육을 통한 재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 학용품비 ◦ 이용장애인의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재료 등 구입비

 2)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 ◦ 이용장애인의 교육 및 교양함양을 위한 교재･도서 구입비

바. 사회･심리재활사업비 ※ 시설 및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이에 적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 관람료 ◦ 영화, 연극, 운동경기 등의 관람료

 2) 여행경비 등 ◦ 여행, 등산, 놀이 등에 소요되는 여비, 기구 구입비

사. 직원 교육훈련 여비 ※ 시설 직원의 교육훈련 및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 등 경비

아. 인권지킴이단 운영비 ※ 인권지킴이단 운영(수당 등)에 소요되는 비용

자. 시설운영위원회 운영비 ※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등)에 소용되는 비용

※ 관리운영비 항목은 특정할 수 없으며, 이용장애인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항목은 지출 가능



[별지 1] 제출 서식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20  년 ○분기, 시설명)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 00. 00.

                                 00000시장･도지사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기타 법인 □  기타 □

  ○ 사업자 명칭：
  ○ 사업자 대표：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장애인거주시설(시설유형)
  ○ 시 설 명：                 (☏ 000 - 000 - 0000)
  ○ 소 재 지：
  ○ 시 설 장：                 (☏ 000 - 000 - 0000)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 업 명：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 예산과목：080-082-1500-1536-302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단위：천원)

구 분 20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요청액 교부잔액 비고

시설명

* 예산액은 국고보조금 예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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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1  사업 목적
○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시설 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비용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지원

2  사업의 종류
○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시설 신축, 시설 증･개축, 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사업으로 구분
- 신축：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시설을 새로이 건축하는 것
     * (예시)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 설치 및 기존 시설이 부지를 이전하여 신규 설치, 공동생활

가정의 경우 일반주택, 공동주택 등 매입,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 대지 내 있는 모든 건축물 
멸실(건축물대장/등기) 후 새로이 행해지는 건축공사 등

- 증축：기존 시설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 (예시) 기존의 장애인 거주시설 동일 대지 내 추가로 별동 등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증축
- 개축：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개보수：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해 시설 건물의 
내･외부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장비보강：시설안전 및 환경 개선, 이용 장애인의 재활훈련·편의증진 등에 
필요한 장비  구입 지원

○ 단년도 사업(국고 보조율 50%) ※ 지자체 판단하에 지방비 추가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군･구립 시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포함)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3호(재활상담등의조치), 제57조(장
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제79조(비용부담), 제81조(비용보조)

4  주요 업무처리 절차
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법적근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신청)
○ 교부신청 세부 일정

- ’24년도 확정사업 교부신청：3월말까지
   * 인허가 및 입찰로 인한 교부신청 지연 및 사업변경(감액)이 필요한 사업은 사유서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에 사전 통보
   * 마감일 이후 교부 미신청 사업은 사업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국가보조금의 변경이(감액) 발생하는 사업계획 변경 마감：5월 31일
- 국가보조금의 변경(감액) 사업 교부신청 마감：5월 31일
○ 사업 모니터링(관할 지자체)
  - 월 1회 이상 점검: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 분기별 점검: 사업 모니터링 후 분기 말일까지 점검 결과 통보
   * 상반기 내 미시행 및 연내 집행 완료가 어려운 사업은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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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및 2023년도 사업비 정산
○ 202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 연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로 이행되는 건축허가 등을 
적극 지원하되 필요할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 전에 건축허가 등 선행 추진도 가능

- 입찰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모든 단계의 입찰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
하고 긴급입찰 추진(긴급입찰 사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정책
상 예산의 조기집행)

- 건설공사의 경우 착수와 동시에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선금급)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반드시 지급토록 할 것

- 부지매입비, 설계비 및 감리비 등의 제반수수료는 자부담
- 장비(차량 등)의 취·등록세, 보험료, 탁송료 등의 제반수수료는 자부담
○ 예산계상 신청시 사업비에 법인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사업비 정산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 적용
- 정산대상：2023년 이전 이월사업 및 2023년 기능보강 사업
- 제출기한：2023. 2. 28.까지 정산결과 보고
  * 1월 중 장애인 거주시설 국고보조사업 정산관련 안내 별도 시행

다. 2025년도 사업신청(국고보조사업 예산계상신청)
○ 법적근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

는 자의 예산계상 신청 등)
○ 신청기한：추후 별도 통보
○ 국고 보조율：50%
○ 사업신청 경로：보조사업자(법인 등) →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 다음연도 장애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계상신청 안내 별도시행



○ 신축시설 사업비 신청 및 수요 산정
- 지자체별로 시설 서비스 수요를 판단하여 공급(확충)시설 수 산정

   - 장애인의 자립생활 촉진할 수 있는 시설 및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전
문적 서비스 제공기관 확충 등 거주시설 기능 개편 위주 지원

○ 신축유형
- 사회복지법인에 신축비 국고보조금 지원 설치, 법인시설로 운영
- 시･군･구립 시설로 설치하고, 법인에 위탁 운영
  * 시･군･구청장은 자체 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신축비 국고보조사업 예산계상 신청을 할 수 있음

(예산계상 신청 후에 신축 보조사업자 결정 가능)

○ 시·도별 기능보강 사업계획에 기반하여 사업 신청
  - 시·도 전체 수요를 조사하여 전체적인 기능보강계획(장·단기 사업계획)을 수

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 신청
  - 사업 신청 전, 관할 지자체에서는 지원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시·도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필요성, 정부 보조금 지원의 타당성, 규모의 
적정 여부,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사업 신청

라.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 법적 근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 선정통보(보건복지부 → 지자체)

- 매년 9월 15일 까지 보조금 예산을 통보(예비통지)하고, 국회에서 예
산이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과 내역을 즉시 통지(확정통지)

- 신축(개축)사업의 연도내 완공을 위해 예비통지(가내시) 시 사업내역 및 
사업대상자를 선정 통보하고, 동시에 지자체는 건축허가 등 공사 선행
절차를 추진토록 함(*조기착공으로 공사기간 연장 효과)

○ 지자체는 확정통보 명세와 금액을 사업자에게 즉시 알려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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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 방침
○ 비용부담

-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비율은 50:50을 원칙으로 한다.
  ※ 필요한 경우 지자체 판단하에 지방비 추가 지원 가능

○ 국고보조금 확정통보 및 지방비 부담조서에 따른 시설기능보강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및 해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련 지침에 따라 
수행하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 지침에 따름

○ 시･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광역시･도 단위의 시설수요를 충족할 수 있
도록 시설확충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조정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지
도･감독을 수행할 것 

○ 시･도지사는 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별 시설확충(서비스공
급)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자체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를 통해 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일반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등을 매입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 보조금은 상기 지원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단 건축법, 
소방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 적합한 시설일 것)

○ 기존 대규모 시설의 경우 소규모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공간을 활용
하여 1~2인실 등 개별 공간 마련을 위한 개･보수 우선 지원

○ 관할 지자체는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 해소와 기존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촉진 및 시설 거주 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것



○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지원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할 때에는 별첨서식에 의하되 사업계

획의 타당성과 변경 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
○ 소방 설비, 방염설비 및 전기･가스 안전, 시설 노후화 개･보수, 석면･우레

탄･드라이비트 제거, 자연재해(지진 등) 대비 내진보강 등 시설물 소방･
안전 관련 예산 우선 지원

- 특히, 화재 등 재난사고 대비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직통계단* 및 배연창
** 설치 예산 최우선 지원

   * 직통계단：최상층에서 지상 또는 피난층까지 복도 등을 통하지 않고 계단과 계단참(폭이 넓게 

된 부분)의 연속으로만 이동할 수 있게 된 계단이나 경사로

  ** 배연창：화재발생시 창문을 자동으로 강제 개방하여 연기 및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창(질식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 2024년 기능보강 사업의 경우 2024년 1/4분기 내 공사착공을 조건으로 
국고보조금 교부

6  사업 지원 기준
○ 부지매입비, 설계비 및 감리비 등의 제반수수료는 자부담

- 단 설계비의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시설안전평가에서 긴급을 요하는 판
정을 받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음에도 법인의 재정여건상(영리사업 부재, 
경영악화, 후원금 축소 등) 자부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부담 면제 가능(시･군･구, 시･도에서 확인하고 증빙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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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유형별･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신축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전신축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원

○ 신축･증개축(개･보수 포함) 기능보강 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 소규모 시
설 및 2층 이하 시설 우선 지원

- 특히, 신축 시설에 대하여는 2층 이하로 제한* 원칙(아파트 등 공공주택도 동일)
  *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불가피하게 3층 이상으로 신축할 경우에도 이용자의 거실(침실)은 2층 이하로 제한

- 생활공간을 증축할 경우 침실을 2층 이하로 배치
○ 신축, 증･개축 등의 사업 지원단가 초과분은 시설 자부담
○ 신축 사업

- 지원기준(2024년)
구 분 지원 단위

지원액

연면적*(a) 지원단가(b)

중증장애인･장애영유아･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30인 900㎡

1,397천원
단기거주시설 1개소/10인 300㎡

피해장애인 쉼터 1개소/8인 240㎡
공동생활가정 1개소/4인 120㎡

  * 연면적은 최대지원면적을 정한 것이며, 실제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함

- 시설의 소규모화 및 장애인의 자립생활 촉진을 위해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장애인쉼터의 경우 지역사회 내의 아파트 등 
기존 건물 매입비로 지원 가능

- 기존 시설의 부지(동일법인 시설부지 포함) 내 시설 신축사업은 지원대상 제외
- 동일법인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을 소규모화 명목으로 2개 이상의 시설로 

분할하는 것은 신청 제외(단, 공동생활가정은 가능)



○ 증･개축 사업
- 지원기준：개소당 지원 단가 1,397천원/㎡
- 시설별·사업볍 특성에 따라 지원 수준을 결정하되, 정원 30인 초과 시설은 

증축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만, 정원 30인 초과의 시설이 증개축 사
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반드시 시설의 구체적인 소규모화*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해당 시·도는 전년도 이행상황을 기능보강 신청 시 
첨부해야 함

 * 시설 소규모화는 정원의 20% 이상(정원을 20% 이상 감축하였을 때 30인 미만이 되는 경우는 

30인 이내) 축소를 말함(현원 감축+정원 조정)

- 개축은 안전진단 D등급, 시설물 안전관리대상(제3종 시설물 지정 등) 시설을 
우선 신청

※ 신축, 증･개축 사업은 보건복지부 외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결정

○ 개보수 사업
- 지원기준：시설별,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수준을 결정하되, 신축사업 

단가(1,397천원/㎡)를 초과할 수 없음
- 시설의 안전, 소방시설 등 사업을 우선 지원
○ 장비보강 사업

- 지원기준：시설별,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수준을 결정
- 시설 이용자의 재활에 필요한 장비 구입
- 소방･안전에 대비한 필수 소방장비 등 구입 또는 추가 설치
- 신축･증축･개축시설의 필수장비 구입 우선 지원(총액 2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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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원 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 배제 항목
가. 지원 대상 선정기준
1) 지원 대상 선정 시 지원순위 하향 대상

1. 기능보강 사업이 확정된 후 천재지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사업을 포기한 다음 해부터 4년간 기능보강 국비 지
원 지원순위 하향

    * (예시1) ’24년 사업선정 전 ’23년 사업포기 → ’24~’27년 지원순위 하향
    * (예시2) ’24년 사업선정 후 ’23년 사업포기 → ’24년 사업선정 취소

(후순위사업 선정),’24~’27년 지원순위 하향
2. 기능보강 사업이 특별한 사유없이 이월이 될 경우 이월된 사업 다음 해부터 

3년(일부:2-a) 또는 4년(전액:2-b)간 기능보강 국비 지원 지원순위 하향
    * (예시1) ’22년 사업을 ’23년 일부 이월, ’23년 종료 → ’24~’26년 지원순위 하향
    * (예시2) ’22년 사업이 ’23년 전액 이월, ’24년 종료 → ’24~’27년 지원순위 하향
3. 기능보강사업 사업 종료 후 천재지변, 화재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없이 

품목별 내용연수 도래 전 중요재산을 매각하여 보조금 반납 또는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일부터 당해연도 남은 기간 및 행정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3년간 기능보강 국비 지원 지원순위 하향(단, 
사업선정 된 경우에는 사업 취소 후 후순위사업으로 선정)

    * (예시) ’24년 매각하여 ’24년 4월 행정처분 → ’24. 4월~’27년 지원순위 하향
4. 기능보강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해부터 

3년간 기능보강 국비 지원 지원순위 하향(단, 사업선정된 경우에는 사업 
취소 후 후순위 사업으로 선정)



 a 기능보강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전)승인절차 등을 미준수한 경우
 b.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사업 수행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c. 기존에 심의･승인된 기능보강사업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여 추진한 경우
 d. 사업수행기관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시설 등 당사자 외 

제3자로부터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5. 기능보강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일부터 당해연도 남은 기간 및 행정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간 
기능보강 국비 지원 지원순위 하향(단, 사업선정 된 경우에는 사업 취
소 후 후순위사업으로 선정)

 a.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
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b.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c.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반환
금을 분납하는 경우 분납 시작 시를 기준으로 함)

 d.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보조
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e. 보고된 사업비 등 사업집행 실적보고가 허위인 경우

 f. 그 밖에 기능보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부적절한 보조금의 집행이 있다
고 판단되거나 국고지원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다만, 처분취소소송 중인 경우 지원 배제의 기산점은 처음 행정처분을 받은 때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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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학대,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으로부터 학대판정, 수사기관의 수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은 행정처분일

부터 당해연도 남은 기간 및 행정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간 기능보강 국비 지원 

지원순위 하향(단, 사업 선정된 경우에는 사업 취소 후 후 순위사업으로 선정)

※ 기능보강사업 지원순위 하향 대상 시설에 해당되더라도 “국가･지자체 안전대진단(보수보강) 

또는 국토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취약시설(미흡 또는 불량) 안전 점검 결과” 또는 「시설

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의 보고

서를 첨부한 시설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안전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신축 또

는 내진보강 등)에 한해서 지원 할 수 있으며,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첨부하는 경우 관리주체 

직접 발주 실시 여부, 진단의 목적, 구조 기준 등을 검토한 시·도 검토 확인서(별지 6-1호)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지원순위 하향 대상 사업자 관리(신설)

○ 지원순위 하향 대상 사업자 관리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각 시·도에서 총괄 

관리하고 해당 연도 사업 신청 시 지원순위 하향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이월사업의 경우 전년도 예산계상 신청 및 당해연도 상반기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최초 사업 신청 당시 사업 기간을 지나 이월하는 사업은 지원순위 하향 대상으로 

간주하고, 당해연도 하반기 추가 선정 건에 대하여는 사업 공고 조건(이월 관련 지

원순위 하향 미적용) 및 천재지변(우기 및 동절기 기상 여건 등)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를 고려하여 지원순위 하향 관련 내용을 반영

3)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기선정 사업의 지원순위 하향 적용

○ 지원순위 하향 대상 유형 1~5번이 발생한 경우, 관련 내용이 발생하였음을 서면

으로 보고하고, 보조사업자의 차기 년도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순위 하향 적용

을 요청하며, 지원순위 하향 적용 기준 연도는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함

   * (예시) 24년 예산계상 신청으로 25년 사업선정 후 지원순위 하향 대상 유형 1~5번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일이 ‘24. 12. 31일 까지인 경우만 25년 선정사업 지원순위 하향

○ 지원순위 하향 대상 유형 6번의 경우 전년도 예산계상 신청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12. 31.까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만 지원순위 하향 적용



   * (예시) 24년 예산계상 신청으로 25년 사업선정 후 지원순위 하향 대상 유형 6번과 

관련하여 보고 및 행정처분일이 ‘24. 12. 31일까지인 경우만 25년 선정 사업 

지원순위 하향

4) 지원대상 평가 시 가･감점 고려 항목

○ 장애인거주시설 각종 요구자료 제출 시설 여부(안전점검, 장애인･노인･
아동학대 범죄경력 등)

○ 이외에 사업추진간 가･감점 항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나. 지원 배제 항목
1) 장애인 거주시설 본래 목적 외 부가적 기능 수행을 위한 예산

○ 일반 소모성 비품, 일반 사무용 PC, 사무용 집기
2) 중요재산 표준 내용연수(당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내용연수 미도래 장비라도 평균 사용시간이 초과할 경우 소명자료 제출에 의해 반영가능

3) 관련 제법규의 위반 우려가 있는 사업(불법 건축물 등)

8  사업 추진 절차
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1) 시･도지사는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계획서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2) 사업계획서 필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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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장소(신규 시설과 이전 시설 및 전환 시설의 

경우 시설 부지 확보방안),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
조 및 규모(사업량), 소요 비용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 편의시설 
설치, 사업별 추진일정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재원조달방법에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계획서에 포함

  - 사업계획서에 공사기간 동안 시설거주인 보호방안을 반드시 첨부할 것
  -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축과 이전 시설 등의 부지는 주변환경이 쾌적하

고 지역사회와의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선정할 것
  ○ 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설계도서 및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지사가 검토(별지 제3호 서식)하되 기술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설
계 검토의견서(별지 제6호 서식)를 첨부 함.

  * 신축 및 증개축 공사의 국고보조금 교부는 기본설계 완료 후 신청 가능하며, 기타 공사의 국고보조금 

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후 신청하고 보건복지부 제출은 생략할 것

  ○ 시설 신축 등을 위한 보조사업 장소가 법인 및 보조사업자의 소유임
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 임차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사항은 불가

  - 신축, 증·개축, 옥외시설물 개보수: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

  - 건축물 단순 개보수 및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장비보강: 건축물 소유권

(나) 장비보강사업
  ○ 장비보강사업계획서는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세부목록은 관할지자체에서 관리하고 보건복지부에 제출 불요)
(다)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세부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수행능력, 

자부담에 따른 법인의 재원확보방안 등을 검토한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에 따른 재원

확보 내용을 면밀히 검토･확인하고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
  ○ 자부담은 예산신청 시 부담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 사항

이 아니므로 시설운영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
3)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제출서류

○ 시･도지사는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한 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

* 보건복지부 제출서류：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설계도면, 기부승락서, 기술직공무원 설계

검토의견서

* 건축물대장, 법인 및 건물등기부등본, 사업자의 자산･부채에 관한 사항, 자부담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은 시･도지사(또는 시･군･구청장)가 검토하고 보건복지부 제출 생략

나. 설계 및 공사 집행
1) 시공업체 선정 및 설계 등

(가) 입찰대상이 아닌 시설기능보강사업 조기집행 추진을 위해 사전에 시공업체
는 공사경험이 많은 업체로 선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등 참고

(나) 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ʻ̒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 증진보
장에관한법률ʼʼ에 따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ʻ̒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
전관리에관한법률ʼ̓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기준, ʻ̒건축법ʼ̓, ʻ̒건축물의 구조기
준 등에 관한 규칙ʼʼ에 따른 내진등급기준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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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사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강구할 것

2) 장비보강사업

○ 신청 장비는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에 적합한 장비를 구입

3)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가) 단가 책정
○ 시설 신축 및 확충분야의 사업규모는 정부지원 예산단가에 의한 사업량

으로 산출하되 건물의 특성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기 곤
란한 경우 시･도지사의 책임하에 단가를 조정･시행

  * 단, 단가조정은 확정통보된 총 사업비 한도내에서만 조정이 가능(자부담은 해당없음)

(나) 예산 집행
○ 총사업비가 2억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는 상반기에 예산이 조기집행(100% 

이상)될 수 있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민간보조사업자
에게 안내

○ 시설기능보강사업에 소요되는 보조사업비는 해당 시･군･구청장이 관리
하되 사업수행자가 소요비용 청구시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
도금 등을 회계관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사업비의 연도내 집행률 제고 방안

- 확정통보에 추가로 포함된 신축사업 등에 대한 지방비 추경예산을 1/4
분기 내에 신속하게 확보

- 특히, 건설사업은 연도내 완공을 위해 예비통지시 통보 받은 사업대상



자에 대해서는 즉시 건축허가(설계착수) 등 공사 선행절차를 적극 지
원(연도내 집행률 제고)

* 사업비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는 건설사업에 대한 공사기간의 연장과 조기착공이 필수적임

* 국정감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거주시설 국고보조금의 연도내 집행률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

- 지방비 편성 전이라도 국고보조금을 교부 신청하고 설계･착공 등의 절차
를 진행하여 연내에 집행을 완료할 것

○ 시･도(시･군･구)에서는 기능보강사업 집행 시 국고보조금 집행 상
황을 분기별로 점검(이상이 있을 시 즉각 시정조치) 하고, 분기별 점검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별지 제9호 서식)

(다) 이월 승인
○ 기능보강사업은 조기에 착수하여 당해 연도에 완공하여야 하며, 원칙적

으로 보조금 이월은 허용되지 않음.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음

* 지자체의 자체이월 불가, 보건복지부의 이월 미승인 시 사업비 반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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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해당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민간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검토하며, 기초단체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광역자치

단체가 검토

2.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제출이 일정기간 늦어질 경우 보조금중 일부가 감액되어 교부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

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5.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7.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8.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으며, 

보조금 정산시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다.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에는 아래 

사항을 부기등기(附記登記)해야 합니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 보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는 지방비를 부담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승인 후 보건복지부 결과보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1항제5호)

[별첨] 중요재산 표준 내용연수(근거：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구분
내용연수

분류 대상

부동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50년

그 외의 건축물 35년

고가 동산
(5천만원 이상)

차량 20년

그 외 기계류 등 15년

기타 동산
(5천만원 미만)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조달청 내용연수 +5년

 *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내용연수 기한 내 차량사고 및 화재 등으로 중요재산 소실 시 당해연도 중요재산 가액기준 금액으로 보조

금을 반납해야 한다.

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 근거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 국고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장애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 시･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신청시 변경신청서(별지 제8호) 및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결과(출장보고서 사본)를 첨부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신청

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하여 보조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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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당초 보조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의 설계변경

- 자체부담 조정에 따른 사업비･사업량의 변경
- 공기연장(시･군･구 승인 사항)
- 낙찰차액 활용사업(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총사업비의 13% 이상

이고 국비보조금 차액(잔액)의 총계가 20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
건복지부와 협의후 사용 할 것)

  * 입찰결과에 따라 차액이 발생할 경우 같은 시설의 소방 및 안전보강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보조금 교부결정 권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권한, 보조금의 반환 처분 권한>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21조(사정변경에의한교부결정의취소등), 

제30조(법령위반등에의한교부결정의취소), 제31조(보조금의반환)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결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명령은 중앙관서의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법 제38조(사무의

위임)에 의해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장에게 위임한 바는 없음.

   * 지자체에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처분 등을 할 경우 개별 사안별로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받는 절차 필요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조(다른법률과의관계등)제1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등)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보조사업자로서 간접보조사업자(법인;시설운영자)에 대해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 등을 명할 수 있으며, 또한 개별 지자체의 조례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보조금의 반환 명령 

등을 할 수 있을 것임.

라. 보조금의 반환 및 선정 취소
○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건복지부장
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은 경우
- 계획된 기일을 경과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거

나 사업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보고된 사업비 등 사업집행 실적보고가 허위인 경우
- 심의 승인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경우
- 타 기관 또는 후원 등을 통하여 기 승인된 사업을 완료한 경우
- 사업계획 전면 변경 등 당초 승인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 및 안전관련 긴급 소요 발생시는 예외로 함

- 그 밖에 국고지원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마. 사업수행 실적보고
○ 시･도지사는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실적을 매 분기 말일까지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별지 제9호 서식)
○ 사업수행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시 실적보고서를 시･군･구에 제출(별

지 제10-1호 서식)해야 하며, 시･도는 시･군･구의 사업수행기관 실적보고서
를 취합･검토하여 매년 보조사업수행 정산 및 실적보고서(별지 제10-2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년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검증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아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 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방법에 대하여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86호)를 적용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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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요재산 관리
가. 중요재산
1) 부동산과 그 종물

○ 국고보조금으로 신축하여 새로 취득한 경우
○ 국고보조금으로 증축하여 기존건물의 규모가 확대되고 효용이 증가한 

경우
○ 국고보조금으로 건물을 개보수하여 그 효용이 증가한 경우(단순 개보수 

공사(도배, 장판·마루)는 등록 제외)
2) 그 밖의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단가 5백만원 이상인 장비, 물품

※ 법인이 중요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그 중요재산이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기본재산 처분 승인뿐 아니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중요재산 처분 승인도 모두 받아야 함(대판 2015다223350)

나. 보고 및 공시(신설)
1)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 제35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3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

2)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다. 중요재산의 취득가액 등 기준
1) 기능보강사업의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포함한 총액기준으로 하되, 완료 정산된 금액

2) 기능보강사업이 완료되어 이미 등록된 중요재산은 감정평가액이 있을 경우 그 감정평가

액의 증감액



라. 중요재산 부기등기
1) 사업수행기관(법인 포함)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다는 사항 등을 표기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아래와 같이 해야 하며,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함(보조금법 제35조의2,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1조)

○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
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
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
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 매각은 양도의 의미에 포함됨

※ 보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는 지방비를 부담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승인 후 보건복지부에 결과 보고)

2) 위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음

10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관내 시설에 대한 사업 계획의 조정･검토, 공사 집행, 사후관
리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관련 국･과장의 책임 하에 지도･관리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축사업을 수행할 사업수행자에 대한 사
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설 설치허가를 받도록 함.

○ 보조사업이 완료된 경우(공사 준공, 장비 구입)에 건물이나 장비의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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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원활한 기능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
운영계획을 검토･수립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
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 후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출

○ 시･도지사는 시설 신축부지 확보 등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이 기일 내에 제출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사례
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예산계상신청 시 또는 예비통지 전까지 관할 지자체는 신청법인이 동일사
업에 대해 보건복지부 외 타 기관(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등을 통해 
중복지원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 중복 신청건이 발견될 경우 즉시 당해사항을 보건복지부로 통보하고 
해당 신청사업의 계상신청을 제외

○ 지진 등 자연재해 등에 대한 예방이 강조됨에 따라 신축, 증개축의 경
우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진등급기준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설계할 것

○ 개별시설의 소규모화는 지역내의 시설서비스 수요･공급 범위, 복지서비스 
욕구 변화를 감안하여 연차별･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함 

- 시설 소규모화를 자산대체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시･도지사는 법인 기본
재산 처분허가를 적극적으로 지원 함.



[별지 제1호 서식]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

시설명：          사업명：                    점검일：20  .    .    .
구   분 수 행 자 구  비  서  류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예   산 시･도지사 ◦국고보조금 ◦국비

◦지방비
◦자부담

적정 � 부적정 �
적정 � 부적정 �
적정 � 부적정 �

공   통 시･도지사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유무
◦보조사업기간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 부적정 �
유 � 무 �

◦사업검토의견서 ◦유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자부담확보 방안
 - 기부승락서
 - 이사회의결 등
◦직인 날인

유 � 무 �
적정 � 부적정 �
적정 � 부적정 �
적정 � 부적정 �

유 � 무 �

개인또는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보조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직인 날인

유 � 무 �
유 � 무 �

신축
증･개축
개보수

개인또는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시설 신･증축, 개보수 등 보조사업 수행 
계획서

 ※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설치장소
◦부지 확보방안

유 � 무 �
적정 � 부적정 �
적정 � 부적정 �

 -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유무
◦건물용도

유 � 무 �
적정 � 부적정 �

 - 공사비 내역서 ◦유무
◦건물구조

유 � 무 �
적정 � 부적정 �

◦건물규모(사업량) 적정 � 부적정 �

◦소요비용
◦세부 산출근거

적정 � 부적정 �
적정 � 부적정 �

◦재원조달방법 적정 � 부적정 �

◦편의시설 설치
 - 생활관
 - 재활관
 - 목욕탕
 - 화장실 등

적정 � 부적정 �

◦사업별 추진일정 적정 � 부적정 �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설계검토의견서 ◦유무
◦관계자 날인

유 � 무 �
적정 � 부적정  �

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부동산 등기부등본
 ※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소유권
 - 법인소유 여부등
◦근저당(부채 등)

유 �  무 �
적정 � 부적정 �

적정 � 부적정 �

장비보강 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사업수행계획서 ◦유무
◦장비유형 구분(의료, 직업

재활, 기타장비)

유 �  무 �
적정 � 부적정 �

 -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 부지 및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부지 확보방안 적정 � 부적정 �

기술직공무원,
감 리 원 

◦설계검토의견서
 ※ 설계도가 필요한 경우 

◦유무
◦관계자 날인

유 �  무 �
유 �  무 �

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부동산 등기부 등본
 ※ 부지가 필요한 경우 

◦유무
◦소유권
◦근저당(부채 등)

유 �  무 �
적정 � 부적정 �
적정 � 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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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군･구청장) 귀하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개인 또는 법인대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 법인 � 
  ○ 사업자 명칭：
  ○ 사업자 대표：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시 설 명：                         (☏    -    -   )
  ○ 소 재 지：
  ○ 시 설 장：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신축   � 증․개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사 업 명：
  ○ 사업목적：
  ○ 사 업 량：
  ○ 사업장소：
  ○ 사업기간：20  .   .   . ~     .   .   . (   년   개월)
  ○ 사 업 비：          천원 (계속사업인 경우 총 기간 사업비 천원)
    - 국    고：         천원
    - 지 방 비：         천원 (시･도        천원,   시･군･구 천원)
    - 자 부 담：         천원

붙임 1.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부.
2.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1부.
3. 기타 필요서류



[별지 제3호 서식]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명칭：
  ○ 사업자 대표：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 설 명：                         (☏    -    -   )
  ○ 시 설 장：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신축   � 증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사 업 명：
  ○ 사 업 량：
  ○ 사업장소：

4. 사업에 관한 의견(작성 누락 시 보조금 미교부)
  ○ 사업의 필요성： � 필요   � 불필요
  ○ 사업장소의 적정성： � 적정   � 부적정
  ○ 사업량의 적정성： � 적정   � 부적정
  ○ 사업비의 적정성： � 적정   � 부적정
  ○ 사업전망：� 사업기간 내 완료 가능   � 사업기간 내 완료 불가능
  ○ 건축부지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등 검토사항： � 가능  � 불가능 � 대상아님
  ○ 종합검토 의견 등：

시･도지사(시･군･구청장/법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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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신축, 증‧개축, 개보수)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대 표 자：            )
  ○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
  ○ 입소자현황：정원      명,  현원          명 (20  .     .    . 현재)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비  고
계

거      실

기      타

※ 법인 명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토록 작성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효과：
  ○ 사업추진일정：
  ○ 사 업 규 모：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계
거     실

기     타

* 시설보강 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계”란만 기재, 자부담이 있는 경우 기타란에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시･군･구청장/법인대표)



[별지 제5호 서식]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장 비 보 강)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대 표 자：           )
  ○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
  ○ 장애인현황：정원      명,  현원          명 (20  .    .     .  현재)
  ○ 기존 보유 장비내역

장 비 명 단 위 수 량 구입년도 사  용  용  도 비 고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효과：
  ○ 사업규모(장비 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 고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천원)

총사업비 경비부감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부담자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자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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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기관 및 법인 공통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 검토 의견서
사    업     종    류 ：

  □ 신축      □ 증·개축 
  □ 개보수    □ 장비보강(부지 및 설계도면 필요 시)

시       설       명 ：

공       사       명 ：

공     사    위    치 ：

건     물    구    조 ：

건     물    용    도 ：

건     축    면    적 ：

설  계  검  토  의  견 ：   □ 적정       □ 부적정      □ 도면 없음

공 사 비  산 정  방 법 ：   □ 내역 산출  □ 비교 견적   

공 사 비  적 정  여 부 ：   □ 적정       □ 부적정

건축 허가·신고 가능 여부 ：   □ 가능       □ 불가       □ 허가·신고 대상 아님

기  타  검  토  의  견 ：

20   .     .     . 

작성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귀하



[별지 제6-1호 서식] 기관 및 법인 공통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검토 확인서

확인자
  소속 :
  직위 :
  성명 :

시설물 관리주체

시 설 물
개    요

용  도: 준공년도 0000.00.00

층  수:  지하  층 / 지상  층
구조
기준

준공(허가)

안전진단

연면적:                   ㎡ 진단기간 0000.00~0000.00

내진설계  □ 반영   □ 미반영 안전등급 00급

안전정밀진단 목적

진단 결과 및 총평

 * 기재 사항은 건축과 및 정밀안전진단 수행업체 확인하여 작성할 것

■ 시·군·구 확인 사항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장·군

수·구청장이 안전 점검실시 대상 여부  □ 해당  □ 미해당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정밀안전점검 실시 대상 여부  □ 해당  □ 미해당

3. 정밀안전점검 실시(발주) 주체  □ 시·군·구 등 공공기관   □ 관리주체(보조사업자)

4. 안전진단 수행 업체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여부 등 적합성
   * 국토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조회 가능  □ 적합  □ 부적합
5. 수행기관명(연락처)                        (☏ :         )

 * 1~3번은 해당 시도 재난 및 안전관리 부서 등 확인하여 작성, 4~5번 담당자 작성

■ 안전진단 수행기관 확인 사항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9조 제3항 별표9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

 라. 안전성평가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 평가자료 검토․분석  □ 반영  □ 미반영

 * 위 1. 기본과업 ‘라. 안전성평가’ 미반영 체크 시에만 아래 추가 작성할 것

2.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 특성 및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안전성평가
구조ㆍ수리ㆍ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 반영     □ 미반영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 반영     □ 미반영

3. 선택 과업 반영에 
대한 안전진단 
수행업체 의견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 평가자료 검토·분
석 미반영 사유

□ 부존재   □ 기  타
(기타사유:              )

구조ㆍ수리ㆍ수문 계산 시 반영한 구조기준 반영 사
유

ex) 현 기준 내진구조 성능 확
보 여부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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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기관 및 법인 공통

기  부  승  락  서

기부금액： 원정(￦               원)

기부목적：

20     .          .          .

                                       기부자주소

                                       생 년 월 일

                                       성       명                  

  첨부：인감증명서 1통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 거주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군･구청장) 귀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복지시설 국고보
조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법인대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 법인 � 
  ○ 사업자 명칭：
  ○ 사업자 대표：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시 설 명：                         (☏    -    -   )
  ○ 소 재 지：
  ○ 시 설 장：                         (☏    -    -   )

3. 당초･변경 대비표
변경대상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4. 사업변경 사유 적정성 : � 적정   � 부적정
   - 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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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변경에 관한 의견
  ○ 사업변경의 필요성： � 필요   � 불필요
  ○ 사업변경에 따른 장소의 적정성： � 적정   � 부적정
  ○ 사업 변경량의 적정성： � 적정   � 부적정
  ○ 사업비의 변경의 적정성： � 적정   � 부적정
  ○ 변경 사업전망：� 사업기간 내 완료 가능   � 사업기간 내 완료 불가능
  ○ 사업변경에 따른 건축부지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등 검토사항：
      � 가능  � 불가능 � 대상아님
  ○ 사업변경에 관한 종합검토 의견 등：

붙임  1.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공무원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출장보고서) 사본 1부

      2.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변경 수행계획서 1부.

      3.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 변경 검토 의견서 1부.



[붙임 2]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변경 수행계획서
(신축, 증·개축, 개보수)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대 표 자：            )
  ○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
  ○ 입소자현황：정원      명,  현원          명 (20  .     .    . 현재)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 물 구 조 연 면 적 (㎡) 비  고
계

거      실

기      타

※ 법인 명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토록 작성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효과：
  ○ 사업추진일정：
  ○ 사 업 규 모：

용 도 별 사업규모
 사   업   비 (천원)

 산출내역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계
거     실

기     타

* 시설보강 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계”란만 기재, 자부담이 있는 경우 기타란에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시･군･구청장/법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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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1] 기관 및 법인 공통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변경 수행계획서
(장 비 보 강)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대 표 자：           )
  ○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
  ○ 장애인현황：정원      명,  현원          명 (20  .    .     .  현재)
  ○ 기존 보유 장비내역

장 비 명 단 위 수 량 구입년도 사  용  용  도 비 고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효과：
  ○ 사업규모(장비 구입 명세 및 활용계획)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사  용  용  도 비 고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천원)

총사업비 경비부감자 부담금액 부   담    방    법 비 고

* 부담자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자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



[붙임 3] 기관 및 법인 공통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 변경 검토 의견서
사    업     종    류 ：

  □ 신축      □ 증·개축 
  □ 개보수    □ 장비보강(부지 및 설계도면 필요 시)

시       설       명 ：

공       사       명 ：

공     사    위    치 ：

건     물    구    조 ：

건     물    용    도 ：

건     축    면    적 ：

설  계  검  토  의  견 ：   □ 적정       □ 부적정   □ 설계 도서 없음

공 사 비  산 정  방 법 ：   □ 내역 산출  □ 비교 견적   

공 사 비  적 정  여 부 ：   □ 적정       □ 부적정

건축 허가·신고 가능 여부 ：   □ 가능        □ 불가      □ 허가·신고 대상 아님

기  타  검  토  의  견 ：

20   .     .     . 

작성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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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국고보조사업 분기별 점검보고서(시･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분기별 점검보고서
1. 보조사업 개요

사업내용  * 사업 목적, 지원대상, 사업내용 등을 요약 기재

사업기간 20  .1.1.~12.31
사업비

부담 비율

국비 00%

(지방비 00%, 자부담 0%)

보조사업자
기관･단체명 ㅇㅇ도지사, ㅇㅇㅇ협회 (회장：ㅇㅇㅇ)

주  소

(연락처)

2. 보조사업 추진 현황(20  . 00월 말 기준)
 ❏ 총 사업비

(단위： 천원)

총 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집행액 집행률(%)

 ❏ 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국비 수령액 집행액 집행 잔액 향후 집행전망

 ❏ 현재까지 사업추진 상황(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도 첨부)
  ❍ 계약체결：
  ❍ 추진기간： ’00.00.00. 공사착공 ~ ’00.00.00. 준공예정 
  ❍ 공 정 률：00%
  ❍ 추진경위(예시)：
    - ’00.00.00.：설계계약
    - ’00.00.00.：사업계획 변경 (변경내용 상세적시)
    - ’00.00.00.：착공, 선금 000원 교부
    - ’00.00월말 준공예정
 ❏ 집행상 애로사항(문제점)
  ❍ 애로사항



[별지 제10-1호 서식] 국고보조사업 완료 실적보고서(시･군･구, 사업수행기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완료 실적보고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거주
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완료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  .   .    .
시･군･구청장(법인대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 사업자 명칭：                       ○ 사업자 대표：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 설 명：                          ○ 시 설 장：  
  ○ 소 재 지：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개요 >
  ○ 사업종류：신축 �    증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 사 업 명：
  ○ 사 업 량：
  ○ 사업장소：
  ○ 사업기간：20  .   .   .∼     .   .   . (   년   개월)
  ○ 사 업 비：          천원 (계속사업인 경우 총 기간 사업비        천원)
    - 국    고：        천원
    - 지 방 비：        천원 (시･도        천원,    시･군･구        천원)
    - 자 부 담：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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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 사업내용
    - 화장실 양변기교체, 소변기교체, 화장실부스교체
    - 세면기교체, 비데설치 등

 <진행경과>
  ○ 개보수 사업계획신청 ： 20   . 4. 10.
  ○ 사업비 교부결정 및 공사계획 수립 ： 20   .  1.
  ○ 입찰추진 및 공사계약 ： 20   .  2. 27.
  ○ 공사착공 ： 20   .  3.  9. 
  ○ 공사준공 ： 20   .  4.  7.
  ○ 사업비 정산 ： 20   .  5.  8.

4. 예산 집행실적
  ○ 집행예산 총괄 

(단위：천원)  

구 분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비고

예산액 74,000 37,000 37,000 -
집행액 69,799 34,899 34,899 -

  ○ 보조금 집행내역(국고+지방비)
(단위：원) 

지원액 집행액
반납총액

비고
집행잔액 발생이자*

74,000,000 69,799,300 4,200,700 39,240

붙임：실적보고 세부내역(양식), 보조금 통장 및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사본), 증빙자료(지출결의서, 검사조서, 준공 및 

기성고 확인필증, 법인 및 사업수행기관의 소유 등기부 등본 등) 각 1부. 

  * 사업수행기관 발생이자는 시･군･구, 시･군･구 통장에서 계류 중 발생이자는 시･도, 시･도 통장에서 계류 중 발생이자는 

보건복지부로 반납

(시･도에서 사업수행기관으로 직접 교부한 경우는 사업수행기관 발생이자를 시･도로 반납)



[붙 임]
실적 보고 세부내역

1. 사업개요(요약)

사 업 명 ○○○○장애인 거주시설 보수공사

사업기간 사업장소 ○○○○

사 업 비  총 74,000,000원

국    비 37,000,000원 (50.0 %)

지 방 비 37,000,000원 (50.0 %)

자 부 담       원 (    %)

사업목적  노후된 장애인시설을 보수공사 실시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사 업

추진내용

 ○ 화장실 양변기교체, 소변기교체, 화장실부스교체
 ○ 세면기교체, 비데설치 등

사업

추진실적

 ○ 개보수 사업계획신청             ： 20   . 4. 10.
 ○ 사업비 교부결정 및 공사계획 수립 ： 20   . 1.
 ○ 입찰추진 및 공사계약            ： 20   . 2. 27.
 ○ 공사착공                       ： 20   . 3.  9. 
 ○ 공사준공                       ： 20   . 4.  7.
 ○ 사업비 정산                    ： 20   . 5.  8.

사업성과  ○ 노후 시설 보수 공사 실시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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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유

20  년
4월

 ○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 
사업계획 신청

20  년
4월

 ○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 
사업계획 신청

20  년
3월

 ○ 사업비 교부결정 및 공사
계획

20  년
1~2월

 ○ 사업비 교부결정 및 공사
계획

  - 20  .1.27. 입찰추진
및 공사계약

  - 사업비 교부결정 및 
공사계획 수립：20  . 1.

  - 입찰추진 및 공사계약 
： 20  . 2. 27.

보조금 조기
교부에 따른
일정 조정

20  년
3월  ○ 공사착공 20  년

3월
 ○ 공사착공
  - 20  .3.9.

20  년
4월  ○ 공사준공 20  년

4월

 ○ 공사준공
  - 20  .4.7.
  - 화장실 양변기 교체,

소변기교체, 부스교체
  - 세면기교체, 비데설치 등

20  년
6월  ○ 사업비정산 20  년

6월
 ○ 사업비정산
  - 20  .5.8.

* 작성요령：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월 또는 분기별로 대비하여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3. 설치상황*

변기교체전 변기교체후

세면기교체전 세면기교체전

비데설치전 비데설치후
* 작성요령：사업추진 전후 사진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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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체 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
   - ○○○○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
   - ○○○○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 ○○○○



[별지 제10-2호 서식] 국고보조사업 완료 실적보고서(시･도)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완료 실적보고서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
보강 국고보조사업 완료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   .   .    .
시･도지사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 법인 � 
  ○ 사업자 명칭：                            ○ 사업자 대표：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 설 명：                               ○ 시 설 장：  
  ○ 소 재 지：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 사업종류：신축 �    증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 사 업 명：
  ○ 사 업 량：
  ○ 사업장소：
  ○ 사업기간：20  .   .   .∼     .   .   . (   년   개월)
  ○ 사 업 비：        천원 (계속사업인 경우 총 기간 사업비        천원)
    - 국    고：       천원
    - 지 방 비：       천원 (시･도         천원,   시･군･구        천원)
    - 자 부 담：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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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 사업내용
    - 화장실 양변기교체, 소변기교체, 화장실부스교체
    - 세면기교체, 비데설치 등

4. 예산 집행실적
  ○ 집행예산 총괄 

(단위：천원)   

구 분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비고

예산액 74,000 37,000 37,000 -
집행액 69,799 34,899 34,899 -

  ○ 보조금 집행내역(국고)
(단위：원)

지원액 집행액
반납총액

비고
집행잔액 발생이자*

37,000,000 34,899,650 2,100,350 510
* 시･도 통장에서 계류 중 발생이자만 기재(보건복지부 반납분)



[별지 제11호 서식] 지원순위 하향 대상 사업관리 대장
○ 유형 1(포기): 다음 해부터 4년
○ 유형 2(이월): 다음 해부터 3년(일부:2-a)/4년(전부:2-b)
○ 유형 3(중요재산 매각): 행정처분일 당해연도 남은 기간 및 다음 해부터 3년
○ 유형 4(절차 미준수 등): 다음 해부터 3년
○ 유형 5(기타): 행정처분일 당해연도 남은 기간 및 다음 해부터 4년
○ 유형 6(장애인 대상 범죄 등): 행정처분일 당해연도 남은 기간 및 다음 해부터 4년

연번 시·도 시·군·구 법인명 시설명

지원순위 

하향

유형

발생년도(1~4)

/처분일(5)
지원순위 하향 종료일

1 00 000 000 000 1 20.00.00 21.01.01~25.12.31

2 00 000 000 000 2-a 21.00.00 22.01.01~24.12.31

3 00 000 000 000 2-b 21.00.00 22.01.01~25.12.31

4 00 000 000 000 3 22.06.31 22.06.31~25.12.31

5 00 000 000 000 4 23.00.00 24.01.01~26.12.31

6 00 000 000 000 5-a 21.07.28 21.07.28~25.12.31

7 00 000 000 000 5-b 22.01.28 22.01.28~26.12.31

8 00 000 000 000 6 21.06.28 21.06.28~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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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

1  실비입소 제도
○ 개  념

- 이용 장애인이 실비를 지급하고 시설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는 제도
* 개인별 장애종류와 중증도에 따라 시설 입소욕구가 크고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개별 상담에 

의해 적합성이 판정된 경우 입소에 따른 비용을 실비로 부담토록 하고 시설 서비스 이용 조치

○ 실비입소 대상
- 등록 장애인으로서 시설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거주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대상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에 실비장애인거주시설로 신고하여 보조
금을 85% 이하로 지원받고 있는 시설

○ 입소절차
- 유형별 거주시설의 절차를 따르되,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와 시설장

과의 입소계약에 의하되 시설 관할 시･군･구청장이 입소대상 장애인가
구의 소득조사를 거쳐 시설장에게 추천

* 입소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시설 관할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득조사를 거쳐 입소 추천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입소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시설의 유형, 입소보증금･이용료 등의 비
용 부담액, 입소예정일, 신원인수인(부양의무자) 등의 권리･의무, 계약 당사자
의 추가, 계약의 해지조건, 입소보증금의 반환,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명시



2  실비입소 비용
○ 개 념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주거서비스와 사회적응훈련 등 재
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중 직접비로 사용 가능
* 비지정후원금 사용 기준 중 직접비 항목에 준하여 사용

○ 수납한도액
- 월 비용 수납한도액: 784,700원

* 물가 상승분 등 반영

3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 입소보증금은 월 입소비용의 1년분 이내에서 수납하고, 입소자가 퇴소하

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없이 입소자 등에게 반환
* 보증금 수납한도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정 

4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사업
○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이하인자

*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산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기준 중위소득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은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대상으로 인정

○ 지원내용
- 상기 소득조건을 충족하는 입소장애인에 대하여 월 294천원의 입소료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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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확인 및 소득조사
- 확인대상자：본인 및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 소득유형별 확인방법
  ① 근로소득자：월급명세서 또는 임금대장의 건강보험료를 기초하여 소득확인
  ② 사업소득자：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을 기초하여 소득확인(세무서 발급)
  ③ 기타소득자：부양의무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자는 주소지관할 읍･면･동에 협조를 받아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조사를 준용하여 소득추계

- 조사자：시･군･구청장
○ 지원 절차 및 유의사항

- 시･도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시･군･구
를 거쳐 해당 시설로 교부

-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에 소요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상반
기내 해당사업의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한 매칭 완료 요망

  * 1월~4월(매달 초 확정내시 금액의 1/4 평균액을 교부신청)

- 지급원칙：시･군･구는 지원대상시설에 매월 20일에 지급을 원칙(타 
복지급여와 지급시기 통일)으로 하되, 필요시 관할 지자체에서 지급시
기 조정(예시：말일기준 또는 익월 5일)

- 신규로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입소 당일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에서 제출한 입소이용료 신청서에 기재된 사
항과 입소일 등을 반드시 확인 할 것)

- 입･퇴소 당일을 포함하여 10일 이하 입소시 98,000원 인정, 20일 이하 
입소시 196,000원 인정, 21일 이상 입소시 294,000원 인정하여 정산



○ 사업정산보고
-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는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함

5  행정사항
○ 거주시설 또는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시 이용 장애인은 자신의 주

소지를 해당 시설로 이전토록 함*

* 주민등록법 제12조에 의거 해당 시설장은 시설입소자에 대하여 시설 소재지로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대행)처리하도록 할 것

○ 시장･군수･구청장은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제도에 대하여 실비장애인
거주시설 및 입소대상 장애인에게 적극 홍보할 것(홈페이지, 서신 등 활
용)

○ 복지행정시스템 입력･관리
* 지원대상자, 지급실적, 지급금액, 향후 소요액 등을 전산으로 파악할 예정이므로 지급대상자의 

선정, 지급, 결산 등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이용료지원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복지행정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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